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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해 주택도시기 을 설치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 을 조달하기 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 ����

�	0. A7B�4CD� �:CD� E7.#8���C� �F� ���CG�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 을 조달하기 하여 주택도시기 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 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이 발행

   국민주택채권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용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 차  상환과 발행 사무 취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함

�
7B�)CD� E7.#8���CG

   국채의 발행  리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

   국채의 발행 방법․이율  상환 기한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

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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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12. 30 : 주택건설 진법 제정․시행

  ’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 계정 설치

  ’73.  3.  2 : 한국주택은행 부담으로 최  발행(제1종 채권, 5년만기, 연6%)

����*+�,-�.0

  ’81.  7. 20 : 국민주택기 을 설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흡수

  ’82.  1.  1 :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83.  5. 23 : 제2종 채권 최  발행(서울시 개포동 아 트)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만기 20년, 연3%)

  ’99.  7. 15 : 채권입찰제 폐지로 제2종 채권 발행 단

  ’03.  5. 29 : 주택건설 진법을 주택법으로 문 개정

  ’04.  4.  1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실물발행→등록발행)

   ※ 매입필증 미 발행( 법원 등 징구기 과 연계시스템 구축․운 )

  ’05.  3.  9 : 개발이익 환수를 한 제3종 채권 최  발행(’05.6월～12월까지 

7개월간 발행)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 용면 이 85㎡를 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해 택지를 공 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06.  1.  1 : 재 탁은행(우리은행, 농 ) 국민주택채권업무 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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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2. 24 : 채권입찰제 실시로 제3종 채권 폐지  부활(만기 10년, 0%)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 용면 이 85㎡를 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용주택을 공 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12.  8.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3% → 2.5%)

  ’13.  5.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2.5% → 2.25%)

  ’13.  5. 31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단

  ’14. 10.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2.25% → 2%)

  ’15.  4.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2% → 1.75%)

��12*+34�%$

  ’15.  7.  1 : 국민주택기 을 주택도시기 으로 확  개편

  ’16.  2.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1.75% → 1.5%)

  ’16.  6.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1.5% → 1.25%)

  ’16. 11. 2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상 (1.25% → 1.5%)

  ’17.  1.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상 (1.5% → 1.75%)

  ’19.  6.  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1.75% → 1.5%)

  ’19.  7. 2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1.5% → 1.25%)

  ’19.  8.  8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하 (1.25% → 1%)

  ’19.  9. 16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등록발행→ 자등록발행)

   ※ 자증권제도( 자증권법) :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련 사무를 자 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22. 12.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리인상 (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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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 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 H� IEJ�>K

   건축허가

   - 주거 용건축물은 주거 용면 이 국민주택 규모를 과하는 경우

   - 주거 용외의 건축물은 연면 이 165㎡(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  500㎡)

이상인 경우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는 이 /상속 등/ 당권 설정  이 )

   - 소유권 보존(건축물의 경우는 제외)  이

   -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 당권 설정 는 이

� L� M� >K

   면허(4) 

   - 주류 매업면허(도매업), 주류제조업면허, 수렵면허(1종․2종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  *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매입

   허가(7)

   - 엽총소지자 허가, 사행행  업허가(복권발행업  상업, 기타 사행

행 업), 식품 업 허가(유흥주   단란주 ), ｢ 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허가, 카지노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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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12)

   - 건설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건설기계 신규 

등록, 기공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 측량업등록,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골 장업의 신규등록,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함)  자동차

매매업 등록, 주택건설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 주택 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를 제외)

� N� *@OP�0Q<R

   국가․지자체(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의 학 에 한 사무를 집행

하는 기 에 한함) 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과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 계약을 체결하는 자

     * 공공기 ( 시)

      ․한국 물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 공사, 한국주택 융공사, 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 공사,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한국자산 리공사, KOTRA, 

한국투자공사, 88 개발주식회사, 한국방송공사, 

��� �ST7  U 첨가소화(법정매입, 허가․등기․등록시 의무 , 강제 매입)

��� V�W��� �XY� U 연 1.3% (연 단  복리계산), 발행일로부터 5년

��� Z[\#A]  (시행령 별표의 제4호)

  최  발행 액은 1만원

   - 다만, 매입 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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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

  주거 용면 이 85㎡를 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용주택”을 공 받고자 

하는 자('13.5월 채권입찰제 폐지로 재 매입 상은 없음)

     ※ 민간택지에서 공 하는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으로까지 면 확 (2007. 9. 1.)

     ※ (2006. 2. 24)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 되는 주거 용면 이 85제곱미터를 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용주택을 공 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 (1983. 5. 23)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 받고자 

하는 자(만기 20년, 연 3%)

��� �ST7� U 첨가소화

��� V�W��� �XY  U� 0%, 발행일로부터 10년

��� 
��^_��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9조)

  채권매입 정 액이 1억원 과시 1억원 과 액에 해 분할매입 가능

     ※ 분양계약 체결 이 (1차)에 50% 이상을 매입, 나머지는 잔  납부 (2차)에 매입

     ※ 주택채권입찰제(주택공 규칙 제12조의2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공 규칙에서 정한 순 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제2종채권 매입 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

  채권매입액 상한 (주택공 에 한 규칙 제12조의2)

   - 분양가격과 채권의 상손실 액을 합한 액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이 되도록 정함 (’07. 9. 1 개정, 종  90% → 80%)

     * 매입 정 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0.8 내지 1)-분양가격]/채권 상손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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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2월 폐지)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4항)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 용면 이 85㎡를 과하는 주택을 공 하고자 하는 자

(2005. 3. 9 시행령 개정․시행)

`a

 

   2005. 6 : 채권 상장 (최  발행) 

      * 2005. 6～12월까지 7개월간 5,942억원 발행

   2006. 2 : 제2종채권 부활로 폐지

\#T7��� C*

   발행주체 : 국토교통부장 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 이 발행

   발행형식 : 무기명증권 (등록발행)

   발행방법 : 액면발행

   상환기간 : 10년

   발행 리 : 0%

   매출방법 : 첨가소화

�S >� 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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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발

행

발행일시

(만기․ 리)

1973. 3. 2

(만기5년, 연6%)

1983. 5.23

(만기20년, 연3%)

2005. 3. 9

(만기10년, 연0%)

목
인․허가․면허, 

등기․등록신청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공택지내 85㎡ 과주택 

건설을 한  택지를 공

받는 경우

연 

기간 리 ￭ ’99. 7.15 채권입찰제폐

지로 발행 단

 * ’83년～’98년까지 발행

￭ ’06. 2.24 제3종을 폐지

하고 제2종을 부활

￭ ’13. 5.31 채권입찰제폐

지로 발행 단

￭ ’06. 2.24 폐지(’05. 3. 9 

최  5,942억원 발행후 

종료)

’73. 3. 2
～ ’77.12.31 6%

’78. 1. 1
～ ’80. 1.11 10%

’80. 1.12
～ ’82.12.31 12%

’83. 1. 1
～ ’01. 7.31 5% ’83년

～ ’98년

20년

(3%)’01. 8. 1
～ ’12. 7.31 3%

’06년

～ 재

10년

(0%)

’12. 8. 1
～ ’13. 4.30 2.5%

’13. 5. 1
～ ’14. 9.30 2.25%

’14.10. 1
～ ’15. 3.31

2%

’15. 4. 1
～ ’16. 2.14 1.75%

’16. 2.15
～ ’16. 6.14 1.5%

’16. 6.15
～ ’16.11.23 1.25%

’16.11.24
～ ’16.12.31 1.5%

’17. 1. 1
～ ’19. 6. 3 1.75%

’19. 6. 4
～ ’19. 7.22

1.5%

’19. 7. 23
～ ’19. 8. 7 1.25%

’19. 8. 8
～ ’22.11.30 1%

’22.12. 1
～ 재 1.3%

만기( 리) 5년(1.3%) 10년(0%) 10년, 0%

소멸시효 만기일로부터 5년 만기일로부터 5년 만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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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dQ >�Fc�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 이 지정하는 융기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 기 )이 취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 기 ]

     - 제1종 : 우리은행․농 은행․신한은행․ 소기업은행, 국민은행

     - 제2종 : 우리은행

    ※ 등록채권(1종․2종․3종)의 만기상환  ☞ 우리은행 

    ※ 실물채권의 도  만기상환  ☞ 국민은행

  사무지정취 기 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상환에 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 에게 보고

��� dQ��$e�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7조제2항)

  사무지정취 기 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진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 의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상환에 한 

업무를 다른 융기 에 탁가능(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 과 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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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여 발행

��� \# g���\#Y

  발행기간 : 1년 단

  발 행 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T7�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5조)

  ’04. 1. 1부터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 (한국 탁결제원)에 등록

하여 발행 / ’19. 9.16.부터 자증권제 시행 탁결제 → 자증권 발행

  - 이에 따라 채권증서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수증만 발행․교부

   ※ ’19. 9.16. 이후 채권등록필증 출고 불가

 채권매입의무자는 은행 업  창구에서 채권보유(증권사계좌 입고) 는 

즉시 매도 선택가능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권사 탁계좌에 입고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직  탁계좌를 개설한 후 입고

  -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해당 채권에 해 증권회사에 매도

주문을 요청하여 매도 처리

    ※ 채권매입의무자는 실제 발행액과 매도액의 차액  매도 행수수료 등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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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를 매도치 않고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의 희망에 

따라 13개 매도 행증권사  선택하여 채권 탁계좌 개설 후 계좌입고하거나 

기보유하고 있는 행증권사의 해당계좌로 입고처리

    ※ 13개 매도 행증권사(수탁은행별 상이)

       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신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 우증권, 

삼성증권, 신한 융투자, 하나 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농 , 국민), 키움

증권(우리, 신한, 농 ), 우리종합 융(우리)

��mn0

①채권매입신청서, 매입  입

② 수증 교부

⑤계좌부 기재내역 통지/확인

⑥계좌입고 확인
④발행액 통보

③계좌입고   
  Data 송

발행내역 통보

사용확인
정보 송

사용확인
정보 송

고  객

매도 행증권사 한국 탁결제원

수탁은행
등기소

조달청

기타

징구기



등기소

조달청수탁은행고  객

한국거래소
기타

징구기

한국 탁결제원매도 행증권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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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은행과 증권사간 연결시스템을 

통해 해당 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주문을 요청하고 채권매입의무자에게 

매도 을 지

  - 채권매입자는 실제 차액(발행액-매도액)  매도 행수수료 등만 부담

   ※ 매도단가 : 소액채권 매수 담 회원사(`20년 10월 재 24개사)에서 제시한 신고가격을 

평균한 가격*(신고시장가격) 

    - 매수 담증권사 : 교보증권, 신한 융투자, 신증권, 미래에셋 우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NH투자증권, 부국증권, KB증권, HMC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삼성증권, 하이

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 융투자, 하나 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신 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이 투자증권

       * 상  10%, 하  20%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 매도 행수수료 

      - 매도액의 0.3%(은행 0.2%, 행증권사 0.1%, 2009. 4. 1부터 용)

      - 2009. 4. 1. 이  은행, 행증권사 각각 0.15%

��mn0

①채권매입신청서, 매입  입

② 수증 교부

⑥계좌부 기재내역 통지

⑤발행액 통보

③매도수량 통보

발행내역 통보

사용확인
정보 송

사용확인
정보 송

④매도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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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채권 : 연 1.3%  

  제2종 채권 : 0%

��� �XT7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6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 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일까지 이율에 따라 1년 단 의 복리로 

계산하여 지 하며, 채권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 하지 아니함

  -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일까지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 액을 

매출시에 지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

    ※ 2종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 이 국토교통부장 과 의하여 

따로 정함 

    ※ 만기상환시 “우리은행”에서 상환취 (일반수탁은행에서 취 경우도 포함)

��� �X;F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4조)

 채권등록기 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 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

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 기 에 통지

 채권등록기 은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 기 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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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는 지자체의 장이 면허․허가․인가를 하거나 등기․등록을 하게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이 건설공사의 

도 계약을 체결하는 때 등에는 채권매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채권매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는 다음의 시기에 

매입내역을 채권 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조회하여야 함

  - 면허·허가 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 해당 

면허·허가 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 등기 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는 등록

신청서를 수할 때

  - 건설공사의 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 계약을 체결할 때

  - 주택공 계약의 경우 : 주택공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 입주 의 잔 을 납부할 때에 매입 정액 

 매입 명세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p�s>�t�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면허권자등은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매입내역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 확인 장에 

기재하여야 함(채권 발행번호/매입자의 성명  주소/매입목 /매입 액) 

 채권 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항 등을 자 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장기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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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v�kl��� >l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3조)

 국민주택채권사무취 기 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채권 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장․ 리하여야 함

  - 채권발행번호 /매입 액 /매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목 /

면허권자등의 명칭

 채권매입자는 입력내용에 착오 는 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내역정정

신청서를 채권사무취 기 에 제출

  - 채권사무취 기 은 착오 는 락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

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계좌입고 후 매입내역 정정 시에는 확인서류를 징구 확인 후 정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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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고된

 경우

- 동일인으로서의 성명(법인명) 착오

- 개명과 철자 착오

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징구

- 주민등록등/ 본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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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0�X����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국민주택채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에 상환할 수 없음

  - 해당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가․지자체 는 공공기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과 건설공사의 도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는 지 를 말함) 는 공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는 그 공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 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 거나 법정 매입

액을 과하여 매입한 경우

��� w0�X�T7�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 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  

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

기 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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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X� (2004. 3. 31 이  발행분)

  실물채권 도상환의 기본사항

  - 도상환은 채권증서와 매입필증이 구비되어야 가능

  - 채권을 매도하여 매입필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채권증서만 있는 경우에는 도상환 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만기시에 상환 받을 수 있음

  도상환 신청

  - 도상환은 업시간내 해당채권 발행은행 어느 포에서나 신청 가능

  - 도상환 신청은 매입자 본인 (당  매입시의 리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임서류 징구)

  도상환 상채권

  - 당  매입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당  채권이 아닌 경우 당  매입한 채권의 발행일 이 에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필증의 매출일이 2004. 3. 18인 경우, 2004년 3월 발행분 채권 는 그 이 에 발행된 채권

  도상환시 제출서류

  - 국민주택채권증서  매입필증

  - 매입필증이 소인처리 되어 있거나 소인처리된 사본인 경우 국민주택채권 

도상환사유사실증명서(※ 양식은 은행 업 에 비치)



은행창구에서 직 상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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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채권 도상환의 기본사항

  - 매입액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액을 도상환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액 액을 도상환 가능(사용  일부

액 도상환 불가)

 

  ①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도상환

  - 국민주택채권 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매입한 

업 에서 도상환 신청

    ※ 채권 리시스템에 의해 도상환여부 확인

    ※ 즉시 매도한 경우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도상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

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음

|�� mn0}

고 객

한국 탁결제원
당  번

증권사

수탁은행

징구기

① 도상환신청

②상환자 지

도상환
정보 송

③ 도상환액 통보 
채권매입자 정산

④증권사 개설된은행계좌에 
채권입고

탁원계좌 정산
(월 1회)

    ※ 제2종 채권의 도상환(2008. 12. 22 시행)

      - 채권보유 는 확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제1종과 동일하게 도상환  처리

      - 채권 없이 도상환 신청시 : 당월에 용된 수익률을 용하여 당해 채권액면가와 당일의 

도상환 매입단가와의 차액을 기 에서 우선 지 하고, 당해채권은 만기시에 상환



고객이 증권사 창구와 은행창구를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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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도상환

  - 먼  해당 증권사의 업 에서 반드시 “ 도상환용”으로 출고 신청

  - 출고신청을 한 후 해당 은행 업 에서 도상환을 신청

    ※ 사무취 기 은 도상환 국민주택채권에 해 등록을 말소 

|�� mn0}

고 객

매도 행증권사
당  번

증권사

수탁은행

징구기

③ 도상환신청

④상환자 지

도상환
정보 송

② 도상환가능 체크 
도상환 정보 송

⑤ 탁원 계좌이체( 업종료후)

① 도상환출고
요청(계좌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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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상환은 사무지정취 기 에서 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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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사 계좌입고분인 경우

한국 탁결제원
거래은행
(신한은행)

탁자
(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기  등)

고  객

수탁은행

융결제원

KSD

한국 탁결제원

②교환회부 ③교환확인

④원리 지

①교환
청구

⑤원리
입

⑥만기수량확인

⑦원리 지

⑧이자소득원천징수 후 원리  지

  2. 실기채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실기채권 :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 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만기상환일 이 에 본인 명의로 이 등록하지 않은 채권

고  객

수탁은행

원리  지 은행
(여의도업무 )

③원리 지 의뢰
KSD

한국 탁결제원

실기채권

출고 증권사

④원리 지

②원리 지 청구

⑤원리 지

①원리 지
요청

⑥이자소득원천징수
후원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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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명채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기명채권 :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 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만기상환일 이 에 본인 명의로 이 등록한 채권

수탁은행

원리  지 은행
(여의도업무 )

고  객

①원리 지 요청

②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원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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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
공시최고

신청
➜ 제권 결 ➜

만기시

원리 상환  

��� Pj�j����

 국민주택채권을 분실ㆍ도난 는 멸실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에 사고

신고(농 이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농 에 사고신고하며, 농 은 동 사실을 

국민은행에 통보)

    ※ 은행에 사고신고와 동시에 한국 탁결제원에 가신고

    ※ 채권번호로 발행은행 확인 방법 : 채권 번호의 7,8번째 숫자가 20(우리은행), 11(농 은행), 

03(기업은행), 88(신한은행), 81(KEB하나은행), 04(국민은행)

  사고신고 수시 후일의 소송을 비하여 일정액의 사고신고담보  치

  사고신고인은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고신고 업 은 

“미지 증명원”을 발 하여 제권 결 차 이행토록 안내

��� O.Zj���

 사고 신고인은 사고신고 후 10일 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 업 에 제출

��� ����

 법원으로부터 제권 결시 해당 업 에 제권 결 정본 사본을 제출하고 

사고신고 담보 을 반환

��� ~ .��lA�X

 만기시까지 채권을 소지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고신고인에게 제권

결 정본을 징구하고 만기상환 액 지

 만기시 는 만기 이 에 채권소지인이 나타나면 제권 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은 사고신고인에 한 채권 의 지 을 거 할 수 있음(무기명 

채권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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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권리․의무를 소멸토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사실 계를 인정하여 법률 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한 제도임

��� 7v��

  주택도시기 법 제7조제3항

  - 국민주택채권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용

 

  국채법 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   이자는 5년

    ※ 소멸시효 개정 연 (국채법 제14조) (1․2․3 종 모두)

      - ～ 2005년 4월 27일까지 발행분 까지 : 원 은 5년, 이자는 2년

      - 2005년 4월 28일 발행분부터 ～ : 원 ․이자 5년

    ※ 지역개발공채의 소멸시효 (시․도 조례)

      - 상환일로부터 원 은 10년, 이자는 5년

    ※ 사채의 소멸시효 (상법 제487조)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사채이자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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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포털(http://nhuf.molit.go.kr)에는 어려운 국민주택채권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매입을 하기 한 계산기능을 운용하고 있으며,

    ※ 주택도시기 포털 → 청약/채권 → 셀  채권매입 도우미

 그날 실제 고객부담 과 각 은행들을 통한 인터넷 매입까지 원스톱(ONE-Stop) 

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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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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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수선 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거 용건축물

   ⇒ 주거 용면 * 기 으로 국민주택규모를 과하는 경우

    ※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은 세 당 주거 용면

☞ 주거 용외의 건축물 

   ⇒ 연면 * 기 으로 165㎡(공장용건축물의 경우 연면  500㎡)이상

    ※ 공동주택의 공용면 에 포함되는 부 ․복리시설은 주거 용외의 건축물 연면  

산정에서 제외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하되, 증축 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액을 뺀 액(1973년 2월 26일 

이 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 에 건축 허가된 주거 용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주거 용면 이 

165제곱미터미만인 주거 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 용면  

는 연면 에 해당하는 난을 기 으로 하되 증가면 에 한하여 산정된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후의 주거 용면 (주거 용건축물) 

는 연면 (주거 용외 건축물)을 기 으로 하되, 용도변경 에 매입한 

액을 뺀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연면  : 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 의 합계

 *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범  : 공동주택(아 트․연립․다세 )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시에만 공동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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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제5호(정의)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

공사”라 한다) 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 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는 「주택도시기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 (이하 “주택도시

기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 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 (이하 “주거 용면 ”이라 한다)이 1호(戶) 는 

1세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는 면 지역은 1호 는 1세 당 주거 용면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 용면 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 용면 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 용면 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 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 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화장실의 면 을 제외한 면 . 다만, 그 주택이 아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바닥면 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등 

2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 도 제외한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부 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 (부설 주차장 면 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일 것

     3) 19세 ( 지 내 동별 세 수를 합한 세 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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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 선을 기 으로 산정한 면 . 다만, 2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 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 에서 

주거 용면 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 은 공용면 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

    나. 가목의 공용면 을 제외한 지하층· 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

나눔터(「아이돌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 (「도서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 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 (부설 주차장 면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부 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 ,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 에 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부 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 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 ( 지 내 동별 세 수를 합한 세 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

나눔터ㆍ작은도서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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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부 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 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는 공장 등의 학생 는 종업원 등을 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  수가 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 주택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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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에 의하여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의 경우 세 당 주거 용

면 이 국민주택규모를 과할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가 있고, 주거용과 

비주거용(165㎡이상인 경우)이 혼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의 기 에 따라 매입하여야 함.(주정 57507-3111, ’9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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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자체의 장이 

면허․허가  인가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는 채권을 매입한 자가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매입채권을 도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시 이미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을 도상환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매입할 기 에 맞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주정 58507-3711, ’9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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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에 의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의 기 에 따라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07-3133, ’9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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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에 의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의 기 에 따라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07-3637, ’9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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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허가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주정 58507-4412, 

’9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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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주정 

58507-4669, ’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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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허가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주거 용 건축물과 주거 용외 건축물 

 진흥법의 용을 받는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단독주택 부분과 민박시설 부분을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의 기 에 따라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주정 

58507-1492, ’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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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이 세 당 주거 용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공동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항의 

다가구주택이므로 다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단됨(주정 58507-17, ’00. 1. 6)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개념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으로 공동주택

(아 트․연립․다세 )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 주택 개념 정의)이므로 단독주택에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을 

용하여 체 주거 용면 으로 기 으로 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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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주정 58507-18, ’0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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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므로 건축허가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은 세 당 주거 용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과할 경우 매입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나 건축허가시에만 공동주택 개념(채권매입기 )에 포함한 

것이며 부동산등기시에는 단독주택 체의 시가표 액을 기 으로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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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  부표 제6호 가목  나목을 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주거용건물(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 당 용

면 )：85㎡이상, 비주거용 건물：165㎡이상]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가 없음. 참고로, 동 부표 제6호라목(2) 규정은 주거

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주정 

58507-643, 0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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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라목에 의하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체 연면  165㎡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액  많은 액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다만, 주거부분이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아래(1)에 의하여 산정한 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음.

    (1)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의 매입기 을 용하여 산출한 액의 합계

    (2) 체연면 을 비주거용으로 하여 산정한 액

    (주정 58507-1351, ’0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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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증축 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것임. (주정 58507-1716, ’0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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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의 연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계변경으로 건축허가 연면 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증가하는 연면  부분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추가 매입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  건축허가 연면 (8,301.78㎡)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 다면 최종 설계변경으로 증가하게 된 건축허가면 (579.61㎡)을 기 으로 

하여 산정한 국민주택채권을 추가 매입하면 됨. (주정 58507-1663, ’00. 5. 3)

�� ��VÇ� Å��V.� É{Â�RGÐ� Ñ�ÒÓK�� ���¬¶�  W5��� �LW5u�

W5i� ��¬�� _`O �_`aW2��������GH�+�¯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에 의하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은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 매입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의 경우는 세 당 주거 용면 이 국민주택규모

(85㎡)를 과하는 때에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다가구주택 

부분은 세 당 주거 용면 이 30㎡이라면 매입 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주거 용 외의 부분(소매 ：철근콘크리트조)은 연면  ㎡당 1,300원에 해당

하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정 58500-3737, ’0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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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주거 용면 이 국민주택규모를 과할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택의 용면 이 

85㎡를 과할 경우에는 각 동별 주거 용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20-80, ’0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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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동일 지 내에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는 

동별 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림. 

(주정 58500-2137, ’0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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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6호에 의하면 주거 용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주거 용면 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 후 면 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추가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주거복지지원 -292, 

’0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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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의 기 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  면 에 의거하여 

정해지므로 이미 채권을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  면 의 변동 

없이 단순한 사업주체변경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 

(주거복지지원 -1150, ’06. 5. 17)

��� _`aW2�d��� �dV��q��Y��������GH�¢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주거 용건축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은 주거 용면 을 기 으로 산정

하므로 주거 용건축물의 공용면 에 해당하는 면 은 채권매입 상이 아님 

(주거복지지원 -1268, ’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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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

채권매입 상인 “건축허가”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의제 처리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주거복지지원 -2118, ’06. 9. 27.)

���� W,_`Oq��Y�_`aW2��������GH�¢

  채권 매입 상에서 제외

���� ��_`O �_`aW�QÜ�2��������GH�¢�

  목조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는 주거 용건축물과 주거

용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주거 용 건축물의 경우 주거 용면 에 따라 

산정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주거 용외 건축물의 경우는 목조건축물은 

채권의 매입이 면제됨.

��� ��� À�� DW_`�� �Y� _`aW� QÜ� 2� �������� GH��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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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건축허가시 

기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도상환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매입할 

기 에 맞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_`aW� QÜ� 2� �������� GH��3�u� _`>� #���#F± � ²9q�

 Y� ³´d34� _`aWW� :RÂ� Z[� *fq� GHY� ������� M1

DE�¢� �

  사업시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것이므로 도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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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시 매입하지 못하고 건축물 공 후에 미 매입사실을 알았다면 나 에라도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여 보완하여야 함

�F�� �»2,q��Y�_`aW�QÜ�2��������GH*��

  주거 용외의 건축물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용

�L� ����� ²Ê� .� � ��V2,Ç� Å��V2,.� É{Â� _`Oq� �Y�

�������GH*�

  ( 시 1) 공동주택과 비주거 혼합

1층 비주거 250㎡(철골조) 

2층 - 4층 : 다가구, 호당 각 71.0㎡ 인 경우 

·주거용 건물은 호당 주거 용면 이 채권매입 상 규모(주거 용 85㎡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 없음

·비주거용 건물 250㎡×1,300원/㎡=325천원 (☞ 채권매입액 330천원)

  ( 시 2) 단독(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과 비주거 혼합

1층 비주거용 250㎡(철골조) 

2층 - 4층 : 단독, 주거 용면  255㎡(철골조)(2층 85㎡, 3층 70㎡, 4층 100㎡인 경우)

⇒ ①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액과 ②주거용  비주거용을 포함한 

체연면 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액  많은 것을 용

   ㈀ (주거용) 255㎡×10,000원/㎡=2,550,000원 (비주거용) 250㎡×1,300원/㎡=325,000원 ⇒ 

2,875천원(☞ 채권매입액 2,880천원)

   ㈁ (주거용+비주거용) 505㎡×1,300원/㎡=656,500원

�~�� ,jËZ34����®Ï.�©��Z[

* (최  건축허가) 연면  8,301㎡ → (1차 설계변경) 6,500㎡ → (2차 설계변경) 8,900㎡으로 면  

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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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건축허가 면 (8,900㎡)을 기 으로 채권매입액을 산정한 후 종 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공제한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면 이 감소하는 경우는 도상환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

������ ��8q� �� ���/Và�_`O��_`Ô�Z[��������GH*�

  2동 체의 주거 용외의 건축물 연면 을 기 으로 매입

 * 주거 용외의 건축물은 연면 ( 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 의 

합계로 한다) 165㎡이상인 때에 매입 /  단독주택(16.17)의 경우와 비교

���� _`aW�IV�ËZ2��������GH*�

  ① 증축시 : 증축후의 면 을 기 으로 산정한 후, 증축 에 매입한 액을 

뺀 액으로 매입

② 용도변경시 : 용도변경 후를 기 으로 산정한 후, 종 에 매입한 액을 

뺀 액으로 매입

��� _`aW2��á�Á�7âÖ��������GH��jn

사례1) : 지상 4층(1층_71㎡_근생, 2층_84㎡_근생, 3층_80㎡_주택1세 , 4층_80㎡_주택1세 )의 주거용･비

주거용 혼합건축물의 경우

사례2) : 지상 4층(1층_71㎡_근생, 2층_84㎡_근생, 3층_80㎡_주택1세 , 4층_80㎡_주택1세 , )의 주거용･

비주거용 혼합건축물(철골조)의 경우

사례3) : 3층(지하1층_99.61㎡_근생, 1층_91.18㎡_주택1세 , 2층_68.04㎡_주택1세 , )의 주거용･비주거용 

혼합건축물의 지하1층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세 수 증감 없음)

  (사례1) 건축물 용도를 보면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다세 주택으로 

구성된 혼합건축물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 

라(1)에 의하여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용도별로 채권 매입 

계산할 경우 ⇒ 채권매입 면제(주거 용외의 건축물 면 이 155㎡로 

주거 용외의 건축물의 면 이 16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면제, 주거 용

건축물 각각 국민주택규모 85㎡이하에 해당하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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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건축물 용도를 보면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혼합건축물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  

라(1)에 의하여 ①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용도별로 계산한 경우와 

②건축물의 연면 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체 연면 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액과 비교하여 많은 것을 용 

<①의 경우> ⇒ 380,000원(주거 용외의 건축물 165㎡미만의 경우 면제, 

주거 용건축물 160㎡ × 2,400원 = 380,000원)

<②의 경우> ⇒ 410,000원( 체 연면  315㎡ 비주거용으로 산정315㎡ × 

1,300원 = 410,000원)

 ⇒ 410,000(채권 매입 결정액)

(사례3)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2층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3층 건축물 지하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세 수 증감 없음)하고자 할 경우 채권 매입액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에 의하여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하되, 용도변경 에 매입한 액을 

뺀 액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 (용도변경후 주거 용면  258.83㎡ × 

10,000원-용도변경  매입한 액) (주택기 과-1968, 2009. 9. 16)

��� !'} �*ã7��Q`«q�©¨��������GH�D��¢

    * 기숙사 공사내용(기숙사, 공용(계단, ELEV, 복도 등), 화장실, 샤워실, 린넨실, 

세탁실, 휘트니스센터, 휴게실, 세미나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창고, 방제실, 

로비 등)

  건축허가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에 의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해당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1(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주택으로 간주되며 주택(기숙사, 다 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거 용외의 건축물에 한 기 으로 연면 에 해 매입률을 곱한 

액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함.(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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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7호, 10호)

��A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

   개인 : 자산평가액( 업용자산에 한함 *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된 업용  

자산평가액)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 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의 업종에 해당

하는 자가 추가로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 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은 매입 액 산정 시 제외

(’10.7.6 주택법시행령 개정)

��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 리업 ☞ 자본 의 2/1,000

   정보통신공사업, 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자본 의 1/1,00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

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 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 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 시설물유지 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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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에 의하면 건설업면허를 

득하는 경우 자본 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건설업면허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면허를 신청하여 새로운 

면허를 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상은 변경이나 추가로 증액된 자본  부분에 

하여만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주정 58507-542, ’9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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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자본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은행근 당설정 액이 업용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  

10억 원에 한 2/1,000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040, ’9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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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등록 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는 다음과 같음.

가. 건설업 등록：자본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의 2/1,000 매입

나. 기존의 건설업자가 건설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때

  - 문건설업자가 문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는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기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본 에 

하여 면제(자본 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 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 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는 일반건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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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기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본 에 

하여 면제(자본 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 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다. 건설업 업종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면제(자본 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 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라. 합병의 경우：면제(자본 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 에 해당

하는 만큼 매입)

마. 상속의 경우：면제(자본 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 에 해당

하는 만큼 매입)

바. 조직변경의 경우(합자회사→합명회사 등)：매입(주정 58507-1745, ’9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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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허 수에 계없이 자본 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 건설업면허를 변경하거나 

면허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최  면허취득을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계상된 자본 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 에 해당하는 액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039, ’9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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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는 자는 자본 의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 

자본 증자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에는 증액분에 하여 추가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주정 58507-708, ’0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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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8조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에서 국가 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기공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환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종 과 같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20-2877, ’00. 9. 8)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과거 99년 당시 건설업 면허권에 한 근거조문

이었고 당해 주택법 시행령 부표도 건설업 면허시 채권매입근거 으나, 동년에 

건산법 개정(99.04.15)으로 건설업이 면허에서 등록기 으로 개정됨에 따라 

채권매입기 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함. 주택법 시행령은 2000. 3. 28일 

부표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 시 채권매입기 으로 개정되어, 주택법 개정 시

까지 법정공백이 발생한 시기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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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 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은 자본 의 2/1,000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일반건설업( 는 문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문건설업종( 는 

일반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증액된 자본 에 하여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주정 58520-3894, ’0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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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하는 경우 자본 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2개 이상의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종 수에 

계없이 자본 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건설업 등록한 자가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자본  

부분에 하여만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주정 58500-2582, ’0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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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 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에는 기존 등록 시 자본 에서 추가 으로 증액된 자본  부분에 하여만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것임. (주거복지지원 -1017, ’0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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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자본 의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당  

건설업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로서 자본  증자에 따른 등록

사항변경 신고 시에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음. (주거복지지원 -1385, 

’0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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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면허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바, 매입기 이 되는 자본 은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 (이하 “자본 ”이라 한다)을 말하며, 건설업 

등록 후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말소 후 신규로 건설업 등록시에는 신규

등록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거복지지원 -1356, 

’0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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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자본  증액 부분에 하여만 매입. 다만, 증액이 

없는 경우 매입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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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면허수에 계없이 

자본 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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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추가 등록시 정보통신공사업 자본  등록기 이 아닌 

법인 체 자본 을 기 으로 매입. 따라서 체 법인 자본 인 10억이 

매입기 이 됨

    ※ (보충)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 의 1/1,000 상당액의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추가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 시 자본 에서 추가 으로 

증액된 자본  부분에 하여만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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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법인의 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 B법인에게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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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3억원 1억원 1억원(△2억원) 3억원(증 2억원)

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없음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① B법인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입

② 매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얼마만큼 구입해야 하는지?

⇒ 1억원에 하여 매입(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건설업의 자본 이 

2억원이고, B법인의 재 자본 이 3억원이므로 건설업 자본 은 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을 증자하는 개념으로 생각(건설업 자본 이 얼마인지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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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후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말소 후 새로이 건설업을 등록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폐기후 등록은 같은면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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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재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3호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허가  등록일 경우 매입의무 상으로 규정이 돼있는바  

사항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다고 단됨.

�L�� ö/Vlm¦û �Z[���2���������GH��¡���8��¢

    ※ (변경) 공 생법 상 자유기장,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상 

용게임장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신설로 

게임제공업(오락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재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3호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등록일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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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

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이 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주정 

58507-1090, ’98. 4. 1)

    ※ (보충) 공 생법 상 자유기장,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상 

용게임장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신설로 

게임제공업(오락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재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3호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등록일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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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

업 신규허가(신고 포함)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지 승계․

소재지변경  상호변경 신고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정 58520-2890, 2986, ’99. 9. 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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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0호에 따라 

신규 등록 시에만 법인등기부 등본 상 자본 의 1/1,000을 매입하지만, 기존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타 소방시설공사업의 지 를 승계(양도, 합병, 상속)할 

경우는 자본 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만 증액된 자본 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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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후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말소 후 재등록시에도 신규

등록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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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7호, 10호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1000, 정보통신사업, 기공사업 등 의 경우 1/1000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추가 으로 등록시 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본 상 자본 의 

증액에 한 부분에만 매입해야 함. 다만 업종을 반납하고 추가 으로 다른 

업종을 매입할 경우 신규 업종 등록임으로 이  등록시 자본  비 증가분에 

해 채권을 매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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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업소로서 별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본사의 조직 일부이므로 본사의 자본 을 기 으로 채권매입

<참고> ’10. 7. 6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업/주택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의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 시1) ’05년 건설업 등록당시 자본 이 10억이고 ’10.9월 재 자본 도 10억원인 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자본  증액없이 등록시

 ‣’05년 건설업 등록당시 자본 에 변동이 없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자본  증액이 

없으므로 매입 면제

( 시2) ’08년 건설업 등록당시 자본 이 10억이고 ’10.9월 재 자본 이 20억원인 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시

 ‣’10.9월 재 자본  20억원에서 ’05년 건설업 등록당시 자본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해 1/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시3) ’05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당시 자본 이 10억원인 법인이 자본  10억원을 

증액하여 건설업 등록시

 ‣ ’05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당시 자본 이 10억원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  10억원에 

해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시4) 자본  10억원인 법인이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 업종 수에 계없이 자본  10억원에 해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시5) 자본  10억원인 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 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 업종 수에 계없이 자본  10억원에 해 1/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시6) ’05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당시 자본 이 10억원인 법인이 자본  10억원을 증액하여 

추가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 증액된 자본  10억에 해 1/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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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 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 당 시가표 액을 각각 기

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는 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주택(2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 시가표 액× “주택”구간 매입율

 단독주택 ⇒ 시가표 액× “주택”구간 매입율

☞ 토지(5백만원 이상)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토지”구간 매입율

☞ 주택  토지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

⇒ 주택외의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만을 뜻하며, 부속토지는 “토지”구간 용

 ☞ 민법에 의한 부동산(토지  그 정착물)이 아닌 물권(지상권, 세권 등)  그 밖의 등기를 

요하는 임목․선박․공장재단․ 업재단․항공기 등에 한 등기(소유권이 ․보존, 당권 

설정․이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이 아님

 ☞ 용익원(지상권, 세권 등)에 한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이 아니나, 당권설정 

시에는 매입

☞ 토지, 주택 공시지가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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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시가표 액을 기 으로 하는 것임. (주정 58507-1031, ’9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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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정 58507-100, ’9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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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

단체․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의 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한함) 등이 인․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 것이나, 귀 공사가 

 면제 상 기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별표 부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권의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참고로, 융기 은 주택건설 진법시행령개정[ 통령령 제15786호, 

1998. 4. 30]으로 면제 상기 에서 제외되었음. (주정 58500-999, ’99. 3. 26)

    ※ (보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본 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면제 상 

공공기 에 해당할 수 없음, 다만 무자본특수법인인 공무원연 공단의 

경우 공무원연 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을 하여 주택을 건설·공 ·임  

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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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 가목에 의하여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

주택채권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와 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종료에 따라 탁자에게로 

환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되나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 상이 아님. (주정 

58507-436, ’9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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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이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면제 상이라 볼 수 없음.

(주정 58507-1493, ’99. 4. 30)                           

    ※ 명의신탁은 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개념으로 당사자간 명의신탁 

약정으로 탁자가 여 히 목 물을 리하고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자명의를 수탁자 명의로 해두는 법률 계로 1995년 3월 30일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한법률｣에 의해 법 으로 지되었음.

(명의신탁과 신탁은 법률 으로나 의미 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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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신탁등기 가능여부에 하여는 신탁법  등기법령을 장하고 있는 

기 에 문의하시기 바람. (주정 58507-707, ’0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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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 액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각 소유자간의 지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합유등기의 경우에는 체토지에 하여 산정한 시가표 액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임.(주정 58507-1273, ’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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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당권의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자는 당권설정자이므로, 임차인이 임 인의 

부동산에 당권설정 등기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당권설정자인 임 인임. (주정 58500-1402, ’0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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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보존 는 이  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객 으로 공평하게 용할 수 

있는 시가표 액을 기 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하여는 환지 정면 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정 58520-2572, ’0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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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되는 범 를 외국인투자 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 극히 한정 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마을주민의 공동체인 마을회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

면제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정 58520-2608, ’0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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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미 취득되어 있는 새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재산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명칭으로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채권매입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정 58520-3093, ’0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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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15호 나목의 규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인무효로 상속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는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단되므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정 57520-3114, ’0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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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는 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정부투자기 과 건설공사의 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 은 액 

주택도시기 에 입되어 국민주택 건설자 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세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하여 사용되고 있음. 근 당권 

설정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이러한 목 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주정 58520-793, ’0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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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액은 등기

신청서를 수한 날(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에 따른 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행 가 있은 날)을 기 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시가표 액을 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시가표 액을 용하여 산정하도록 법규화한 

취지는 기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 청이 지방세 징수를 하여 일정한 

기 에 따라 산정․공표한 가격을 기 으로 함으로써 실취득가격을 용할 시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일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라고 사료됨. (주정 58500-3277, ’0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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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원인무효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법원 결에 의하여 종 소유자 명의로 

회복하는 소유권이 등기라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주정 58500-3583, ’0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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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에 의하면 외국 사  공 건물 

소유권 이 등기에 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외교 계에 한 비엔나 약(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외교 계에 한비엔나 약 제23조 (*외교 계의 상호주의 따름)

   1. 견국  공 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 지역에 한 국가, 지방 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 으로부터 면제된다. (주정 58500-142, ’02. 1. 11)

※ 한미SOFA 정 제14조(과세)

   1. 합 국 군 는 그가 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는 이 하는 재산에 하여 조세 

는 유사한 과징 을 부과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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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소유권 보존 는 이 ,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 당권의 설정  이 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 경우에서 

단지 경매개시결정사항과 근 당권설정을 말소하는 등기라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가 없음. (주정 58500-202, ’0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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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과 련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별표 부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 

는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되지만 등기 규 1472호 제9조에 따라 탁자가 자기 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당권을 신탁하는 

담보신탁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재신탁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을구에 당권설정이 으로 등기목 에 기입될 경우 동법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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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한 소유권이 등기시 토지와 주택건축물을 순차 으로 이 할 경우에는 

체 주택의 시가표 액(개별주택가격)에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요율에 

이 하고자 하는 부동산(토지 는 주택건축물)의 시가표 액을 곱하여 

산정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주거복지과-1012, ’0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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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산정기 은 시가표 액임을 알려드림.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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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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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인 시가표 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 액이 고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도시

기 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 15호 가목(1)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 (지방세법 제10조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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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면제 상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하므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이 등기를 하는 경우(유상

취득으로 )는 동 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바, 동 규정 부표 제15호 가목 (2)토지의 기 에 의거하여 채권을 매입

해야 함. (주거복지지원 -1269, ’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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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 등기시 에 따라 주거 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한 채권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 추후 부속토지에 한 소유권이 등기시에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주택가격(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의 매입율을 용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매입 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 액×주택가격의 매입율

(주거복지지원 -1267, ’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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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면제가 가능

할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유자 상호간 의에 의하여 별개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거복지지원 -1988, ’0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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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액은 등기신청서를 수하는 날을 기 일로 한 시가

표 액을 용하여 산정하며, 다만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 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 가 종료된 

날을 기 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사업주체앞 이 등기시에는 등기원인

행 가 종료된 날을 기 으로 한 시가표 액을 용하며, 입주자앞 이 등기

시에는 등기신청서를 수하는 날을 기 일로 한 시가표 액을 용하여야 

함.(주거복지지원 -2117, ’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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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상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담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 되는 것으로 단하여 양도세를 부담함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의 이 (부표15 - 가)매입률로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입률로 채권을 매입 함(변경)

  ※ 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근거해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 액을 용

하여 산정함. (부담부액, 증여액 나눠서 X)

  ※ 증여총액이 시가표 액보다 높아 부담부 증여액이 시가표 액 이상인 경우 시가

표 액 액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 련 매입률 용

     (부담부 부분은 매입 매입율 용  / ‘시가표 액 - 부담부 부분’은 증여 매입률 용)

  * 매입방법1 (시가표 액 5억 / 서울 : 증여 4억, 부담부 1억)

   1. 부담부 : 1억(부담부 부분) × 2.6%(매입 5억 매입률) = 2백 60만원

   2. 증여 : 4억(시가표 액 – 부담부액) × 4.2%(증여 5억 매입률) = 1천 6백 80만원

    → 총 채권 매입액 = 2,600,000 + 16,800,000 = 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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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방법2 (시가표 액 5억 / 서울 : 증여 1억, 부담부 5억 이상)

   1. 부담부 : 5억 × 2.6%(매입 5억 매입률) = 1천 3백만원

   2. 증여 : 매입 액 없음 → 총 채권 매입액 = 13,000,000원

  * 매입방법3 (시가표 액 5억 / 서울 : 증여 2억, 부담부 4억)

   1. 부담부 : 4억(부담부 부분) × 2.6%(매입 5억 매입률) = 1천 40만원

   2. 증여 : 1억(시가표 액 – 부담부액) × 4.2%(증여 5억 매입률) = 4백 20만원

    → 총 채권 매입액 = 10,400,000 + 4,200,000 = 14,600,000원

�L�� d��� �.�

  아 트․연립․다세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주택 체의 시가표 액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 Q²6ç�d���/ �Re�./�*2��������GH*�

  * 신규분양 공동주택이란 

 신규 분양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 트, 연립주택, 다세 )

  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 공시가격

②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세 과세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 d���W%.� d2§8� Þ¯� Q²6çd���.� 8�9KW�0!§8� Þ��

_OÇ��8��*A�34��*Ô�Z[��������GH*��

  ① 건물분 소유권이 등기시

 ◦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취득세 과세표 )에 한 “주택”구간 매입율 

× 취득가격  건물분 액

② 지지분 소유권이 등기시 

 ◦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취득세 과세표 )에 한 “주택”구간 매입율

× 취득가격  토지분 액

* 다만, 지에 한 소유권이 등기시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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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가격에 한 “주택”구간 매입율 × 지지분에 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 (추가) 주택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사이 기간 토지에 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용기  : 지차체장이 산정가격(지방세법 제4조 단서)

����+� Re ������.�å8×�:Î���Re�./�*�Ô�Z[��������

GH*�¯

  주택 시가표 액 해당 매입률 × 토지에 한 개별공시지가표 액

��� Q�>q�  Y� Q��� }]34� é�Bql� Re��� ./� �*��� Z[� ?�

Q�!!4� ��Bql� Re��� ./�*��� Z[q� �������� GH

��¡���8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EG4�]Y�¢�n�:Î2��������GH��¢�?�*�

  매입(소유권이 등기에 한 매입율 용)

���� *¢�ð�_¢�å8�./��*2��������GH�¢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이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유상취득으로 )

��� å8�éVq�s � �½�:Î2����GH�¢

  채권매입(면제 상 아님)

�
��� .Éu���D.Éu� 2T:Îq� Y�Re��./

  채권매입(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매입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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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_,'½W� 12j�2,� ��� _,��� 2�1� �q� *¢�ð� ��34� ¢�n��

:Î���Re�./��*2��������GH�#��¢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 아님)

�L�� Q²6ç�DWq��Y�Re�./�*2���GH*�

  시가표 액 기 (취득가격기  아님)[(부속토지에 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토지”구간 매입율)＋건물시가표 액×“주택 토지외의 부동산”구간 매입율)]

�~�� (aW��q��Y�Re��./�*�

  ※ 부속토지에 하여만 소유권이 등기가 가능 (건축물 부분 불가)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주택가격에 한 “주택”구간 매입율

�����e8q����ôRe�.�©��Z[�iÙ��e8��ôW�1����Z[���GH*�

  주택가격(토지＋건물)에 한 “주택”구간 매입율×주택부속토지인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 m������6ç���Re�./�*2��������GH*�

  주택공시가격(시가표 액)

���� de8634�¢�n�GH2��������GH*�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하여 매입자의 공유지분율을 기 으로 시가

표 액을 산정하여 당해 매입기 율 용

(사례)

◦ “가” 부동산(A․B 공동명의) ⇒ C․D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① “가”부동산의 시가표 액(1억원을 가정할 경우)을 

② C와 D의 공유지분율인 각 50%만큼의 시가표 액(5천만원)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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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 1억원에 한 A와 B의 시가표 액을 각각 산정(5천만원) → 각 5천만원에 

한 C와 D의 시가표 액(2천5백만원)을 기 으로 각각 채권을 매입 

→ C․D 각각 2천5백만원을 기 으로 채권을 산정하여 이의 2배씩을 

각각 매입

���� d����^2R�� 2W&��� �æ��� ¢¢W� d�þ 4� :Î2� ����

GH�*�

  매입자의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 액에 해당하는 주택구간 매입률 

용. 이 경우 각각 시가표 액 5천만원에 해당하는 매입률 19/1,000 용

(부부  1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 액 1억에 해당하는 매입률 21/1,000 용)

���� d�þ �+u� ��4� ©�� ���^2R�u� 2W&��� �æ��� è.� :Î���

Re��./�*��Ö%4�o�Ô�Z[��*� �_�� �������GH*�¯

  등기가 별건으로 진행되어도 1인이 매입하는 경우라면 주택 체의 시가표 액에 

해당하는 매입률을 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시가표 액 5천만원에 해당

하는 주택매입률이 아니라 시가표 액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매입률을 용

하여야 함.

��� deO��de86Cq�s � 6Ô���./�*���Z[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사례) 다음의 공유 오피스텔을 지분율을 산정하여 지분율만큼 오피스텔을 

안분하여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 _`O iÍReB ËZ39 �� _`O iÍReB ËZ39
1 101호 A, B, C B 8 108호 A, B, C A

2 102호 A, B, C A 9 109호 A, B, C A

3 103호 A, B, C B 10 110호 A, B, C A

4 104호 A, B, C C 11 203호 A, B, C A

5 105호 A, B, C C 12 204호 A, B, C A

6 106호 A, B, C C 13 205호 A, B, C C

7 107호 A, B, C A

◦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매입(  시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 이 에 해당, 본인지분의 과분에 해서만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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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Gq� Ù�#$� �¯�¢�n�:Î2���GH*�

  시가표 액

�F�� �� �¢gå8×�GHY�Z[���GH��n9

  체 주택가격에 한 “주택”구간 매입율×개별공시지가 산정액

�L�� ¼]Re � ��.� ZG� o�§¨� .�� #$��� Re�./�*2� ����

���GH�¢

  매입

�~�� Ðe4�]Ù�:ÎY�Z[��������GH*�

  시가표 액

��� å8%�7'� �� 0!q� st� 8�\94534� 
4.� 8�d¢�� 6º���

bf�*����¡����Z[��������GH�¢

  상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택지

개발 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요 건

① 사업완료 후 지 서의 확정측량으로 종 의 지 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 공부를 작성한 경우로

② 토지의 확정측량 ․후 면 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확정측량에 따라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토지면 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 등기한 면 을 과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 매입 면제

  다만, 토지 확정측량 후 면 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면 의 시가표 액

만큼 채권 매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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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ü7�8q��Y�Re�./�*2��������GH*�

  건물과 토지에 한 각각의 시가표 액을 산정하여 각각의 매입율을 용

◦건물 : 건물시가표 액× “주택  토지외의 부동산”구간 매입율

◦토지 :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토지”구간 매입율 

�� ��Y� �8Iq� �*¢�¼D� _O �̄ ��.�� _`O�¦D� Ö% � V1���u�

_`O�4^� ��.D �_`Oq��Y�Re�./�*2���GH*�

  (채권매입액) ①＋②＋③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시가표 액× “주택”구간 매입율

② 건축물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토지”구간 매입율

③ 건축물(2동이상) : 등기부등본상 1건의 건물인 경우

   ⇒ (각동의 건물시가표 액을 합산한 액) × “주택  토지외의 부동산” 

구간 매입율      ※ 등기부등본 기 으로 매입

�� �8%�7'85Iq^� �8�� 9�� 6ç��3�u� 8�9KW� 0!§8�

Þ�� ���� Q`Y� 0q� 8�9KW� 0!Â� :� 2Ð���W%.� d2§¨�

©;�q^� iÙ� �8q��Y�Re�./�*2���GH*�

  잔 납부일 기 의 시가표 액(개별공시지가)을 기 으로 “토지”구간의 매입율을 

용하여 채권 매입

※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주택”구간 매입율을 용할 수 없음

�� �8%�7'85Iq^� �AVV8��9�� 6ç��� Re�� ./�*2� å8

�+� 0ð<1]� ���
<� %Öd28W� *���u���u����¬�34� ����

���� GH��3�u� �� å8 � %Öd28Wq� �Y� �9R�34� %Ö

d28WW� ËZ��u���u����¬�� §=�� Z[� .q� st� ������� GH

+���n9��¢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 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 거나 법정매입 액을 과하여 매입한 경우 채권의 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본건과 같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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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의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산정의 기 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정매입 액을 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에 의해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도 재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é�BZ�4�]Y�Re�./��*2���������¢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  

이  등기를 하는 경우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 보존(이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 인 계약 계로 부동산 등기를 수반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등기 등 형식 인 소유권 

이 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것으로 단됩니다.

따라서 수탁자 경질에 의한 소유권 이 등기는 종  신탁 계가 신수탁자에게 

유지․승계되는 형식 인 소유권 이 등기이므로 채권 매입이 면제(주택

기 과-1836, 2009. 9. 2)


�� 2W&��.� ³d2Â� Q²6ç� ��� � �>¾� \¦ÅV.� :ÎW%q�

ª«§�8°

  시가표 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소유권 이 등기하는 

경우의 시가표 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세 과세표 )을 뜻함

F�� �d?7'�� �Y� å8� � � :Î� ?� bDq� <Y� >r�� #~�� � ²9q�

 Y�EG4�Re�./�*2�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15호에 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는 이 등기(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로 소유권이 등기시의 경우  규정에서 정한 면제 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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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SNÂ�d��� �¢gå8×�:Î���Re��./�*2� �äW�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15호에서는 부동산 등기(등기

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 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 당 시가표 액을 각각 기 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

지분율에 따라 시가표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시의 

주택채권 매입기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물에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따른 멸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지 않을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 시가표 액 해당 매입율을 용

~�� dd�8q^�d���Q`����34�å8GH2���GH��¢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자와 매입기 , 일부 면제범 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택지내에서 공동주택신축을 목 으로 토지매입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g�å8×��GH2�������GH��¢

  ① 주택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입시

     - 주택이란 건축물의 부 는 일부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2조)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주택채권

매입기 은 “주택” 가격의 매입율 용 

� @GHW%� A� ¢gå8 �2W&���%Öd28W�n9���B� ��W% �GHC

  ② 상가(근린시설)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입시

     -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채권매입기 은 “토지”가격의 매입율 용

�@GHW%� A� ¢gå8 �2W&���%Öd28W�n9���B� å8W% �G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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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항의 부속토지가 아닌 건축물만을 매입시

     - “주택  토지외의부동산” 가격의 매입율 용

@ GHW%� A� _`O� 2W&���%Öd28W� n9��� B� ��� ?� å8à � ¢�n�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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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토지” 가격의 매입율을 용해야 하는 경우

     -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경우의 건축물에 한 부속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임야, , 답 등) 등기시 “토지”가격의 매입율 용 


��� {e�nq� �Y� {eB�ôuõ�q^� ô � 7C34� õW� Ì!ReBW�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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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재산의 특성상, 지분이 명확한 공유와 달리 재산에 한 합유자들의 

공동소유 성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재산형식으로 내부 인 지분의 합의가 

있을지언정 기 채권매입 시 지분별이 아닌 체에 한 채권을 매입한 

과 실질 인 등기형식이 소유권이 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라는 을 비춰

봤을 때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됨.


��� {e�nq� �Y� ÌÍ� {eB� ôuõq^� õ � EF� ?� ø � WH34� ôuøW�

Ì!ReBW�Â�Z[�Re��./q��Y���GH�¢

  합유재산의 특성상, 내부 인 지분의 합의가 있을지언정 기 채권매입 시 

지분별이 아닌 체에 한 채권을 매입한 과 등기형식이 소유권이 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라는 을 비춰봤을 때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됨.


��� ��>� 2��� #�� � � � ���Ç� #�� � 12G� ¸H��q�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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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정의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이

등기시 주택구간 매입률 산정이 아닌 토지와 주택  토지외의 부동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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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로 따로 채권을 매입 함.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정의에 따라 “300세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등기시 주택구간에 

한 매입률을 산정해 채권매입 함.


��� _Od2W%.�ê��6çG� �]z8�� ��������GH*��äW�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주택의 하나인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정의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이 등기시 주택구간 매입률 산정이 아닌 토지와 

주택  토지외의 부동산(건물 등)로 따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 공시가격이 제공되지 않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취·등록세 고지서 

상의 주택분 가격을 기 으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

15호 가목1)의 주택에 한 매입률을 용

    ※ (보충) ’15.4.29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유권해석[(지방세운 과-3039(2015.9.24.)]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개정됨.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국세청 건축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취·등록세 고지서 상의 시가표 액은 주택기 으로 표시되어 건물과 

토지에 한 채권매입 액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외 으로 채권 매입 

기 가격은 취·등록세 고지서 상의 주택분 가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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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8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등기  등록시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해당 기 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시가

표 액을 기 으로 산정함. 한 지방세법 4조2항에 의하면 새로운 건축물 

건축시 시가표 액이 미 공시될 경우 지자체의 자체 인 가액 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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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가표 액이 없을 경우 가액산정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미 공으로 인한 건축물 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

자체의 시가표 액 가액산정이 실 으로 기  부재로 어려움이 있는바 

주택법에 의한 신규분양주택의 가격 미공시 시 취득가격으로 인한 채권매입

기 을 용해 외 으로 당사자간 매매 액으로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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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면제

    ※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의 소유권 보존등기 시 

건축물의 경우는 채권에 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F�� ®��¯�6ç�34��*�2���GH�*�

  실제 소유권 이  등기 시 증여받은 분양권을 별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매매로 등기원인 처리되므로 이를 반 하여 채권매입기 은 매매

기 을 사용함


L��7Dg] �Q�Bn.�Dg]ql�J¨K� Z[���GH

  피상속인의 신탁자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경우 단순 신탁말소가 아닌 소유권

이 도 동시에 이 지고 해당 형식의 등기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을 고려 시 

채권 매입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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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  공유 계)는 각 명의신탁자가 1필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소유하되 외부 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일 되게 인정해 오고 있음. 상호명의신탁 계를 해지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되 각 공유자가 내부 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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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 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한 외 인 

소유권 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실질 으로 차이가 없다고 단됨. 따라서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된다고 이 타당

F��� d���� W%� ~æ}� ����� �þ.^� �6 �M� d�� Re�P�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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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 특정 공유

지분만을 매입할 때에는 체 공동주택가격을 공유지분의 비율 로 나  

액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 본 사안에서 서울 소재 공동주택

가격이 9억원인데, 3명이 1/3씩 공유하고 있다면, 해당 공유지분만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 기 액이 9억원 * 1/3 = 3억원이 되므로,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채권 매입요율인 26/1000을 곱한 액인 7,800,000원에 해당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F��� �� �¢gå8×��GG�����Z[������GH+��jn>�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매입할 경우에 있어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주택구간 매입률을 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따라서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 체 주택가격(주택+부속토지의 합산가격)의 매입율로 산정된 액만큼 

주택채권을 매입

F��� 6ç��/GY�Z[��K³N.�©��Z[������GH�*��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의 15번에 의하면,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기 이 되는 시가표 액은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을 소유권 이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취득세 과세표 )으로 매입



#�$��������GH�DB�?� GH*�� 44

F��� d2W%.� ê�� Q²6çd�������u� �Õ��u�  ��� � Dg�* �

Z[������GH*�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분양공동주택(아 트, 연립주택, 다세 )은 상속등기시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ㆍ단지별ㆍ면 별ㆍ층별 특성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4:� �������'($)


���������������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액은 등기신청서를 수하는 날을 기 일로 

하여(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 액을 

용하여 산정(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별표 부표)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의 시가표 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시․군․구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

  - 토지  주택에 한 시가표 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 공시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난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기신청

서 수일을 기 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가격을 용(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은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로 연결)

Od2�½P

 

d���
£¤�� å8

&��� %Ö�� &�8d28W %Öd28W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장 시․군․구청장 국토교통부장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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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시가표 액

  ① 공동주택

   ①-1 신규 분양 공동주택*을 소유권 이  등기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표 (취득

시기 이 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하여 거래 상 방이나 제3자에게 지 하 거나 

지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 신규분양공동주택 : 신규 분양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 트, 연립주

택, 다세 )  

  **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는 ①-2 용 

   ①-2 그 외의 공동주택인 경우 : 지역별ㆍ단지별ㆍ면 별ㆍ층별 특성  거래가

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지방세법 제4조제1항) 

  ② 단독주택, 토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

표 는 주택가격비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지방세법 제4조제1항)

  ③ 주택  토지 외 부동산 :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이 결정한 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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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주택 ☞ 주택공시가격× “상속”구간 매입율

 토지 ☞ 개별공시지가 산정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 ) × “상속”구간 매입율

 상가 ☞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상속”구간 매입율) ＋(건물

시가표 액× “상속”구간 매입율)]

  * 시가표 액 1천만원 이상 (개별물건 기 ) 

���� �.É���D�.É�ª«�34�:ÎY�¢�nq��Y�Re�./�*�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구간 매입율 용

���Q'].�Q8��Dg�¯�Z[

  채권매입의무 면제(별표의 제3호 “마”목 련)

��� ��u� m¡u� DW_O��Dg�¯�Z[��������GH*�

  주택 : 주택시가표 액×“상속”구간 매입율, 임야(토지) :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상속”구간 매입율, 상가 :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상속”구간 

매입율)＋건물시가표 액× “상속”구간 매입율)]

   ( 시)  (주택) 서울, 주택공시가격 3억원          (임야) 강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7천만원

          [건물] 서울,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4.5천만원, (건축물) 시가표 액 1억원

▶ 산정방법 (채권매입액 ①+②+③) ① (주택) 3억원×“상속”구간 매입율(42/1,000)=1,260만원 

② (토지) 7천만원×“상속”구간 매입율(28/1,000)=196만원 ③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4.5천만원×“상속”구간 매입율, 18/1,000)＋(건물 시가표 액 1억원×“상속”구간 매입율, 

28/1,000)] = 361만원

��� }](T4�Dg�*���RY�0� 2�Dg�*��Ô�Z[���GH��¢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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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

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그 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 다면 상속인은  경정등기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액만 매입하면 됨

     ▶ (추가) 상속등기 등 등기의 경정 실질이 무엇인지 단하여 매입여부 단

        1) A,B,C 상속등기 후 B,C가 상속 포기하여 D,E로 상속등기 경정 시, 실질은 증여

이므로 D, E가 해당 지분율 만큼 채권 매입,

        2)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는 등기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인 경우 채권매입 면제


�� Dg] ���BW�Dg����*�2��V����������GHr¯°

 상속 등기의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의 원인이 상속이므로 상속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을 용

 ※ 민사집행법(민사집행 실무제요 등)에 따라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경매 

시 집행비용에 산입하여 우선순 로 배당받을 수 있음

F�� �WW�éV��}]34�Dg����*��Ô��� �������GH�¢

 국가가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래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신청하는 국가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L�� Å�K>]]� !>].�®�4�¢�n�*�����Z[�äW�

  채권매입



:�� �������'($)

~�� !Ã>]�£½�W�!ÃV_`O��!ÃV��34�®�2�äW�

  채권면제(종교용 건축물에 한함)

���� ¢Ý¢®��2�¢Ý¢�+�.�®�W�b �R� Z[������GH�*��äW�

  증여가액 체의 시가표 액에 해 소유권의 이 (부표15 - 가)매입률로 채권 매입

���� DW��d�þ 4�¢Ý¢�®��2���GH+��jn=>� �äW�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15호에 따라 공유물은 공유

지분율에 따라 시가표 액을 산정하여 각 지분에 한 시가표 액 매입

구간을 용하여 채권매입

   ( 시)  ( 상) 서울, 상가건물 10억원(건물 8억/토지 2억), 부담부 4억원
                각 1/2씩 2인이 공동명의로 부담부 증여 받을 경우

 ≫ 건물 부담부액 : 4억원(부담부 총액) × 8억원(건물 기 시가) ÷ 10억원(건물+토지 시가)

                  = 3.2억원 (증여액 = 8억 – 3.2억원 = 4.8억원)

 ≫ 토지 부담부액 : 4억원(부담부 총액) × 2억원(토지 기 시가) ÷ 10억원(건물+토지 시가)

                  = 0.8억원 (증여액 = 2억 – 0.8억원 = 1.2억원)

▶ 각 1인이 매입할 채권 액 산정방법 (채권매입액 ①+②+③+④ = 1,696만원)

  ① (건물 부담부) 3.2억원의 1/2(지분율) × 4억원{건물 기 시가의 1/2(지분율))에 한 
“소유권의 보존 는 이 (주택  토지 외의 부동산)”구간 매입율(20/1,000) = 
320만원

  ② (토지 부담부) 0.8억원의 1/2(지분율) × 1억원{토지 기 시가의 1/2(지분율))에 한 
“토지”구간 매입율(50/1,000) = 200만원

  ③ (건물 증여) 4.8억원의 1/2(지분율) × 4억원{건물 기 시가의 1/2(지분율))에 한 
“상속”구간 매입율(42/1,000) = 1,008만원

  ④ (토지 증여) 1.2억원의 1/2(지분율) × 1억원{토지 기 시가의 1/2(지분율))에 한 
“상속”구간 매입율(28/1,000) = 1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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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 과거 증여가액 체를 기 으로 채권을 매입하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구간 매입율 용

   * 부담부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 무계약에 한 용의미로 법

성질은 “증여”로 외로 용하지 않음

   (변경) 그러나,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상 구분으로써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담의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 되는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의 이 (부표15 - 가)매입률로 매입

하며 나머지는 증여로 채권을 매입해야 함

   ( ) 상속가액 10억 : (채무 4억) 증여자가 양도세 부담 (순수증여 6억)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

  * 매입방법(주택 공시가격 5억 / 서울 : 증여 1억, 부담부 4억)

   1. 부담부 : 4억 × 2.6%(매입 련 5억 매입률) = 1천 4십만원

   2. 증여 : 1억 × 4.2%(증여 5억 매입률*) = 4백 2십만원

    → 총 채권 매입액 = 10,400,000 + 4,200,000 = 14,600,000원 

   * 부담부증여 채권액 계산시 부담부와 증여를 별건으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물건에 한 각각 부담부 증여를 계산 후 시가표 액 비율로 나눔

    → 부담부가 독립 인 부분이 아닌 하나의 물건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

���� Dg�¶� <)��� ð� (B¶� Ýb#dBW� �¢×� ��Y� Z[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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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시)  

  ⅰ) (납세의무자 : A/ 담보제공자 : A+B)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 국민주택매입 면제, 

B가 제공한 담보에 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ⅱ) (납세의무자 : A+B/ 담보제공자 : A)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 국민주택매입 

면제하므로 A의 상속세법 상 연 납부 의무를 고려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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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당권의 설정  이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당권을 이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당권 설정 액 ☞ 2천만원 이상

 당권 설정 액의 10/1,000(다만, 채권매입 액이 10억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

��� Q�� À��Q�!!q�s � é�B�À����Bql�hi���./���Z[

  채권 매입면제 (☞ 2008. 11. 5 개정)

��� �7â� ��� �hi�B���B�� ô¶� õu� �hi�,9����ÌP��� �æ}]�

Z[� ô ��hi��� øql�./���Z[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 1억원을 기 으로 채권 매입

※ 근 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채권액이 확정되면 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A, B의 채권액 확인할 수 없음

��� �7â� ��� hi�BW� �]�ôu� õ�u� hi�� ,9�� �æ}]� ô � hi��� øql�

./���Z[�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 5천만원을 기 으로 채권 매입

��� �7â� ��� �] � å8� ��8�d�Ýb#d�q� �ò×} � �hi�� ,92� ��

GH�¯°

  당권 설정액 3천만원을 기 으로 채권매입(3천만원×10/1,000)(각각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각 3천만원씩 당권이 설정됨)

  ※ 공동담보시 담보제공자 채권매입비율 => 부담자간 합의로 결정 ( 체 

설정에 한 액은 맞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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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 세권담보부 당권설정등기) 

※ 세권 설정시는 채권 매입 상이 아니나, 세권을 담보로 근 당권 설정시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hi�,9B��(Bu� ÝbO#dB�� �]u� ��ÌP�� ò×}]� Z[� ��

GH�¯°

  5,000만원×10/1,000 = 50만원

F�� hi��,92���ÌP�.�àS4�,9Â�Z[���GH��En

  등기신청일의 최  고시 고객 신환 매도율을 용

L��+���d�Re �å8q� �ò×} �hi��,92���GH�¯

  당권 설정액 3천만원을 기 으로 채권매입(3천만원×10/1,000)( 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 은 공동소유든, 2필지 이상의 공동담보 제공이든 체 

당권 설정 액이 채권매입액 기 이 되고 당권 이 시는 당권이 액이 

채권매입기 이 됨)

~�� ÌÍ � hi�,92� }S4�&2�hi�� ,9� �æ}���3�� M�q�TS4�

ËZ�*��æFò×T��P�  2� }S4� ËZ�*� ��U¾�EC� Ë�34� ÌÍ �

hi�� ,9+�b � V¨W� ��æ} � hi�,92� ®�Â� +�×Ø� ����

GH��¡���8

  당권 설정 액이 원화에서 엔화로 표시 는 엔화를 원화로 표시하여 변경

등기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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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 증액으로 3,800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설정 액이 1,900만원

(2000만원 미만)이라면 채권매입 상이 아님 

���� ��BÃ½4�]Y�Z%�XY�jk �Z[���GH�<)�äW�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무효)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행 로 신, 구 양

채무의 동일성이 없으며 구채무 계는 무효가 원인이기 때문에 당권설정에 

한 물건은 동일해도 국민주택채권매입 상임

���� �hi�B� 7Cq�  ��� �hi�� Dg]ql� ./� 2� ������� GH

�¢�?�GH�½

  근 당권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근 당권 이 에 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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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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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의 학 에 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 )1)․｢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과 건설공사2) 도 계약을 

체결하는 자

�����<RA]�

 도 계약 이５억원 이상(설계변경 등으로 증액 는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공사계약 액의 1/1,000

 1)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교육청  소속기 (교육기  포함)

 2)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①토목공사 ②산업설비공사 ③건축공사 ④조경공사 ⑤환경시설공사 ⑥시설물의 설치·유지·

보수공사(시설물 설치를 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⑦기계설비나 그밖의 구조물의 설치  

해체공사 등

    ☞ 다음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도 계약 체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이 아님(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산림조합 는 앙회 등의 산림지원법 상 임도사업도 매입 상

��� dd*<Ç � d71;jk34� jk+����æ}�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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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계약 액(10억원)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② 1차 설계변경시 7억원으로 변경계약

   ③ 2차 설계변경시 9억원으로 변경계약한 경우, 증액된 2억원에 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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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후 계약 액이 채권매입당시 계약 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과

액에 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 설계변경후 계약 액이 채권매입당시 계약 액보다 은 경우라면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 없음 (10억→7억→9억)

�� d7��BW� dd£½q^� �W� ��8B½u� À�� dd*<� ª«�34� ËZÂ�

Zq� ¦*jgd7 � �A� d7.0� jk2� jkD�BW� ��������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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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과 체결하는 공사 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고,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사업비가 5억원에 도달하는 계약년도에 

② 국가등과 체결한 계약 액과 당해연도 계약 액을 합한 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③ 그 다음연도부터는 당해연도 계약 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함

�� ¦*jgd7 � �7'ÅW� æ}� .D.�u� G<� ½���� jk+�.�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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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매년 계약 액에 하여 채권을 

매입, 즉 2억원을 기 으로 채권매입)

�� ¦*jgd7� 1;jkq^� AéÖ� d7+�q� ���� �������� G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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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 도 계약에서 차수별 공사 액(계약 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차수별 최종 계약 액이 차수별 최  계약

액 비 변경되는 경우, 다음 차수 공사 계약 시 해당 회차 계약 액에 

 회차의 최종 계약 액을 가감하여 회차별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을 산정

하여 매입. 계약 액 변경 회차가 마지막 차수로 다음 차수에 가감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매입 분에 한 도상환 신청 가능. 단, 차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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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액 비 공 시에 실제 공사 액을 반 하여 액만 정산하는 경우 

용이 불가하며 계약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용 가능 

   * ( 시) 공사 액 2,000억인 3차 공사(1차 900억, 2차 700억, 3차 400억)에서 

1회차 900억원에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공사 액이 변경(1차 600억, 

2차 700억, 3차 700억)되는 경우

     ① 1차공사 계약 시 900억에 해 채권 매입

     ② 2차공사 계약 시 계약 액 700억에서  회차 과 매입 액 300억을 

감액한 400억에 하여 채권 매입.

     ② 3차공사에서 잔여공사 액 700억원에 하여 계약 시, 700억에 하여 

채권매입하여 결과 으로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계약 액 2,000억에 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 é&*<�Ã[8B½à � 8B½� � &Üq� s � �\Üq^� _,d71;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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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면제(조달청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한 

계약 행자에 불과하며 그 계약의 법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

(주택기 과-1882, 2009. 9. 7)


� d7��BW� dd£½q^� 9¢ÚB*<34� ËZÂ�Zq� ¦*jgd7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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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액을 부기하고 매년 산의 범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 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별표 부표18호에서 정부투자기 과 5억원이상의 장기계속공사 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 과 체결하는 공사 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되고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 액이 5억원에 도달하는 계약년도에 정부투자기 과 기 체결한 

계약 액과 당해연도 계약 액을 합한 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당해연도 계약 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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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4년 공사 액 10억인 4차공사 (1차 : 2억 / 2차 : 3억 / 3차 : 2억 / 4차 : 3억)

     ① 2차공사 계약시 5억에 한 채권매입

     ② 이후 3차, 4차 계약시 해당 계약액 만큼 채권매입

    (주정 58520-15, ’01. 1. 4)

F� _,jkÇ� R=2,jk�_,d7� ³ª«��� �� � jk34� ½�Y� Z[�

��GH+��jn�äW�

  발주처(채권매입사실 확인자)를 통해 건설계약과 소방시설계약 액을 구분

하여 건설계약부분에 해서만 채권 매입, 계약 액이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체 계약 액 기 으로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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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3호)

�� ËZ��2���GH�¢�äW�

  신규 등록일 경우에 한하여 채권 매입하여야 하며, 단순한 상호, 사업소의 
면  변경 등의 변경 등록은 채권 매입 상에 해당되지 않음

: no:�	CD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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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엽총

 *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① 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1. 총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 리미터 내지 5.5 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 리미터 내지 6.4 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 ���pqF	CD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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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행업  상업  500,000원

  기타 사행행 업       300,000원

�� r�sFCD �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20호)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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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개정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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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엽총소지허가 30,000

2. 사행행 업허가

가. 복권발행업  상업 500,000

나. 그 밖의 사행행 업 300,000

3. 주류 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6. 건축허가( 수선허가를 제외

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주거 용건축물은 주거 용면 [공동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

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 당 주거

용면 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 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

면 에 포함되는 부 ㆍ복리시설은 제외

한다)은 연면 ( 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 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

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

면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

한다.

(다)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하되, 증축 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액을 뺀 액

(1973년 2월 26일 이 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 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 용

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 용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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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 용건축물에 

해서는 증축 후의 주거 용면  는 

연면 에 해당하는 란을 기 으로 하되, 

증가면 에 한정하여 산정한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하되, 용도변경 에 매입한 액을 뺀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 용건축물

    1) 주거 용면 이 국민

주택규모 과 10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 용면  

제곱미터당  300

    2) 주거 용면 이 100

제곱미터 이상 132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1,300

 나) 공동주택 "     1,000

    3) 주거 용면 이 132

제곱미터 이상 16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2,400

      나) 공동주택 "     2,000

    4) 주거 용면 이 165

제곱미터 이상 231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5,000

      나) 공동주택 "     4,000

    5) 주거 용면 이 231

제곱미터 이상 3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 용면 이 330

제곱미터 이상 66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 용 면 이 66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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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거 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는 읍ㆍ

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

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의 공용면 에 

포함되는 부 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1) 극장ㆍ 화 , ｢식품

생법｣에 따른 유흥

주   단란주 ,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 진

흥법｣에 따른 유원

시설

연면  

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와조  석조의 

건축물

"    1,000

    4) 시멘트벽돌  블록조의 

건축물 

"      600

  다. ｢ 진흥법｣의 용을 

받는 숙박시설

"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 가목  

나목을 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 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액과 체

연면 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액 

 많은 것을 용한다.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 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는 제외

한다)

자본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납입

자본 . 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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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은 

매입 액 산정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 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기

공사업  소방시설공

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납입

자본 . 개인인 경우

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은 

매입 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 업허가

  가. 유흥주 업 700,000

  나. 단란주 업

    1) 특별시  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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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등록, 

｢ 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한 법률｣에 따른 골 장

업의 신규 등록

5,000,000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 액(이하 “시가표 액”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 당 시가

표 액을 각각 기 으로 하며, 이 경우 공

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 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 는 

이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는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 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 액으로 

한다.

      가) 시가표 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 액의

13/1,000

      나) 시가표 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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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  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 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 액 1억6

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 액 2억6천

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 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 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 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 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토지 외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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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가표 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 액 1억3

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 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 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 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 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당권의 설정  이 (가) 당권 설정 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당권을 이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권 설정 액의 

10/1,000. 다만, 매입

액이 10억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500,000



#�$��������GH�DB�?� GH*�� ""

G� � H� � �� � D �� � ¢� �.� � � G� H� +� �

17.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매매업등록

  가 .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

으로 한정한다)

    1) 특별시  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 과의 건설공사도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 에 

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 만 해당한다.

(나) 도 계약 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

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액의

1/1,000

19.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토석ㆍ

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용료의 5/100

20. 카지노업허가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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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 체

나. 지방자치단체 체

다. 공공기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체

라.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을 용받는 공기업 체

마. 한국자산 리공사 체

바.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용받는 회사 체

사. 한국주택 융공사 체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 시-정부가 출자한 납입자본 에 따라 변경 可) 

① 한국 물자원공사 ② 한국조폐공사 ③ 한국 공사 ④ 한국주택 융공사

⑤ 한석탄공사 ⑥ 한국석유공사 ⑦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한국도로공사

⑨ 한국수자원공사 ⑩ 한국교육방송공사 ⑪ 한국철도공사

   ⑫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 공사    부산․인천․여수 양․울산항만공사

   ⑮ 한국자산 리공사  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88 개발주식회사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한국 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특별법에 의해 정부를 갈음한 공사의 출자가 정부와 합해 50% 넘는 경우 동령 제8조 1항에 해당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 포함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제외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산업은행 / 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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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의무 

※ 외교 계에 한 비엔나 약 제23조

  1. 견국  공 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 지역에 한 국가, 지방 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 으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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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는 상은 다음의 기 으로 한정되어 있음.

가. 국가기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라. 지방공기업

마. 융기 부실자산 등의 효율  처리  한국자산 리공사의설립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 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 융공사(주정 58500-535, 

’0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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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제2호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의 용을 받는 기업체에

한함)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의 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한함) 등이 

인․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 

것이나, 귀 공단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지 아니함. 

   → (변경)정부투자기 은 재 해당 조문은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

기 으로 변경됨 (주정 58500-3932, ’9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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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

단체․공공기 (정부가 납입자본 의 50%이상 출자)등이 인․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 것이나, 귀 공제회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지 아니함. (주정 

58507-4272, ’9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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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 기 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 이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에서 

규정한 기 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기 인 바, 신용보증기  

 기술보증기 의 경우에는 의 면제기   일부 면제 상기 에 해당

되지 않음. (주정 58507-1350, ’0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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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기술 회는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00-3407, ’0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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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련사항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 은 국민주택채권 면제기 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거

복지지원 -364, ’05. 10. 13) / 정부가 출자한 기 만 해당됨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가 되지 않는 기  시(채권매입)

￭ 지자체 출연 연구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근로복지공단

￭ 한 십자사 ￭ 한지방행정공제회  ￭ 신용보증기   기술보증기

￭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 지자체가 액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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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채권매입면제기 에 해당되지 않음

    * 공단(公團) : 경제정책상 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의하여 정부의 액출자에 

의해 성립된 법인기업(자주성 있음)

   → (변경) 자본 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은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면제 상 공공기 에 해당할 수 없으나 특별법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매입 면제

     ※ 공무원연 법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 진법」, 

「민간임 주택에 한 특별법」 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하여 주택을 건설ㆍ공 ㆍ임 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국민연 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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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별표 제1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상으로 주택

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도시

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는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기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기 은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한국 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기업이 

해당되나 출연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기 과-1101, ’1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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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형태로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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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별표의 1호에 

따라 동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정부가 납입자본 의 50%이상 

출자한 공공기 )이 공동사업수행 약서로 발주처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 으로 해당 공공기 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 

국민주택채권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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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2호 바목에 의하면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택법령상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모든 사안(질의하신 사안인 근 당권설정등기 포함)에 있어서 채권 매입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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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등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받으나, 국립 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 학병원의 경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고 국가가 납입자본  출자를 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기 이 아니므로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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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8조제1항 제3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이란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을 뜻하는데,(주택도시

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 여기에서 정부는 정부 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를 

갈음하는 공사를 포함함.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한국 력공사가 100% 출자한 

완  자회사인데, 한국 력공사가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이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기 인 이상, 한국 력공사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 이라 이 타당하므로, 국민주택매입 면제기 으로 

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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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별표 제2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상으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

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는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기 이라고 규정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기 은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한국 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해당되나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어서 납입자본

이라는 개념이 없는 민법상의 재단법인 는 이에 하는 법인의 경우 

채권매입 면제기 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귀하가 질의한 한국 상

자료원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특수법인 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보이므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납입자본 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 은 아니므로, 

주택채권 매입 면제기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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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별 소유형태인 공유의 경우 공공기  지분에 하여 면제. 합유, 

총유 형태의 등기 시에는 공공기  지분이 있더라도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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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상응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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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750,000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3.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가.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만 

해당함)

  (1) 신규등록

  (2) 이 등록

 

 나. 자동차매매업

  (1) 신규등록

  (2) 이 등록

450,000

150,000

300,000

100,000

17.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

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밖의 지역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80,000

50,000

100,000

4. 건설기계등록 취득세과세

표 액의 

1000분의 5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 액

의 5/1,000

5. 식품 업허가

 가. 유흥주 업

  (1) 신규허가

  (2) 업소의 소재지변경허가

 나. 단란주 업

  (1) 신규허가

  (2) 업소의 소재지변경허가 

2,100,000

1,050,000

1,500,000

750,000

12. 식품 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

한다)

 가. 유흥주 업

 나. 단란주 업

  (1) 특별시  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700,000

500,000

3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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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는 자

 가. 신규허가

 나. 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300,000

15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한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 진흥법｣에 의한 유원

시설업의 허가

  (1) 특별시  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50,000

30,000

20,000

7의2.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는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등록

 나. 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

200,000

100,000

7의3.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는 자

 가. 신규허가

 나. 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300,000

150,000

8. 사행행 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상업

 나. 기타 사행행 업

  (1) 신규허가

  (2) 업소의 소재지변경허가

750,000

900,000

450,000

2. 사행행 허가

 가. 복표발행업  상업

 나. 기타 사행행 업

 

500,000

300,000

9. 체육시설업등록(골 장업에 한함)

 가. 신규등록

 나. 장소이

7,500,000

3,750,000

1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골 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10. 엽총소지허가 45,000 1. 엽총소지자허가 30,000

11.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나. 제2종면허

150,000

75,000

5.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나. 제2종면허

100,000

50,000

12. 주류 매업면허(도매업에 한한다) 150,000 3. 주류 매업면허(도매업) 100,000

13. 주류제조업면허 45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16. 카지노업 허가

  가. 신규허가

  나. 업소의 치변경

4,500,000

2,250,000

20. 카지노업 허가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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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 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당권의 

설정등기

농업 동조합 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  소득증 를 한 농․

축산자  융자임을 확인한 서류

어업인
｢수산업 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당권의 

설정등기

수산업 동조합 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  소득증 를 한 어업

자  융자임을 확인한 서류

임업인
｢산림조합법｣에 의한 

임업인

당권의 

설정등기

산림조합 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  소득증 를 한 산림개발

자  융자임을 확인한 서류

* 농업인의 경우 축 앙회 는 회원조합의 장의 확인서도 가능(2000. 7. 1부터 농 앙회와 
축 앙회 통합, 농업 동조합법 개정)

�� Q'���{>q�st�Q'].��QB+��B���*�����#�B �¢�n��

Ýb4�hi���,9���Z[��������GH�#��¢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동

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 동조합 앙회  그 회원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 소득증 를 하여 농자 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제3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주거복지지원 -833, 

’05. 12. 7)

�� Q� �`� �é� �nk�{Mlï�À�� ï}�{�à � +�*< � �Q�`nu�

¨'�B+��B\]^��m¢2���GH��#��¢

  채권매입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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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이외의 단 조합  어 계 상호간의 자

차입을 한 당권 설정 등기시는 채권면제 상이 아님

�� ôo� 8J�{ � �{}.� �QB+�� õo� 8J�{q^� �µ�� ��� Z[�

��GH��#�¢�äW�

  채권매입 면제가능 

   ※ 본인의 조합원 확인증명서와 B 지역조합의 장이 농어  소득증 를 한 농․

축산자  융자임을 확인한 서류 필요 / 농업 동조합법 제19조의 조합원이라면 

지역조합 역에 농자  출을 해당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성 없음

><78

농업 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 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 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 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 하는 

법인은 지역농 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는 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부 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 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 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 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 동조합(이하 "지역농 "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 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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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 상자]분 이상의 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 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지역농 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 는 농업ㆍ축산업 경 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 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3호 는 제4호에 따른 에나 가축의 일시 인 매매 는 「가축 염병 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일시 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 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 의 구역안에 주소·거소 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 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 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 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 하는 법인은 지구별수 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 동조합법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 의 조합원자격)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 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 는 1년  60일 

이상 조합의 정 이 정하는 어업을 경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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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 )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 하는 자

   2. 1년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 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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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각 각의 기 에 합당한 

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등)를 본인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에서 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 체 등록 확인서 는 농업경 체 증명서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증명(법인등기부등본 등)

��� QW � ���W� �L� iÙ� QW � Wp.� �Q�� ��34� Q8�� :Î���

Re�./�*�����Z[��������GH�¢

  농업인의 의미는 세 주, 세 원 구별에 의미를 두지 않으므로 세 원이 

농업인으로서 농을 목 으로 농지를 취득하 다면 국민주택채권 면제

  (보충)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농을 목 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 원이 농업인으로서 농을 목 으로 

농지를 취득하 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 (주정 58507-1144, 

’98. 4. 6)

���Q8

  법정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구분에 

따른 , 답, 과수원 등 29개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 지법｣에 따라 조성된 지 등 



#�$� ���½Ö��������GH (��#B� ��4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농지법 제2조 제1호)

* 농지에는 실경작지인 토지 외에도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부지 

 축사의 부지 등을 포함   (단, 지법에 따른 지는 제외)

* 지( 지법) : 다년생개량목 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

도로·축사  농림수산식품부령(가축사육을 한 사무실· 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 사·

사일로· 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그늘막·말 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주로·

수 장  그밖에 말 사육을 한 보조시설을 포함)이 정하는 부 시설을 한 토지

��� Q�.� Dgq�  ��� Q8�� :Î��� Z[� �Q�� � Q8:Î34� b��

�������GH.��#§�8��¢

  상속자가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이라면 채권

매입 면제

�� Q'Qn� ?� ��n'*¼>2��� #�� � Q'].� ¼]� Re � Q8� ?�

m¡��d�Ýb��#d��� �æ} �hi��,92��������GH�¯°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본인소유의 

농지는 면제 상이나 임야는 면제 상이 아님. 따라서 총 출 액이 1억일

지라도 융기 에서 농지  임야에 각 각 1억에 해당하는 공동 당권을 설정

하 다면 임야에 설정된 비율만큼은 채권 매입

    *  농지 인정 조건(농지법시행령 제2조 참조)

    조건 1. :  ｢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된 토지

    조건 2. :  ｢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용허가를 거쳐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조건1의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정의

      1.  목 ㆍ종묘ㆍ인삼ㆍ약 ㆍ잔디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는 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 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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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농을 

목 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한 구비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농지 장을 

첨부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채권매입 확인

기 에 문의하시기 바람. (주정 58520-3661, ’0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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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

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을 목 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 농지

원부 등 면제 상자  목 물의 정여부를 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련법령에서 정한 농민  농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자료와 련한 구체  내용은 소 업무를 장하고 있는 

농림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주거복지지원 -1098, ’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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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 규정에 따르면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는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조합법인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에 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할 때에는 

농을 목 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라 규정하고 있지만 당권의 설정등기 

 이 등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농지일 경우에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에 의한 당권 설정은 

농민소유의 농지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그 사용용도가 농자 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근 당설정자가 농업인이고 

해당 근 당 물건이 농지라면 면제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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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스스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 을 시에는 채권 

매입 면제가 불가함.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면제를 받으며, 농지법 제34조에 의해 추가 인 

허가가 필요 없이 용이 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을 시 실제 

농목 을 한 취득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향후 개발이익을 한 투자

목 으로 볼 개연성이 크기에 도시지역에서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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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에 의하면 “농업, 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을 목 으로 농지 취득하여 소유권 이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농민을 확인하기 해서는 농지원부나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한 바,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된 경우 농지원부가 

없어져 추후 농지 취득시 채권매입에 한 문제가 발생함. 이를 보완하기 해 

사업시행자로 부터 토지수용확인서로 농지가 수용됨을 확인하고 당시 

농지원부가 있다면 추후 농지취득시  조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농목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확인되고 해당 지목이 농지

라면 국민주택채권매입에 한 면제가 가능함.

><78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이들과 련된 산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 체"란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 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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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한 농업인의 자주 인 조직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련 조합법인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하여 업  는 기업  농업경 을 수행하는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 )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종자·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종축업(種畜業)

3. 임업: 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산림문화ㆍ휴양에 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는 리ㆍ운 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 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 받은 

농어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 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 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 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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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

   제1조(목 ) 이 고시는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 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 , 확인 차  확인서 발  등에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지원장  사무소장(이하 "농 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는 「출입국 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할하는 농 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 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 )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  받기 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의 농업인 기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1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 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한 리경작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한 임 차계약 는 사용

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의 농업인 기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 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

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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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축산물 생 리법｣ 제22조․제24조  제26조에 따라 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업을 개시한 

규모 포 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 리법｣ 제4조에 따른 보 산지  보 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 리․운 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   어느 하나에 따라 경 하는 사람

        (1)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 류·

약용류·수목부산물류· 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를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기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 에 별표 2 

기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는 생산에 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농업인 기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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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 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

경 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 를 달리하는 가족 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 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 이나 법 제61조의 농 에 치하고 

농업경 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는 농업경 주의 

가족 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 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 주와 1년  90일 이상 농업경 이나 농지

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제5호의 농업인 기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 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표와 등기이사는 해당

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답, 과수원, 그 밖에 법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통령

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 지법」에 따라 조성된 

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 )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 ㆍ종묘ㆍ인삼ㆍ약 ㆍ잔디  조림용 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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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는 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 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 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리법｣에 

따른 산지 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 지법｣에 따라 조성된 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 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 온 장고 는 간이액비 장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 (부속시설의 범 ) 

   ①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연 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 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농산물보 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을 매하기 

한 간이진열시설(연면 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 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  이상인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의 리를 하여 설치

하는 시설(연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 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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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는 곤충사육사와 연 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는 곤충의 사육· 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 시설, 착유시설, 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 시설, 진입로  가축

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는 보 시설

     다. 가목  나목의 시설 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리를 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 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는 보 시설

     다. 가목  나목의 시설 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리를 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 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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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 동조합법 제19조(지역제한)

1. 농업인 :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어업인 : 수산업·어  발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면제

범
당권설정등기

- 농을 목 으로 농지취득시 소유권이 등기, 

당권설정등기  이 등기

담보물

종류

-담보물제한 없음

-제3자 담보물 제공도 가능
-농지에 한해서 가능(본인소유가 아니어도 가능)

당권

설정

목

농어 소득증 를 한 농자
-농민소유의 농지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농자 일 

필요 없음

소유권

이

등기

해당없음 - 농을 목 으로 농지취득

자격

확인

농업 동조합 앙회(농 은행을 포함

한다)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

동조합 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는 산립조합 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 소득증 를 해 융자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농어 발 특별조치법제2조→농어 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3조→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 )

※ 아래 기 을 본인 스스로 증명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 하거나 경작

(농지원부나 경작증명서)

-농업경 을 통한 연간 매액 120만원 이상(매출

확인서, 수증 등)

-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경작증명서)

-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유통,

가공, 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고용확인원, 재직증명서 등)

융

기
농업 동조합 앙회와 그 회원조합

- 농업인이 농지를 당권설정시 융기 에 

제한(개인거래도 가능)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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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받는 자

당권의 

설정등기

융기 (지자체 포함)의 장이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된 자 임을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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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하여 융기 의 장(지자체장 포함)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된 자 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융자에 필요한 당권의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의 당권 설정등기는 당  주택건설 지에 한 당권 

설정등기시 뿐만 아니라 공 후 당해 주택의 건물  지에 한 당권

설정등기시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단됨.(주정 58500-3356, ’9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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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②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

①종교용․사회복지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②당해 토지․건축물

의소유권 보존(이 )

등기

-

※ 민법 제32조(비 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 , 사교 기타 리 아닌 사업을 

목 으로 하는 사단 는 재단은 주무 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 시․군․구에 비 리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시․군․구청 

지 과에서 발 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세무서에서 발  받은 고유번호증)  

※ 당해 토지․건축물 : 종교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종교용 건축물을 지을 토지임이 명백히 

증빙되는 토지 (지자체에서 확인 받은 부동산 이용계획서 / 지방세감면확인서)

��� ��GH��#�D�!Ã£½�.�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

나. 계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교단체

 ※ 비 리법인 종교단체 등록 확인여부 : 시․군․구청 지 과에서 발 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세무서에서 발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확인 가능

��� !ÃV�_`O �.����12*+>2�²"� Ö&��

  가. 해당 종교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사무실․ 리사무실

다. 85㎡이하의 소속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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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건축물  85㎡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와 신도용 기숙사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나, 건축물 장상 건물용도가 단독주택

이면서 85㎡를 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 인 

사항은 채권매입확인기 에 문의 바람. (주정 58520-3620, ’0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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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교용 목 으로 사용

되는 건축물부분  당해 토지에 하여만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단됨. 

(주정 58507-3876, ’9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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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1)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가 종교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시 매입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의하여 소유권이 시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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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의료법인이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주정 58507-1518, ’9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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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가 

교육용 토지 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 등기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 설립된 장학재단에 하여는 면제규정이 없음. (주정 58507-801, 

’9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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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 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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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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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경우

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법인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 당해 사회복지용 건물을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에는 의 면제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주정 58507-3353, ’9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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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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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계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종교용 건축물의 범 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1의3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종교용 건축물

(당해 종교용 건축물, 부속시설)로서 집회소․사무실․ 리사무실  85㎡

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로 한정될 것으로 단됨. 참고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 경 자가 교육용 토지 

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

주택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됨. (주정 58507-4360, ’9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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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때 국민주택채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 가.의 경우 (망)○○○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시

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상속등기 후 다시 ○○교회로 이 등기시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확정 결에 의하여 ○○교회로 소유권이

등기시는 ○○교회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일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한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체 인 차와 구비서류 등에 

하여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 기 (우리은행)에 문의 바람. (주정 58500-3961, 

’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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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종교용 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에서는 종교용 건축물(당해 종교용 건축물,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사무실․ 리사무실, 85㎡이하의 소속직원용 숙소, 신도용기숙사)을 건축하거나 

종교용 건축물의 당해토지 는 건축물에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주차장”은 련규정 이외의 경우에 

해당되어 채권매입을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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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제3호에 의거 종교용 건축물의 

범 에는 85㎡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하신 바의 주거용 빌라의 주거면 이 85㎡이하에 해당된다면 

채권매입의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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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 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 사회복지용건축물의 건축허가 는 

당해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이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순 의료법인일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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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 ) 는 복지에 한 사업과 사회

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  운 , 

정신질환자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련된 자원 사

활동  복지시설의 운  는 지원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 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 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 안부 피해자에 한 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등에 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 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거. ｢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한 법률｣

   더. ｢의료 여법｣

   러. ｢기 연 법｣

   머. ｢긴 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 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한 법률｣

   처. ｢보호 찰 등에 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½Ö��������GH (��#B� ��)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 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 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 "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방하고 해결하기 하여 종합 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 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 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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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사립학교경 자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 자

교육용 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
(이 )등기

-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Ã[V�_`O �.�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별표2 의 “②”호의 교육용건축물

�� � D .�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 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 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가. 교사
나. 사무실  부속시설
다. 학생용 기숙사

나. 그 외 < 학설립운 규정> 제4조 별표 2의 “교사시설의 구분”의 교사

시설 포함

  * 공연시설  편의  등은 학생을 한 복지시설로 교육기본시설에 포함(교육과학기술부 

학경 지원과)

  * 학부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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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 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경 자가 아님

※ 사회복지법인 : 유아보육법( 아 포함)  

※ 사립학교경 자 : 유아교육법( 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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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 (교육용이어야 함), 고유목 이라 해도 교육용인 경우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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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채권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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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운 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경 자가 

아니므로 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이라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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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를 받아 하는 경우라면 채권매입 

F�� e-}�� Dg� �3y�� BW� Ã[Ü34¢v� þ ËZ� ]W/� e-}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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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를 받기 이라면 채권매입(소유권 이 등기하여야 

명의변경 인가 되므로 채권매입)

L�� �e�b[2,�Re��./��*2���GH��¢

  보육시설을 운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법인 는 사립학교

경 자의 범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이라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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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경 자의 유치원설립 부지에 한 소유권보존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

여부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도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채권매입이 면제



��:� �������'($)

���� 85£�j�D�e-}�,Õ2���GH<)�äW�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원칙 으로 교육청 인가를 득한 

경우 채권매입을 면제함. 그러나, 교육청의 인가 이라도 지구단 계획상 

설립계획승인으로 유치원용지임이 증명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가능함. 

단, 지구단 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에 해 채권을 매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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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국립 학법인은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립 학 법인

으로 설립한 국립학교이며 해당 국립 학법인의 법  취지는 기존의 국립

학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학운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한 것으로 해당 

부분의 정책  의미와 교육목 상의 설립의 이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 주택도시기 법 시행령 별표 3 나목 (2) 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가 교육용 토지 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 등기를 하는 때 채권에 한 면제를 규정했는바, 국립학교

법인도 본 규정에 따라 교육용 토지 는 건축물을 취득할 시 채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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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별표 3. 나목 (2) 교육용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건축

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학부속병원을 건축할 경우, 병원 건축물에 

일부 수익시설(편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교육용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함이 없이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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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72, 5 6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 ·학생회 ·체육 (체육 으로 병용

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 학본부  그 부 시설로 하며, 도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 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그 부 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학원 연구실· 학부설 연구소  그 부 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 , 교수·직원· 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는 아 트, 공 , 연수원, 

산학 력단의 시설과 그 부 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 시설 

 부속학교

농학

계열

농학에 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한 학과 사육장 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

계열

공학에 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

해양

계열

어로학·항해학에 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한 학과 양식장 는 어장  그 부속건물

기 학에 한 학과 기 공장

약학

계열

약학에 한 학과 약 원·실습약국

제약학에 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

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학 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 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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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사목에 

의한 업무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시 면제

  -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환매조건부 매입시에는 채권매입

 소유권보존등기(업체) → 소유권이 등기(공사)* → 환매특약 → 환매특약말소 → 

 소유권이 등기(업체)*

 * 공사에서 환매조건부 매입시 채권매입

 * 업체는 공사에서 환매특약말소로 소유권이 등기시 채권매입

><78

주택도시기 법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 의 운용· 리에 한 사무

      2. 분양보증, 임 보증 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한 주택의 건설  하자보수 등에 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 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에 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 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리에 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 리·개량  처분의 수탁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련된 조사  연구

      9.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하여 부동산(건축 인 건물을 포함

한다)에 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하여는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을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하여 출자 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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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22조(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 제9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시공 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 하거나 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 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해외건설 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매입

      3.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 항 제2호의 업무와 련된 해외사업

   ② 공사는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행 를 할 

수 있다. 

      1. 보증  기 의 심사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한 조사  계인에 

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한 시공방법, 공정 황, 사용자재  품질 등에 한 자료

제출의 요청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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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 상자 지원에 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우  단체설립에 한 법률｣․｢제 군인 지원에 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우  단체 설립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자가 

부 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를 받기 하여 담보로 제공

하는 재산에 하여 근 당권 설정 등기시 면제

  ☞ 보훈기 법에 의한 보훈기  부 에 한해 용하고 / 일반 은행권 출은 제외 (채권 매입)

�� iÙ� >q�  Y� �¢+34�:ÎY��n��Ýb4� #d���u� iÙ� >q�  Y�

�¢+���PB�Ýb��#d���Z[

  근 당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iÙ� >q�  Y� �¢+.� �L� �ì� �µ�� ��� :ÎY� �n�� Ýb4� #d

�����ì��µ���*�Ù�Ýb��#d���Z[

  근 당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여야 함

��� Re�./�*2���GH�#��¢

  면제되지 아니함(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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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주택 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 융공사로부터 주택

담보노후연 보증을 받는 사람( 융기 에서 취 하고 있는 주택연 (역모

기지)상품으로서, 주택 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 

    ② 장기주택 당 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당권을 설정하여 
한국주택 융

공사법� 제2조 11호의 융기 으로부터 연 방식으로 생활자 을 출받는 

것)에 가입한 사람

* 시행령 개정(’13.01.09)을 통해 융기 에서 매하는 주택연   주택 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는 상품도 채권매입 면제 상으로 확

* (확인 방식) 은행별 상품코드로 주택연 상품에 한 증빙 내용  별도 은행별 증빙자료

><78

한국주택 융공사법 제2조(정의) 

   8의2. "주택담보노후연 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당권을 설정하고 융기 으로부터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방식으로 노후생활자 을 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 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하여 최 로 주택에 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 을 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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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 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연 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 제8호의2 단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 을 매월 지 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 을 매월 지 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하여 수시로 일정한 액을 지 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출받은 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한 임 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 차

보증 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출받은 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액을 

지 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출받은 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하여 일정한 액을 지 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 출 한도  잔액에 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 받는 방식

  ② 법 제2조 제8호의2 후단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 융운 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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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 상 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 상채권액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는 외국인

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Z[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해당

됨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장 의 조세감면결정통보서 첨부

��� �¢��#§��Z[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외국인투자 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별지18호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산업통상자원부장

( 는 수탁기 장) 확인) 첨부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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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서 외국인투자 진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업무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부 는 일부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 신규투자유치를 진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 그러나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에 한 당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이

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정 58520-3952, 

’0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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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회사의 경우 시 에서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회사에 한 조세감면 상이 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면제됨.(주정 58520-2773, 

’0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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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일부 면제받는 “업무용 건축물”은 기업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건축물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직원용 사택은 동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범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27-4317, ’9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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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시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 으나 

외국인투자 진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요건을 상실한 투자

기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단됨.

   나. 주택법령상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등기

신청시 면제신청서를 징구권자인 등기소에 제출하는 바, 귀 질의의 탁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탁 계서류에 첨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 인 

사항은 징구권자와 의하기 바람. (인터넷 민원, ’9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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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는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받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 소유권 이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단되나, 업무용 부동산이외의 

부동산에 한 소유권이 등기  근 당권 설정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됨. (주정 58507-3564, ’9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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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

하지 않는 기업은 매입 상 채권액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액은 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한 바,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진법 제5조

에서 정한 바에 의함. (주거복지지원 -1174, ’0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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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가.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 상 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

상 채권액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액)이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는 업무용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업무용

부동산에 한하여 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부 는 일부 

면제 (주택기 과-2328.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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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건축물은 기업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부동산 임   처분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은 기업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업무를 하기 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권 매입 면제 상으로 보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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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에 해당

하지 않는 기업은 매입 상 채권액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액은 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한 바,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진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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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건축물”은 기업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해당 기업의 사업목 이 "부동산 개발업  숙박업"일 경우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숙박업을 하기 한 필수  건축물로서 기업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건축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채권매입이 면제

><78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외국인투자 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하여는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취득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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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

1)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 동조합 앙회, 

그 시ㆍ군지부(지소  

취 소를 포함한다)  농

은행

3) ｢수산업 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동조합  수산업

동조합 앙회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

무역보험공사, ｢ 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공사  정리

융기

5) ｢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

6) ｢새마을 고법｣에 따른 새마을

고ㆍ새마을 고 앙회, ｢신용

동조합법｣에 따른 신용 동

조합ㆍ신용 동조합 앙회, 

｢상호 축은행법｣에 따른 

상호 축은행ㆍ상호 축은행

앙회, ｢여신 문 융업법｣에 

따른 여신 문 융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따른 종합 융

회사  집합투자기구

가) 담보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의 목

으로 경매를 실시

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이 호 1)부터 

6)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융기  상호간의 

합병 는 자산이

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다) ｢주택 당채권유동화

회사법｣ 제5조에 따라 

융감독 원회에 

양도ㆍ신탁 는 반환 

사실을 등록한 주택

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한 

등기[이 호 5)의 경우로 

한정한다]

(※단, 주택 당채권유

동화회사법 폐지됨)

(1) 면제 상 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

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

(2) 융기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융 원회가 ｢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

법｣ 제5조에 따라 해

당 주택 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는 반

환의 사실이 등록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호 다)의 경

우로 한정한다]

(※단, 주택 당채권유

동화회사법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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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은행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② 농업/수산업 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수산업 동조합․축산업 동조합․

농업/수산업 동조합 앙회  그 시․군지부(지소  취 소)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공사  정리 융기

 ④ 새마을 고․새마을 고연합회․신용 동조합․신용 동조합 앙회, 

상호 축은행․상호 축은행 앙회, 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여신 문

융회사

 ⑤ 보험사업자(보험업법), 종합 융회사, 간 투자기구 등(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 �#±�

  담보부동산에 한 채권회수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 

( 상자의 범   보험사업자, 종합 융회사  간 투자기구 등은 제외)

(입증서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

✔ 경매가 어도 1회 이상 유찰되었음을 증명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

  융기  상호간의 합병 는 자산이 *에 따른 부동산등기

✔ (입증서류) 융기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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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계속 인 유찰로 경매가 불가한 경우/유찰사실 입증서류

✔ 어도 1회이상 유찰되었음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서류

※ 공매인 경우는 상 아님

��� +�*<�D���Bn./. � «¯

  “자산이 ”이라 함은 융기  상호간 상법상 합병에 하는 구조 조정과 

같이 회사의 주요한 자산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와 상법상 회사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될 회사에 이 할 자산에 한함. 를 들어 주식회사인 경우 주총 

의결을 거쳐야 가능 할 정도의 주요한 자산이 을 의미하며 단순한 융기  

상호간 부실채권 매입으로 인한 근 당권 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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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융기 이 담보

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

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인 유찰로 경매가 불가하거나 융

기 이 채권 액 확보를 하여 경매 차에 참가하여 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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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는 경매기 의 경매실시 

 유찰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귀 질의의 융기 이 직  당해 

담보부동산을 경매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한 경매신청 

 경매실시 사실’을 당해 경매실시기 에서 증명하는 서류라 사료됨. 

(주정 58500-68, ’99. 1. 9)


� !{+�ï7 � �hi�� ./�*2� ������� GH�¢¶� !{+�ï7W�

+�*<q�Ùi§�8��¢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의한 종합 융회사의 근 당권 

이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상이라고 볼 수 없고, 주택도시

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의 규정에서 융기 이라 함은 한국

은행법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함. (주정 

58507-1362, ’9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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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융기 이 담보

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를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나.  규정에서 “경매가 불가한 경우”라 함은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계속 인 유찰로 경매가 불가하거나 는 

융기 이 채권 액 확보를 하여 경매 차에 참가하여 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단됨.

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담보부동산에 한 소유권이 등기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해당됨. (주정 58507-882, ’0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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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새마을 고를 포함한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 에서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해당됨.

나. 그리고,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란 경매기 의 경매

실시  유찰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귀 기 에서 직  당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과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한 경매신청  

경매실시 사실을 당해 경매실시기 에서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주정 58520-2614, ’0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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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새마을 고를 포함한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정 58520-3960, ’0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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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상호신용 고를 

포함한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 목 으로 경매를 실시

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여기서 경매가 불가한 경우라 함은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해 채권회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어도 1회이상 유찰된 경우를 말하며,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란 경매실시기 에서 발행하는 경매가 

유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음.(주정 58520-3983, ’0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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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란 경매실시기 에서 발행하는 

경매가 어도 1회 이상 유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으며, 

행 주택도시기 법․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의 법 효력은 사법부, 

입법부 등 기 에 따라 달리 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과 련된 행 이면 

모두 해당됨. (주정 58500-1330, ’0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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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융기 의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란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 의 증명서”란 경매

기 에서 발행하는 경매가 유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음.

나. 동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는 국민

주택채권의 액은 등기신청서를 수한 날(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에 따른 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행 가 있은 날)을 기 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가표 액을 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구체 인 

시가표 액에 하여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문의 바람. (주정 

58500-327, ’0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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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융기 이 담보 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에서 “경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계속 인 유찰로 경매가 

불가한 경우 이외에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융기 이 경매 차에 참가하여 

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됨. (주정 58507-1941, ’0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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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융기 이 

담보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

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바, 동 규정에서 

“경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계속 인 유찰로 경매가 불가한 경우 

이외에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융기 이 경매 차에 참가하여 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됨(주거복지지원 -686, ’0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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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면제(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 해당 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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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 따라 융기 이 담보

부동산에 하여 채권회수의 목 으로 경매를 실시하 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나 융기  상호간의 합병 는 자산이

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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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련 산림조합  산림조합 앙회도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08조

에서 조합원  회원을 한 ․수신 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고 있고 ｢신용

동조합법｣ 제95조(농업 동조합 등에 한 특례)에서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신용 동조합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 기 이 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융기 에 해당(주택기 과-1813, 

2009. 8. 31)

�F�� ¢N+�*<��9Û634��hi��jk./2��������GH�¢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 국민주택채권 일부면제 

되는 범 에 ‘ 융기  상호간의 합병 는 자산이 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시 융기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로 면제자임을 증명할 

경우로 한하고 있고, 국민주택채권 편람에서는 자산이 이란 ‘ 융기  

상호간 상법상 합병에 하는 구조조정과 같이 회사의 주요한 자산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와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될 회사에 

이 할 자산에 한함’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한 법률｣에 의거한 부실 융기 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계약이 은 “계약이  결정문”에 따라 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기 에 정해진 모든 자산이 이 되고 종  기업은 산되는 

것으로 자산이 으로 해당돼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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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의 면제항목 나목에서 

융기  상호 간의 합병 는 자산이 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자산이 은 “ 융기  상호간 상법상 합병에 하는 구조조정과 

같이 회사의 주요한 자산변동을 한 경우와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될 회사에 이 할 자산에 한함”으로 정의하므로, 포  업

양수도는 한 회사의 물  자산과 인 자산은 물론 경 , 업, 채권, 

채무 등 모든 업 계의 총체 인 개념이 이 되는 것으로 자산이

으로 볼 수 있어 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면제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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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 

에 따른  정비

사업조합

 조합원 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지에 한 보 등기

1)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지를 보존등기 

하는 경우

2)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지를 보존등기 

하는 경우

 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 보다 지의 면 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부분에 해서는 면제

하지 않는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 리

처분계획 확인서

��� �D7'��{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② 주택재건축사업조합,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 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채권매입 면제 상

��� �#�.�

  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이 사업완료 후 지를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시- 

면 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

��� H®^"

  정비사업 리처분계획 확인서(시․군․구청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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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종료 후 면 증감이 없는 경우라면 

채권매입 면제

2) 조합원 명의의 지가 조합명의로 변경되어 보존등기 되는 것이므로 채권 

매입

� 12�%�>q�  ��� �ºÂ� �8q� ���� ���%��{.� Re�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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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소유권보존 는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채권면제 상기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정 58507-1146, ’98. 4. 6)

    ※ (변경)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상사업에 포함.(조합이 보유

하고 있던 지를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즉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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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국민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조합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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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에게 분할하여 소유권이 등기하기 한 차로서 사업부지를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조합원 소유의 토지분에 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이 당해 사업시행을 하여 조합명의로 신규취득

하여 기 소유권이 등기한 부지에 하여 재개발사업 완료 후 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됨. (주정 58507-962, 

’9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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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의무가 면제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종 보다 지의 

면 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하여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주거복지지원 -1316, ’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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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6호에 의하면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지를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되, “다만, 종 보다 지의 

면 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 조합원  당  지를 소유치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존등기시 면 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주거복지지원 -1391, ’06. 6. 23)

    ※ 공  입주 후 공동주택가격(시가표 액)이 나와있는 경우, 보존등기시 

면 이 증가했을 경우 =≫ 증가분 면 에 한 시가표 액 × 주택가격 

매입률 용

~� ���{ � �{}.� ����²Ê�L¬�.� � ���q� H��*�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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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받는 자에 하여는 

융기 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된 

자 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 질의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한 융자에 필요한 

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

되나, 조합원(개인)이 아 트 분양자 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주정 58500-2138, ’0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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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받는 자에 하여는 

융기 의 장이 동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하여 융자된 자

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진하기 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한 것이라 

사료됨. 그러나 귀 질의 “가”  “나”의 이주비는 시공사가 재건축사업의 

공사수주와 사업시행의 편의를 해 조합원에게 출을 주선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에 직  투입되는 자 은 아니라고 단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나.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한 융자에 필요한 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나, 조합원

(개인)이 아 트 분양자 (잔  등) 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0-760, ’0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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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건축 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이 고시 후 재건축조합명의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재건축조합 명의로 보존 등기할 경우에는 

실질 인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 종료후 면 증감이 없는 경우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나) 조합원 소유 토지를 이 고시 후 재건축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여부 

      ⇒ 이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 소유권이 재건축조합 명의로 변경되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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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

1) ｢신문 등의 진흥에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기 

하여 등록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하여 등록한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가) 언론사업 수행에 

직  사용되는 건물

(수익사업용은 제외

한다)에 한 건축

허가

나) 언론사업 수행에 

직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

용은 제외한다)에 

한 등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허가 는 등기

목 물이 언론사업 

수행에 직  사용

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 이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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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에 따른 

공항건설 정지역 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Qd±� 2,O� _`�� ���� GH��� å8 � R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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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학교

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등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건축허가시에는 매입 면제)(주정 58520-3789, ’0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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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도권신공항건설 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정지역

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물의 경우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제7호에 의하여 ’98. 8. 14.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나,

    나. ’98. 8. 14 이 에는 신공항건설공단의 업무용 건물에 한 건축허가와 

업무용 토지  건물에 한 부동산 등기시에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 음. (주정 58520-774, ’01. 3. 23)

><78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6. “공항·비행장개발 정지역”이란 공항 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 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 이 공항 는 비행장의 개발에 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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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 이 업무용

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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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의하여 

합병·분할합병

(이하 “합병”이라 

한다)으로 설립

되는 법인 는 

합병 후 존속되

는 법인의 합병

에 따른 등기

나. ｢ 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소기

업을 경 하는 자

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물출자하여 설립

한법인(자본 이 

종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합병 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 

회사

3) 소기업을 경 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는 자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부동산에 

한 권리의 

등기

나) 소기업을 

경 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물출자한 

부동산에 한 

등기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 상 부동산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3) 소기업을 

경 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설립일의 일 

재의 차 조표, 

감정평가서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

��� D>q�  Y� {è�6Ô{è34� Q,� À�� {è� 0� fg>]�6Ô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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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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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개시 는 최 매출시기와 계없이 당해 부동산이 당해 사업에 실질 으로 

1년이상 사용된 경우를 말함 ( ※ 사용승인 기 )

�� 
U�+P> �²9q� ���Ï¤<Ü ��]���¯�0� �% �
U�+PW�

{è��� Z[u��é{è§��
U�+P � ¢�n� ?� �hi����é{è���


U�+P�þ 4�./�*�����Z[q��������GH��¢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

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가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부동산에 한 등기를 하는 경우임. (주정 58507-4036, ’9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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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부동산에 한 

권리의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됨. (주정 58507-62, ’0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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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부동산에 한 권리의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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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합병(분할합병)이외에 2이상의 기존 법인이 일정 사업부분의 자산․

부채 등을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통합법인으로 이 하는 경우에도 통

합법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이 받은 자산의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주정 58507-87, ’0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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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경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설립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정 58507-4466, ’9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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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기존법인에 물출자*하는 것은 면제 상 아님)

   * 법인등기부등본에 물출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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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5호가․나목에 의하면 “ 소

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을 경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환시에는 면제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추가 으로 사업양수도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사용되는 표 인 구조조정 

방식이지만 합병과 같이 양도법인이 반드시 소멸될 필요가 없고 합병과 달리 

업무와 무 한 부외부채는 단 이 가능한 등 합병과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주정 58500-2891, ’0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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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방의 자산과 채권(부실채권 포함) 등 모든 권한을 이 하는 합병일 경우

에는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부동산에 한 권리의 등기 시 

채권이 면제됨. 당권의 이  등기도 마찬가지로 채권매입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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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주식회사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 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 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하여 

그 인수가액의 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융기 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 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는 이 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한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 제2호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 의 5분의 1을 과하지 아니하고 통령령으로 

정한 액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 제2호 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 에 힌 

가격이 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하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9조의2( 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물

출자의 이행에 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는 감정인은 조사 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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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 출을 

받는 소기업

 ｢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조 단서

에서 정한 소기업은 제외

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

출 받는 소기업의 공

유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융기 (제2호의 융기 을 

말한다) 는 ｢ 소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진흥공단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

 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출을 한 당권 

설정등기

 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출을 한 당권 설정

임을 확인하는 해당 융

기   소기업진흥

공단의 확인서

��� GH�#�.�

  ①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융기 ( 는 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

② 부동산이 공유부동산인 경우에는 당해 소기업 지분에 한함

③ 소기업의 부동산과 제3자 담보의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 을 

경우 ☞ 소기업 본인 부동산 지분만큼만 채권 매입 면제

④ 다만, 당해 소기업이 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1)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

  * 채권면제 상업종 단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아님)으로 단

   ※ 민법에 의한 부동산(토지  그 정착물)이 아닌 물권(지상권, 세권 등)  그 밖의 등기를 

요하는 임목․선박․공장재단․ 업재단․항공기 등에 한 등기(소유권이 ․보존, 당권 

설정․이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이 아님

   ※ 용익권(지상권, 세권 등) 에 한 당권설정 시에는 채권매입 상(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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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인 기업

｢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 에 합한 법인인 기업

  * 비 리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은 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간두자리가 비 리법인(82), 종교단체(89)로 

확인 가능

②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 에 합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제168조(사업자등록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  처리  소득  

공제 사후 검증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MR*'34�b8�Þ��Z[�

  비 리법인(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사업자등록증상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간두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 80(비 리 단체, 아 트 리사무소, 동창회 등), 82(비 리법인), 83(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89(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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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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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

※ 고유번호는 세  납부를 하여 부여한 것으로 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채권매입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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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으로 채권 면제여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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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업종으로 채권 면제

여부 단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 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업종을 하고 있더라도 동 업종이 당해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아니라면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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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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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받기 한 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소기업 자신과 타인의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자신의 지분에 하여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것임. 참고로, 소기업과 소기업의 경 자 자산이 구분되어 있을 

시 경 자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출받는 것은 면제 상이 아님. 

(주정 58507-4489, ’9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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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 이를 한 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 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면제 상이라 볼 수 없음. 

(주정 58507-1494, ’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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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은 자신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출을 받아 당권 설정할 경우

에만 채권매입이 면제되므로 타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해서는 채권을 매입

하여야 함. 이때 당권설정 액(10억)  소기업의 면제 비율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필지수(4/5)나 면 의 비율(2/3)이 아닌 공시가격의 비율

(1/2)로 면제하는 것이므로 체 당권설정 액 10억  1/2인 5억에 해서는 

채권매입을 하여야 함. (※ 공유재산의 경우 공시가격 비율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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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융기 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 을 출하는 융기 (은행․

종 사․보험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됨. (주정 58507-1822, 3563, 

’99. 5. 27, 10. 21)

��� >]]� MR*' � ¢�n� Ýb�µ2� Ýb� ¢�n �̄ >]Re � ¢�n.¨¡�

��u� �&B�%] �¢�n��Ýb4�#d2q������GH��¡�«

  공동제공시 ⇒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개인소유분에 하여는 채권매입

���� %]7'B]�Z[u� �&B�%] �¢�n��Ýb4�#dÔ�Z[

  채권매입 면제(본인 재산일 경우)

�� MR*'.� �(B.P� MR*'� �&BW� hi�,9B4^� �*QÜ���

Z[q1��������GH�#�����é� ©�8��¢

  가.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에는  

출을 한 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바, 

법인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과 표자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소기업이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해당되나, 표자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에는 의 면제 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표자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에 

해당되어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에 해당됨. (주정 58507-756, ’0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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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 ö£�Q'���{ûq �̂ B* � ¢�n�� Ýb��� �µ��� hi�

,9�*2q1��������GH (���#���é�©�8��¢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받기 하여 당권

설정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 경우 

농업 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 동조합․농업 동조합 앙회  그 

시․군지부(지소  취 소를 포함)는 의 융기 에 해당됨.(주정 

58507-1265, ’00. 4. 1)

�F�� ¢�nm�'�� ����� MR*'.� ¢�n� Ýb�µ2� ������� GH

�#��¢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 본인명의 부동산담보 출시 

근 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매입이 면제 가능하되, 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정한 업종의 경우 매입면제 상에서 제외

되는 바, 부동산 임 업은 동 규정에 의거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됨 

(주거복지지원 -905, ’06. 4. 12)     

   ※ (변경) '19. 6.11. ｢ 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개정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부동산임 업이 삭제되면서 

개정 법령 시행일('19.6.12.) 부터 채권 매입 면제

�L� MR*'opd£¯� MR*'� op� ?� #�5G� }oq� <Y� >rq�  ��

,ÕÂ�9¢µ�*<.î4��������GH (��#�&C

  우리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주거안정을 도모하기 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주택도시기 의 소요 재원을 조성하기 하여 주택건설 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기  등은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 규칙 폐지(’98.8.14) 

이후 주택건설 진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매우 엄격하게 운

하고 있는 바, 귀 공단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상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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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상을 확 할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 에서 면제 상을 확 하기는 

곤란한 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주정 58520-3214, ’02. 10. 14)

�~� +���d�Re�O_��Ýb4����+.��(B4��µ:;2�+.�MR*'

*¼>�#��q� Y� ���#�WX'½��Z[�+ �86q�Ùi���×Ø�

���������#���é� ©�8��¢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

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자기의 부담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받기 한 당권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소기업 자신과 타인의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에 하여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주거복지지원 -295, ’05. 10. 7)

���� d��&� MR*' �¢�nÝb��µ2��������GH�#��¢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련

법령에서 정한 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융기 의 담보 출을 한 

당권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한 바, 공동 표로 구성된 

소기업이 표자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출을 받을 경우 은행 행상 

공동 표 모두를 채무자로 하지 않고 그  1인의 표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권 설정등기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징구 의무자인 할등기소

에서 당권설정계약서 등 련서류를 확인하여 소기업 본인이 담보 출을 

받으면서 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주거복지지원 -551, ’06. 3. 9)

��� 1�RG'�� ����� MR*'.� ¢�nÝb�µ�� �Y� �hi�� ,92�

�������GH�¢

  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출을 한 근 당권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와 련하여는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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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을 받는 소기업)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소기업은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어야 하되,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도․소매업은 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권매입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단됨. (주거

복지지원 -1283, ’06. 6. 7)

��� 7'B��®D� 'Ä� ^Å�'u� '!�  "^Å�4�&2Â� %]7'B � Z[�

MR*'q�Ùi§¨�hi��,92����������#����é�©�8

  소기업은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어야 하되,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됨. 

서비스업은 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함.

   ※ '19.6.11 이  발행분은 발행 당시 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의 

채권 매입면제 여부 단 필요

   ※ 업종의 분류는 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함

     - 통계청 한국산업표 분류 검색

      · 통계청 홈페이지 속(http://www.kostat.go.kr)

      · 왼쪽 간 통계분류에서 한국산업표 분류 클릭후 해당사업 검색

���� ��GH�#\]^

  담보 출을 받는 융기 에서 발 하는 확인서 는 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

하는 “ 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출 확인서”

※ 융기   소기업진흥공단<주택기 과-332(2009.2.10.)>,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주택기 과-333(2009.2.10)>에 각각 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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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 규정에 의하면 ｢ 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 출 

받는 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융기 ( 상자란  제2호의 융

기 을 말한다) 는 ｢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

하고 있는 바, 개인병원(비 리의료법인이 아닌경우)의 경우 ｢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서 정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주택

채권매입 면제 상에 해당됨. (주택기 과-459, ‘11. 01. 28)

��� ,ÕY8��U�§8�Þ¯� >]. � N#� Gµ��¢��\].�1WXY�Z[u�

7' � !"W� 'Ä� �� ¢�n� 1RGu� ¢�n� �� !�� �� m�u� $ Ðu� ¢�n

%�4�§¨©��Z[���.��#§�8��¢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 

정한 소기업 제외)일 경우 부동산담보 출시 당권 설정등기에 따른 국민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업종으로 채권 면제여부 단하고 매출액의 

비 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 채권 매입 면제를 받기 해서는 

채권 매입 면제를 받으려는 측에서 극 으로 채권 매입 면제 사유를 입증

하여야 하므로 설립한지 얼마 되지않은 법인이라 실제 매출액 여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단할 수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 매입 면제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7'B� �.� ¼]� Re � ¢�n34� Ýb�µ�� ��� Z[u� �µV1�

56�ê.���GH.��#§�8

  출용도가 기업 출(사업자 출)인 경우만 채권매입이 면제되며, 출용도 확인은 

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 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출 확인서” 는 담보

출을 받는 융기 에서 발 하는 확인서 상, 기업 출 는 사업자 출 등 

사업에 필요한 자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매입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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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의 담보 출을 한 당권 설정등기 시에만 채권매입이 면제되므로, 

근 당권을 이 받는 융기  B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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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 법 시행규칙[별표 1] 

����	
���-�./���01�23(제6조제1항 련)

�DB �DB �.� �#±� �#Bm��\]���^"

8. 부동산담보

출을 받는 

소기업

｢ 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5

조 단서에서 정한 소기

업을 제외한다)이 자기

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 출 받는 

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융기 (

상자란  제2호의 

융기 을 말한다)* 는 

｢ 소기업진흥  제품

구매 진에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진흥공단

의 담보 출을 받는 경우

소기업의 부동산담

보 출을 한 당권 

설정등기

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출

을 한 당권 설정임을 확

인하는 해당 융기  는 

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서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별표 1)

* 융기  

  가.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농업 동조합·축산업 동조합·농업 동조합 앙회  그 시·군지부

(지소  취 소를 포함한다)

  다. ｢수산업 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동조합·수산업 동조합 앙회

  라.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 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공사  정리 융

기

  마. ｢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

  바. ｢새마을 고법｣에 의한 새마을 고·새마을 고연합회, ｢신용 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동조합·

신용 동조합 앙회, ｢상호 축은행법｣에 따른 상호 축은행·상호 축은행 앙회, ｢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여신 문 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 융회사에 한법률｣에 의한 종합 융회사  ｢간 투자

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 투자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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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자의 범 )

  ① 소기업을 육성하기 한 시책(이하 " 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상이 되는 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는 조합 등(이하 " 소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 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 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리를 목 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는 자산총액 등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계 등 소유와 경 의 실질 인 독립성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맞을 것

  2. 「사회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기업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기업

  3. 「 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동조합, 동조합연합회, 사회 동조합, 사회 동조합

연합회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 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국연합회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기업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 에 따라 소기업( 業)과 기업(中 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용할 때 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소기업 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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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 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는 종속의 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이내의 족  4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는 업무집행자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소기업의 범 )

① ｢ 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 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 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 의 실질 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

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 리법인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  는 간 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 소유 비율에 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 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기업"이란 리를 주된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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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조합, 

동조합연합회, 사회 동조합  사회 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국연합회를 말한다.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 )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  평균매출액등의 비 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 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 제1호가목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행(이하 "회계 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하는 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  액

   2. 직  사업연도 말일 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  사업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  액

   3. 직  사업연도 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액

     가. 창업일, 합병일 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제3조에 따른 소기업 해당 

여부에 하여 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  달부터 역산

( 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액

     나. 창업일, 합병일 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이나 합병일 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  액에 12를 곱한 액.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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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수로 나  액에 365를 곱한 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용범 )

   이 법은 창업에 하여 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히 어 나는 

업종의 창업에 하여는 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8. 12. 11.>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 업

    2. 무도유흥주 업

    3. 기타 사행시설 리  운 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하는 업종으로서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행 규정상 조문에서 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 법령( 소벤처기업부령) 없음('23.12 기 )

    ※ 통계청 한국산업표 분류 검색 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 속(http://kssc.kostat.go.kr)

      - 왼쪽 간 통계분류에서 한국표 산업분류 클릭후 해당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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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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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C15

3.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속 제조업 C24

5. 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가구 제조업은 제외

한다)
C25

17. 자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기, 가스, 증기  공기조  공 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 속 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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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상 업종>  * 련문의 : 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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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 업
(56)

주   비알코올 
음료 업(562)

주 업(5621)
일반유흥주 업(56211)

세세분류 상
체해당무도유흥주 업(56212)

스포츠  
오락 련 
서비스업
(91)

유원지  기타 
오락 련 
서비스업(912)

사행시설 리  
운 업(9124)

기타 사행시설 리  운 업(91249)
세세분류 상
체해당

Ùi�*' � �Â� '! 6"*� ²Ê�*�

34.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임  서비스업

(임 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음식 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융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 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 산업분류에 따른다.

2.  표 제19호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 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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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매입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

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

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에 최 로 매

입한 자

2)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

택을 최 로 매입한 자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 등기(채권

매입 액의 50퍼센트

를 감면한다)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과 공 계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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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9호의 신축주택매입자에 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감면 상은 ’98. 5. 22 재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이하의 신축주택(단, 다세 주택 포함)을 ’98. 5. 22～’99. 6. 30 

기간  최 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타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매입한 자나 ’98. 5. 22이  는 ’99. 6. 30 이후에 분양받은(매입한) 

자는 면제 상자가 아님. (주정 58507-3255. ’9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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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9호의 신축주택매입자에 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감면 상은 ’98. 5. 22 재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이하의 신축주택을 ’98. 5. 22～’99. 6. 30 기간  최 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의 기간  신축주택을 매입한 자는  

기간 경과 후라도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주정 58507-4491, ’9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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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일부(50%)를 면제받는 상자는 ’98. 5. 22～’99. 6. 30 기간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이하의 신축주택을 최 로 매입한 자로 

제한되므로, 이 기간  매입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은  

규정에 의한 면제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정 58507-1789, ’0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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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 9 개정 이 의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98. 5. 22 이후부터 ’99. 6. 30까지의 기간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 로 매입한 자｣가 신축주택

매입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 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일반인에게 분양

공 하는 주택을 말함. 한 ‘최 매입’이란 이러한 분양주택을 ’98. 5. 22 ～

’99. 6. 30의 기간  주택사업자 는 건축주로부터 최 로 분양계약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이 앞에서 언 한 내용에 해당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주정 58500-1817, ’0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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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매입자에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이하의 신축주택을 ’00. 12. 11 

부터 ’01. 12. 31까지의 기간 에 최 로 매입한 자에게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여기서 ‘신축주택’이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

으로서 일반인에게 분양 공 하는 주택을 말하며, ‘최 매입’이란 동 분양

주택을  기간  주택사업자 는 건축주로부터 최 로 분양(매매)계약체결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의 분양계약이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이 있음. (주정 58500-1460, ’0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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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바는 2000. 12. 11

부터 2001. 12. 31의 기간 에 최 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 등기를 하는 경우이므로 

최  매입자로부터 분양권을 재매입하여 소유권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거복지과-218, ’0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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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

하는 자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에 의하여 신설

되는 회사가 분할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부동산에 

한 권리의 등기

(1) 분할의 내용이 기재

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

(2) 등기 상 부동산이 

분할  회사의 재산

임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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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동조합법｣에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자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부동산에 

한 권리의 등기

주무부장 의 법인설립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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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 이 업무용임을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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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 으로 제공한 담보에 하여 

당권 설정 등기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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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는 조세의 

납부시기 연기할 목 으로 제공한 담보에 하여 당권 설정등기시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의2항  별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당권을 이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이 면제됨. (주정 58520-2546, ’0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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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바목에서 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 으로 제공한 담보에 하여 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련법(｢국세

기본법｣)에서 정한 납세담보의 종류(법 제29조)  납세담보의 제공(시행령 

제14조) 상에 해당되더라도 동일인이 아닐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 동일인 담보가 아닐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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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

기구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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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시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의20

제1항  제249조의8제1항에 따라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에서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되므로(공모형 부동산펀드만 

채권매입면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채권매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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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의 종류  명칭 조항에 ‘사모형’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아야 함(사모형인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사모”라고 시). 만약 신탁계약서(집합투자규약) 

상 사모형인지 공모형인지 불명확한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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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과

하여 증권(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

자산으로 한 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 자산으로 한 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련된 법인에 한 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 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부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 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 권 참여, 사업구조 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

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라 한다)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249조의8(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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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제227조제2항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제227조제2항

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53조는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249조의20(경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하여 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 제251조  제253조는 경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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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용 

건축물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1) 공장

2) 부속시설로서의 창고ㆍ

사무실

3) 종업원용 기숙사

2. 교육용 

건축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ㆍ 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 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1) 교사

2) 사무실  부속시설

3) 학생용 기숙사

3. 종교용 

건축물

가. 교회

나. 사찰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1) 해당 종교용 건축물

2)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사무실, 리사무실

3) 85㎡ 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

4. 자선용 

건축물

가. 자선사업을 목 으로 설립된 비 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나. 개인 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1) 해당 자선용 건축물

2) 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5. 공익용 

건축물

일반 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 , 시 , 도서 , 

동물원, 식물원, 집회소, 공회당, 피시설  체육시설

(사단법인 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1) 해당 공익용 건축물

2) 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6. 축산용 

건축물

｢축산법｣의 용을 받는 축산업을 하기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 해당 축산용 건축물

2) 부속시설

7. 농업용 

건축물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을 하기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 해당 농업용 건축물

2)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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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을 시행․공포하면서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 규칙을 

폐지하고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운 하고 있는 바, 주택도시

기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상건축물의 

범 ”에 의하면 읍․면지역,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됨. (주정 58507-4004, ’98. 11. 4)

�� �d'�-?d¦,Õq<Y>r�q�  ��� #�2,� ,-�]�� �¯� �Ó��

¸n���d¦�_`O���®`���Z[u� ��������GH��¡���8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읍․면지역의 공장용건축물(공장,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공장은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의한 공장뿐만 아니라 산업집 활성화공업배치 공장

설립에 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 포함된다고 사료됨.(주정 

58507-3945, ’9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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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공장

    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의한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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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련시설이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장의 범 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권 매입이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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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는 읍․면지역 

내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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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지역은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보므로 채권매입 면제

*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한 특별법 제43조(산업단지에 한 특례) ① 특구지역은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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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

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한 사업장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 )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 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하여 해당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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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부 시설의 범 )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 망 ㆍ주차장ㆍ화장실  자 거보 시설

  2. 수조ㆍ 유조ㆍ사일로  장조 등 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 , 옥외주유시설, ㆍ배수시설, 변 실, 기계실  펌 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 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 기환경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 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 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에 지이용효율 증 를 한 시설

  6. 공동산업안 시설  보건 리시설

  6의2. 보육시설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 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는 리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 하는 것을 포함한다)ㆍ

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 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는 

완제품을 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 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한 호이스트

  8의2.  제59조제4항에 따라 앙행정기 의 장이 리권한을 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앙행정기 의 장이 제조시설의 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등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 이 인정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 련)

   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 ·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는 수리에 

계속 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험물 장  

처리시설, 자동차 련 시설, 자원순환 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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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사(校 ), 사무실  부속시설, 학생용 기숙사

② 교사  부속시설의 범  ⇒ 학설립운 규정 별표 2(교사시설의 구분)

�� 12j�2,�!{ !2,�¢8q� ./� Q`��� �]Ã¢gè} � _`a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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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1 별표2의3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 의 교육용으로 사용

되는 건축물(교사, 사무실  부속시설 등)은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상이 되며, 교사  부속시설의 범 에는 학설립․운 규정 

제4조 별표2의 구분에 따르면 부속병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시설이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됨. (주정 58500-1197, 

’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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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
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 ·학생회 ·체육 (체육 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 학본부  그 부 시설로 하며, 도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 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그 부 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학원 연구실· 학부설 연구소  그 부 시설로 한다.

부속
시설

공통
박물 , 교수·직원· 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는 아 트, 공 , 연수원, 산학
력단의 시설과 그 부 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 시설  부속학교

농학
계열

농학에 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한 학과 사육장 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
계열

공학에 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
해양
계열

어로학·항해학에 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한 학과 양식장 는 어장  그 부속건물

기 학에 한 학과 기 공장

약학
계열

약학에 한 학과 약 원·실습약국

제약학에 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
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학 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_`aW2�_`O�V1q�st��������GH�#� ��)

� �~�	AB.

��� ö!ÃV�_`Oûq^� ö!Ãû �.�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나목(1)의 규정과 같이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

나. 계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교단체

 ※ 비 리법인 종교단체 등록 확인여부 : 시․군․구청 지 과에서 발 한 등록번호등록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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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한 십자사가 자선

사업을 목 으로 설립된 비 리법인일 경우 당해 업무용건축물 건축에 따른 건축

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한 한 십자사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시에도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2 부표 제19호 가목에 

의거 면제되나, 소유권 이 등기시에는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면제 상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해야 함. (주거복지과-823, ’05. 4. 20)

    ※ 자선단체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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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부에서 질의하신 ｢미술창작스튜디오․ 시  조성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건물이 일반 의 이용에 허하는 공익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규정인 주택건설 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1의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상건축물의 범 ) 제5호에서 정한 시 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사) 미술 회와 

같은 문화 술단체는 주택도시기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5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주정 58500-2139, 

’0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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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 는 이 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 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한 규정은 용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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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주민은 채권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분양)  ② 일반

분양자도 채권매입이 면제(주택법에 따른 일반분양) - 국토교통부 주택

정비과-2647(2009. 7. 23)

     * 최 로 소유권이 등기의 경우 분양권 매(양도양수) 경우도 면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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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내 원주민이 채권매입 

��� ��EZ%g85� Iq^� d;Y� Q²� 6ç� ��� � 6ç�/G4�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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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신규아 트를 분양받아 최 로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 원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분양)이나 일반분양자

(주택법에 따른 일반분양)는 물론 분양권 매(양도 양수)의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상에 해당될 것으로 단됨 (주택기 과-170,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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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인수·합병등의 진) 

�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하여는 「주택도시기 법」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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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 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하여 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도시기 법 제8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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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신탁, 당권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문회사로 유동화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당권이 하는 경우와 유동화 문

회사가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당권이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되므로, 이 경우 주택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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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1항 제2호( 용의 특례 등) 

① 지방소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를 그 기
으로 정할 수 있다.

2. ｢주택도시기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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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하여 동산 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 의 에 따라 면제한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 등기시에만 채권매입의무 면제, 건축허가, 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채권매입

5 µ044�¨£a�$©¶���e	µ043·£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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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 원회가 그 운   활동을 하여 동산 

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 의 에 하여 면제한다. <한시법 2016.12.31>

4 µ04�	¿À�aÁÂÃ��	�	�ºf�aÁÂ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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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 조직 원회가 그 운   활동을 하여 동산 

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 의 에 하여 면제한다

   [¼��11226�(2012.1.26.) %û��2�	�ú���	AZ����"�2019µ�3¶�31$^J�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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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주택법｣ 등의 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는 이 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한 규정은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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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매입 액을 과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도상환 가능

※ 도상환 차 ① 채권매입 확인기 의 확인 → ② 채권매입은행에 도상환 신청

��� �������Ìh�GH+�¯°� �§� ��12*+>2���Ö&� �#����

  최  매입 액은 1만원으로 하며,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

��� RS2TW� ZÇY� ������ � }K+�� DE��� é�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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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불가

※ 소멸시효제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권리, 의무를 소멸토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사실

계를 인정하여 법률 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함

��� ¢�nq� �Y� Re�./�*2� ���� GH��3�u� . QÜ�� cÙ� 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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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입확인기 인 할 등기소에서 매입내역의 확인․처리 후 매입은행에 

도상환 신청을 통하여 도상환 가능

※ 법정매입 액을 과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환 차 : 해당 등기소방문 → 과 

매입부문에 한 등기소 산처리 → 은행으로 온라인 자료 통보 → 해당 은행 방문 → 도

상환요청서 작성 → 은행 채권담당자 확인 → 즉시 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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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시가표 액을  용* 가격공시 까지는 년도 가격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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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도시기 법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의 원 상환과 이자지 과 련하여 

상환기일이 지난 채권에 한 언 이 없으며, 같은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채권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채권의 소멸시효에 하여는 

국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

한다는 규정을 용하여야 한다고 .

나.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권리, 의무를 소멸토록 

하므로 그동안의 사실 계를 인정하여 법률 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다.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채법 제14조나 국민주택채권증서 

뒷면의 제5항 모두 소멸시효 용에 있어 외 인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라. 따라서 상기 민원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년 5월 31일에 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자 한 

상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년 5월 31일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기일내에 상환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리 을 상환 받을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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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 법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 거나 법정매입 액을 과하여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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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매입한 채권액을 도상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당  법하게 이 등기가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 다고 보여지므로  도상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주정 

58500-2448, ’0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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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이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련 규정

(주택도시기  제8조제2항 별표1)에 의하면 등기신청서를 수한 날(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에 따른 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행 가 있은 날)을 기 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액을 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호에서 토지에 한 시가표 액은 지가공시 토

지등의평가에 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 액 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체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액이 련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시가표 액”을 용하여 매입하 다면 정하게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도

상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법정매입액을 과하 을 경우에 신청하는 국민

주택채권 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의 처리기 은 우리부가 아니라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징구의무자 즉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한 기

(해당 등기소 등)임을 알려 드림. (주정 58500-408, ’0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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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의 일련번호는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인외에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국민은행 

취 지 을 직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주거복지과-671, ’0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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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은 등기신청서를 수하는 날을 기

일로 한 시가표 액을 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채권매입기 인 

시가표 액이 이의신청에 의해 행정 청을 통해 재조정되었다면 등기당시 

과 매입한 액에 한 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민주택

채권을 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정당한 채권

액에 한 정정 차를 거친 후 채권취  융기 에 신청하여야 함.(주거

복지지원 -1747, ’06. 8. 10)

��� 1�&Y��������GH�G1q�st��NÅV�<)�äW�

  매입 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도상환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원 을 액 상환받을 수 있으며, 

즉시 매도하 다면 부담한 발행 액과 매도 액의 차액에 해 상환일 기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을 용하여 상환받을 수 있음. 다만 도상환의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도와 련한 은행, 증권사 등의 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 

부 비용은 도상환 상이 아님.

��� ������Ô]�<)�äW�

  ① 채권을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 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1에 따른 매입의무자가 주택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 이 지정한 융기 (우리은행․농 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 액, 매입목  

등이 기록된 매입신청서에 따라 발행되는 국채로 외상으로 발행․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음

  ② 소유권이 등기일이 2003. 2. 20.인데 2003. 2. 19.채권을 외상으로 매입

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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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등기 는 등록을 하는 경우(당해 등기

신청서 는 등록신청서를 수하는 때) 등기권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내역을 채권 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기신청서 는 등록신청서 수  채권을 매입하여야 등기업무가 

진행됨

  ③ 채권할인은 일부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할인업자가 

따로 있는지

     -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하여 즉시 매도할 경우 발행은행에서 할인 받음

  ④ 에 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디에서 확인서류를 작성받을 수 있는지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내역은 해당은행에서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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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 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 용면 이 85㎡를 과하는 주택을 공 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2005. 6.최 발행 되었으나, 2006.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부활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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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민주택채권매입제도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지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의 주거수  향상을 해 설치된 주택도시기 의 

조성재원  3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조성재원임.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된 주택도시기 은 그간 공공분양주택건설, 서민의 주택구입․

세자 의 출, 취약계층을 한 임 주택의 건설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  향상을 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보 률과 주거수  향상 등 우리나라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앞으로도 주택수  

불균형, 세문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문제 등 산 한 주택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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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택도시기 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도시

기 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한 주택도시기 을 안정 으로 조달

하기 하여 필수 인 제도임.

  ② 채권을 매입해서 되팔아버리니 은행만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닌가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보유시 연 1.3%의 이율(’22.12.1 재)을 복리로 

용하여 원리 을 지 하게 되며, 채권매입자들이 원할 경우 할인 액

으로 즉시 매도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할인 액은 해당채권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미래가치를 

재가치로 환산하여 용되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이나, 즉시 

매도한 채권을 인수하는 증권사도 재 가치로 환산된 액으로 매입하는 

것일 뿐 당  채권매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발행은행이나 채권을 인수

하는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님

����à�����GH<)�äW�

  실명확인번호는 내 시 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출입국 리 사무소) / 

등기용등록번호는 과거 주민번호나 법원 할 소재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사용 가능

�
�� >]�þ 4���GH�2�7'B������;�/]�Q²>]]�Z[���GH�

=>�äW�

  법인의 표자 개인명의 기재( 표자 주민번호  법인명 부기)하여 채권

매입 가능

�F�� à�]���GH<)� �äW�

  실명확인번호는 내 시 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출입국 리 사무소) / 

등기용등록번호는 과거 주민번호나 법원 할 소재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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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조원)

�1
3n�"D�
iÍ� Y1

3n�"
Ë�Z

*+�Vj�D�
����j�

��N�

2001 5.0 6.0 4.2 5.4

2002 6.0 8.5 5.2 7.6

2003 9.0 - 7.0 7.1

2004 8.5 - 6.5 6.0

2005 8.5 - 7.0 8.5

2006 9.0 11.25 10.5 10.6

2007 11.5 - 9.0 8.6

2008 12.0 - 9.5 8.5

2009 12.0 - 9.0 9.5

2010 9.3 - 9.3 8.9

2011 11.5 - 9.5 10

2012 11.5 - 9.0 9.7

2013 - - 9.5 10.5

2014 12.0 - 9.5 12.4

2015 13.0 - 10.5 16.2

2016 16.0 - 15.0 15.9

2017 16.0 - 15.0 14.3

2018 16.0 - 15.0 15.1

2019 16.0 - 15.0 15.4

2020 16.0 - 15.0 18.7

2021 16.0 - 15.0 18.8

2022 18.0 - 18.0 14.4

2023 18.0 - 16.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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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억원)

�1
#�! #�! #�! j

�� DE �� DE �� DE �� DE ��

1983 2,933 701 681 - - - 3,614 701  9,658

1984 2,745 959 1,011 - - - 3,756 959   12,455

1985 2,659 1,259 758 - - - 3,417 1,259  14,613 

1986 2,845 1,523 728 1 - - 3,573 1,524  16,661 

1987 3,728 2,279 154 - - - 3,882 2,279  18,264 

1988 5,024 2,880 374 - - - 5,399 2,880  20,783 

1989 6,120 2,527 916 23 - - 7,036 2,550  25,268 

1990 8,760 2,912 2,790 19 - - 11,550 2,931  33,887 

1991 10,060 2,866 6,451 24 - - 16,511 2,890  47,508 

1992 11,684 3,763 6,566 78 - - 18,250 3,841  61,917 

1993 14,314 5,036 3,092 56 - - 17,406 5,092  74,230 

1994 16,908 6,164 2,192 22 - - 19,099 6,185  87,144 

1995 19,566 8,110 1,873 12 - - 21,438 8,122  100,461 

1996 22,808 10,984 1,486 5 - - 24,294 10,989 113,765 

1997 24,162 11,822 3,644 12 - - 27,806 11,834 129,737 

1998 24,907 14,587 218 226 - - 25,125 14,813 140,048 

1999 35,752 17,082 - 82 - - 35,752 17,165 158,635 

2000 37,383 18,130 - 8 - - 37,383 18,138 177,880 

2001 54,396 25,824 - 2 - - 54,396 25,825 206,450 

2002 76,176 25,559 - 2 - - 76,176 25,561 257,066 

2003 70,902 26,826 - 636 - - 70,902 27,462 300,506 

2004 59,864 35,470 - 1,009 - - 59,864 36,479 323,891 



#L$� cjB!� ��)

(단  : 억원)

�1
#�! #�! #�! j

�� DE �� DE �� DE �� DE ��

2005 78,794 36,996 - 771 5,942 - 84,736 37,767 370,860 

2006 95,462 48,324 10,750 213 - - 106,213 48,538 428,535

2007 84,612 79,979 890 690 - - 85,503 80,669 433,369

2008 84,711 68,494 36 395 - - 84,747 68,889 449,228

2009 89,306 61,358 6,352 753 - - 95,658 62,111 482,775

2010 88,967 79,207 427 2,519 - - 89,394 81,726 490,442

2011 99,959 95,348 9 6,061 - - 99,968 101,409 489,001

2012 97,370 84,598 - 6,357 - - 97,370 90,955 495,416

2013 104,870 84,599 - 2,765 - - 104,870 87,760 512,526

2014 124,474 106,732 - 2,451 - - 124,474 109,183 527,817

2015 161,741 89,074 - 1,914 - 5,847 161,741 96,835 592,723

2016 159,307 99,879 - 12,380 - 56 159,307 112,315 639,715

2017 143,415 84,825 6* 4,127 - 23 143,421 88,975 694,160

2018 151,162 112,058 - 602 - - 151,162 112,661 732,661

2019 154,180 116,393 - 6,201 - - 154,180 122,594 764,247

2020 187,046 161,661 - 641 - 16 187,046 162,318 788,975 

2021 188,045 155,345 - 149 - - 188,045 155,494 821,526

2022 144,455 144,282 - 173 - - 144,455 144,455 821,526

2023 133,717 138,976 - 2 - - 133,717 138,978 816,265

계 2,431,457 1,883,598 18,464 50,173 5,942 5,942 2,455,871 1,940,111 -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13.5월 채권입찰제 폐지에 따라 신규발 이 단되었으나 

과거 채권입찰제 용 아 트의 분양계약 취소분에 한 공 을 해 일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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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억원)

�1Ö {�j
Re�./ �
bf��*

hi��,9�
�*

_`aW
_,�a
*j��

*¿

1991 10,060 4,523 4,275 1,058 48 156

1992 11,684 5,041 5,315 938 33 357

1993 14,313 6,137 6,490 1,332 34 320

1994 16,908 7,950 7,398 1,148 31 381

1995 19,566 9,648 8,718 702 38 459

1996 22,808 11,175 10,394 665 57 517

1997 24,162 10,240 8,974 602 186 4,160

1998 24,907 12,281 11,343 304 164 453

1999 35,752 18,456 16,257 414 141 484

2000 37,383 20,332 15,899 611 98 443

2001 54,396 35,595 17,538 717 162 384

2002 76,176 54,401 20,211 953 102 509

2003 70,902 52,736 16,429 1,059 68 610

2004 59,864 44,539 13,769 778 57 721

2005 78,794 54,976 22,590  649  129 450

2006 95,462 65,672 28,364 836 140 451

2007 84,612 57,922 25,075 922 141 552

2008 84,711 58,427 24,875 681 141 587

2009 89,306 63,883 24,331 504 125 463

2010 88,967 62,195 25,666 612 137 357

2011 99,959 69,144 29,784 621 108 303

2012 97,370 66,541 29,758 601 152 318

2013 104,870 72,964 30,834 579 193 300

2014 124,474 89,538 33,875 640 130 291

2015 161,741 115,969 44,368 868 149 387

2016 159,307 117,843 40,013 952 191 307

2017 143,415 105,480 36,568 919 200 248

2018 151,162 113,640 36,219 811 156 336

2019 154,180 112,880 39,882 774 156 489

2020 187,046 141,930 43,881 759 148 328

2021 188,045    145,232    41,271     1,037      206        299

2022 144,455    113,243    29,785 942 167        318

2023 133,717 99,593 33,106 536 14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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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억원)

56 ��F ��L �~ ��� ��� ��� ��� ��� �� ��
 ��F ��L ��~ ��� ¬�� ¬�� ¬��

1월 7,385 6,423 4,528 6,065 6,968 6,085 6,830 7,907 10,346 10,125 10,066 11,914 11,355 14,006 14,063 12,954 9,752 

2월 6,364 5,644 5,608 5,965 6,915 7,169 6,857 8,835 9,974 24,906 10,874 11,784 10,064 16,253 14,260 12,174 10,058 

3월 7,081 7,377 7,271 7,433 9,848 7,623 7,971 9,415 25,342 10,411 11,217 15,313 11,407 15,769 18,284 13,440 12,939 

4월 7,011 8,168 8,111 7,392 8,945 7,721 10,282 10,260 13,423 10,284 10,892 12,191 13,243 13,920 16,794 12,893 11,350 

5월 7,748 8,524 6,980 7,445 8,615 8,355 9,127 9,812 12,032 11,340 11,310 12,190 13,238 13,120 17,937 14,157 11,112 

6월 7,410 9,149 8,412 8,241 8,706 7,787 11,449 9,940 13,384 14,689 13,634 12,491 11,427 15,206 16,585 13,234 11,160 

7월 6,719 9,770 8,157 6,992 8,101 11,665 7,610 10,390 12,961 12,960 12,478 13,787 14,683 17,510 15,835 11,393 11,269 

8월 6,561 6,767 7,374 6,481 8,041 7,016 8,332 10,154 11,911 13,507 13,815 11,161 12,639 14,844 14,738 11,534 11,684 

9월 5,591 6,512 7,993 6,332 7,512 6,434 7,537 11,536 11,388 13,027 13,427 9,857 12,420 16,442 15,040 10,748 10,611 

10월 7,384 6,133 7,798 6,980 7,455 7,964 8,846 12,144 14,405 12,722 10,098 14,643 13,183 15,391 14,443 9,093 11,673 

11월 7,767 4,675 7,405 7,869 8,229 8,420 8,912 11,269 12,125 12,696 12,604 13,367 13,926 15,345 14,517 10,492 11,490 

12월 7,591 5,569 9,669 11,772 10,624 11,131 11,117 12,812 14,450 12,640 13,001 12,465 16,597 19,239 15,549 12,344 10,618 

계 84,612 84,711 89,306 88,96799,95997,370 104,870 124,474 161,741 159,307 143,415 151.162 154,180 187,046 188,045144,455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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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

(지방세법)

․토지 : 개별공시지가

․그외 부동산 : 건물신축가격기 액*에 

각종 지수를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

․주택 : 주택공시가격

․토지 : 개별공시지가

․그외 부동산(건물) : 건물신축가격기 액*에 

각종 지수를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

부과체계

(주택법

시행령)

․주거 용건축물과 지 등 그 외부

동산, 상속으로 분리하여 매입의무부과

․주택과 토지, 그 외 부동산, 상속으로

분리하여 매입의무 부과

 * 건물신축가격기 액 :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17년 ☞ 670,000원/㎡)

L���W��� ��fg�Cc

5�6 ��� å�8 '� à� ¢�n D�g

시가표 액 

상승율

1.85배

(단독 1.27, 

공동 2.29)

1.0배

(변화없음)
2.56배 1.4배

과표

구간

종

6구간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구간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구간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구간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변경

6구간

(2천만원 이상

～6억원 이상)

3구간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구간

(1천만원 이상 

～2.5억원 이상)

3구간

(1천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매입

요율

종 2～7% 2.5～5.0% 2.5～5.0% 2.5～6.0%

변경 1.3～3.1% 2.5～5.0% 0.8～2.0% 1.8～4.2%

※ 
국민주택채권 부과체계 개선에 한 연구용역(주택산업硏, ’04.12)�을 통한 시뮬 이션(13만 

표본=공동주택 8만＋5만) 결과를 반



�7�

8� 5� /� 0

��� ��12*+> � ���

��� ��12*+>2�� � ���

��� ��12*+>2�²" � ��F

��� ��> � �

�� ��>2�� � �~


�� ��>2�²" � �
F





#~$� <j>�� ���

� �,<�{�	 /�Î7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6호, 2021. 7. 20, 일부개정]

�7�(��v{óô	��s��) 

  ① �%"���v{�¯��i	��Ëò_��
A)�lAZ�)ò	�%�4& 

��v{óô_��së�����.

  ② �1¿	���v{óô����r%b[	�	������)0Ç�%b[��

�s��.

  ③ ��v{óô��[AZ����'�ú���q_��]A�"�｢�ó｣_ 

�x��.

  ④ ��v{óô	���·��, �s	��·�t���kü���s����� 

���i	���¿��Ur³³4&����.

�8�(��v{óô	�äh)

  ① ������	�?@�AB��CDA"�Ë�1�Ur³³4&��A"�Ë" 

��v{óô_�ähAZ����.

  1. �H�!"�J�ËY�Ù&%M���·�H·8HQ��"�Ë

  2. �H�!"�J�ËY�Ù���)·��_���A"�Ë

  3. �H·J�ËY�Ù�!"�｢oo)[	�ù<��[��¼｣���G�oo

)[�1�Ur³³4&��A"�oo)[���Xo�	�¡�\�_ Ù¸A"�Ë

  4. ｢v{｣������X·o�A"�v{_�o��"�Ë

   ② �1¿�������v{óô_�ähA"�Ë	�äh�ò�����t��� 

i	���¿��Ur³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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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 1.] [ 통령령 제33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4�(��v{óô	��s�t)

  ① ��r%b[����v{óô	��s��i	A���8�A"�EF

�"���7������óô	���,�#��sò�, �s�, �s��, kü��

��kü�t���i	���¿_��AZ�)0Ç�%b[�¾�#��s_�	�AZ� 

��.

  ② )0Ç�%b[���1¿	�	��������v{óô_��sAê"�

EF�"�������	��¿_�o�AZ����.

  1. óô	���

  2. óô	�=)

  3. óô	���

  4. ñòkü	����¢)

  5. �ËJ�	����¢)

�5�(��v{óô	��s���) ① ��v{óô��������&�/9

AZ��s��.

  1. ��8��1¿�1�%M��3�^J��CDA"�ËH�ähA"��1���

v{óô

  2. ��8��1¿�4���CDA"�ËH�ähA"��2���v{óô

  ② ��v{óô	��s)W��1µ_��l&�A�, �s$��ä���
	�

`$&���.

  ③ ��v{óô��Ôô_��sAJ�m|A��「v�ㆍ�ó��	�wË

����[��¼」 �2��6����G�wË��)[(�A�"wË��)["

�����)��wË��AZ��s��. ��EF�óôË"��P�wË��p�

��v{óô��UAZ�#�Ôô	��%Q��/ë���I�. 

  ④ wË��)[����v{óô	�ñOò�kü$�w� 7$���	�)W�

z±�"���r%b[	�}8_��m�ôO	��w(kí, ÌÔ���~�

Îs	�EF"��]��)���G���v{óô	���_��Jë�����. 



#~$� <j>�� ���

��EF�}8����x_�8M�����o¢AZ����.

  ⑤ ��r%b[��wË��)[��)ò	�%�4&���r%³4&�

�A"����Q�J���. ��EF���v{óô���¯�������[��

��r%³_���ANB�è�Aê��PO�)0Ç�%b[�� 	AZ����. 

  ⑥ �3¿���G�����s	��ㆍ�t, kü�rJ���äh�!�	�wË� 

[O��i	���¿����r%³4&��A", ��v{óô��%	�#�ㆍ

[O�����v{óô	���¯�Q�$OA)�lAZ�i	��#�+	��¿� 

wË��)[���Ay, ��r%b[	�}8_��m����.

�6�(��v{óô	�����) 

  ① �1���v{óô	�����)0Ç�%b[��#�óô��s�D¢	�

�ó·oó��	�òO,�)ò	��J�k%��_��êAZ��Ay, ��r

%b[�� 	AZ����.

  ② �1���v{óô	�ñOò���s$%M�5µ��y"�&��kü��.

  ③ �1���v{óô	��Ë"�#��s$%M�kü$�w$^J��1¿� 

�G���_��xAZ�1µ��l	�öO&�\
��.

  ④ �1���v{óô	�ä�$%M��s$�w$^J	��Ë"�ä�A" 

ì��J���.

  ⑤ �2���v{óô	���, kü$���kü������)0Ç�%b[��

��r%b[�� 	AZ����. ��EF�ñOò	�kü$��óô��s$

%M�20µ_�ï�ë���I�.

�7�(��v{óô	�����)[��)

  ① ��v{óô	�ä����kü�¯�"���r%b[��J�A"�ò'

)[������.

  ② �1¿�����J�p�ò')[(�A�"óô���J���)["�����)	 

b����v{óô	�ä�_�(�A)�lAZ�i	��ì�"��G�ò'

)[����v{óô	�ä����kü��[��¯�Q�l)ë�����. ��

EF�)0Ç�%b[	�}8_��m��A", )0Ç�%b[� ��}8�Z%Q 

¸�ë�ì�"���r%b[�� 	AZ����.

  ③ óô���J���)[	�b��ä
	���v{óô�ä�·kü��[� 

�¿_����
�20$^J�)0Ç�%b[�¾�®�AZ����.



���� �������'($)

�8�(��v{óô	�äh)

  ① ��8��1¿��3��'�"Ur³³4&��A"�oo)["�*��%H 

+hË,ò	�1009	�50 �k_��Ë��oo)[_�`��. �=, ���

���	�)[���]��.

  1. ��16����G�v{¡¢®Ôo�(�A�"o�"����)

  2. ｢��
¯�s｣���G���
¯�s

  3. ｢1°)¯�s｣���G�1°)¯�s

  4. ｢����h�s｣���G�����h�s

  5. ｢�s｣ �2����G��s

  6. ｢8-��o¿o�｣���G�8-��o¿o�

  7. ｢��o¿o�｣���G���o¿o�

  ② ��8��1¿������1���v{óô_�ähAZ��A"�Ë,�#�

äh)Ê���Õ,�â�.

  ③ �H)[, J�ËY�Ù�!"��1¿���G�oo)[	�b���2¿�����

�1���v{óô�äh	�Ë�¾��1���v{óô_�ähA¾�A���

�r%³4&��A"�������äh��_�.8AZ� ��.

  ④ ��<�'�ú����¿�]���1���v{óô	�äh��i	���¿� 

��r%b[��)0Ç�%b[�� 	AZ����.

  ⑤ ��r%b[����8��1¿�����｢v{｣ �57����G 9/H

k��H��xy"�v{(vNwx����85�ePMQ�ï�A" v{4&�

����)_�o��4ê"�Ë��UAZ��2���v{óô_ ähA¾�ë���

��. ��EF���r%³4&��A"�������äh	�Ë	�äh��_�

.8AZ����.

  ⑥ �2����v{óô	�äh)Ê, äh�t���äh	��É�����

�r%³4&����.

�9�(�2���v{óô	�9ë��s)

  ① ¢b·0��!"�/�b(ËY/	�/�b_�`��)���8��5¿�����

�2���v{óô_�ähA"�ËH�ähAZ��A"�ò���11ñ_�ï�

A"�EF�"�11ñ_�ï�A"�ò���UAZ�9ë�ähA¾�ë�����.

  ② �1¿�����óô_�9ë�ähA"�EF�óô�ähË"�v{o�\��Ù¸�

�w��9ë�ähò�	�5023���k��CDA"�óô_�ähA��B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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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³4&��A"�5ò+%¢)��w��ähë�����.

�10�(��v{óô	�1¡kü) 

  ① ��v{óô��������	�?@�AB��CDA"�EFQ��]A�" 

1¡��küë���I�.

  1. CD���·�H·�����1���v{óô�ähË�¾�6Ò�I"��Ì& 

�õyNB��°p�EF

  2. �H, J�ËY�Ù�!"��8��1¿���G�oo)[���Xo�	�¡�

\�_�Ù¸��ËH�#�¾�6Ò�I"��Ì&�\�_��°D��EF

  3. �2���v{óô_�äh��R�hvË&�3�p�Jl(hvË&�3�

y?�CD�v{��hvë����"�ôO·Ë7�!"�JlQ�`��) !"�o�

\�����&�yNB��°p�EF�!"�#�o�\���CJp�EF

  4. ��v{óô�ähUkËH�m8�ËH�9:&�ähA;NB��äh

ò�_�ï�AZ�äh��EF

  ② ��v{óô_�1¡��kü��4ê"�Ë"��1¿����	�?@�AB� CD

��"���Ô![CD���Q���A"��H)[, J�ËY�Ù, �8��1¿��

�G�oo)[�!"�｢v{｣ �2���7����G��¯vÙ(�A� "�¯vÙ"��

��)H��s��q�?��A", �A���¿�' "��Ô!"�����]_ <%AZ�

óô�����)[(óô���J���)[�!"��7��2¿�����óô���

J���)[4&%M���v{óô	�ä�·kü�¯�Q�l)���ò')[_�

`��. �A�â�)����AZ����. �=, ��r%³4& �A"����

�����Ô!_ wË�4&�$OA"�EF�"���Ô!_�<%AJ�m|

ë�����.

  ③ �1¿�¡�=/A����r%b[��)ò	�����ùx_�lAZ�

i	A���8�A"�EF�"�)0Ç�%b[�� 	AZ��1���v{

óô_�äh°�(買入消却)	��4&�1¡küA¡��óô�����)[� 

	�ë�����. ��EF�äh°�	�/Ù�8������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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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자  매입기 (제8조제2항 련)

1. ähUk���ähò����J�%Õ,�â�. �=, 「¡¢�¡�¢s³」 �Õ�2 

�2�%M��5�^J, �7�%M��13�^J����16������¡¢�¡óô_�

äh��Ë"�CD����k>A"�%Õ��1�%M��5�^J, �9�, �12�%M�

�14�^J, �16�, �17�����20����G���v{óô_�ähAJ�m|��.

2. �����>	�?@�AB��CDA"�Ë��UC'"���v{óô	�äh	�Q�

����.

  H. �H)[

  B. J�ËY�Ù

  �. �8��1¿���G�oo)[

  �. 「J�o)¯」���G�J�o)¯

  ¨. 「��Ë
[Oo��Xø����[��¼」� �G ��Ë
[Oo�

  �. 「%z
;Ëõ�」���G�%z
;Ëõ�

  �. 「��v{ò'o�」�����Xøp���v{ò'o�

3. �����>	�?@�AB��CDA"�Ë��UC'"�äh	�	�$%Q�����.

  H. ��	�?@�AB��CDA"�EF�'Ë��i	��?Dô	�X��)Q�

ë�ì�"���v{óô_�ähAJ�m|��.

    1) 「@¯ z�½」���G�@¯8, 「�
¯ z�½」���G�?¯8�!"�

「
A�½」���G�Ò¯8��UAZ�@¯ z�½1Bõ(@ �s_���

��),�#�õñ�½	�b, �
¯ z�½1Bõ,�#�õñ�½	�b�!"�
A

�½1Bõ,�#�õñ�½	�b��@?C°DÔUQ�l��<@Ëò․�
Ëò․

?¯Ëò․
Aè�Ëò4&�'ËA���Q�.8��EF

    2) 「v{」 �9����G�v{�X�¯Ë��UAZ�ò')[(��v{�¯

²�õ\H�XYp�J�ËY�ÙQ�����)	�b����v{úÀ��A	�

v{_��XA)�l��Ëò4&�'ËA���Q�.8��EF

  B. ��	�?@�AB��CDA"�EF�"���v{óô_�ähAJ�m|��.

    1) 「�」 �32�������H������Ù,�#��°íp����Ù���[\�

³�����¢b․0��¾���p����Ù�!"�「�õöJ�¯」��

�G��õöJ8����x�!"��õöJx����_���ANB�CD�J�

!"����	�°Ìô®´�)B��w�)Q�A"�EF

    2) 「�ø÷�」���G�÷�8�!"��ø÷�E<ËH��Íx�J�!"�

���_��DAZ�°Ìô	�®´�)B��w�)Q�A"�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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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Ë�(�」���G�]�8;Ë)¯���#�+����r%³4&�

�A"�Ë��UC'"�ähUk¿>	�$%��[AZ�óô	�äh_���ë�

����.

  �. ���HQ���ë�ì����v{óô_�äh��ËH��x}8_�̈ E������

UAZ�°Ìô®´�)Q�ë�ì�"���v{óô_�ähAJ�m|��.

  ¨. 「@¯ㆍ@C����ý
¯�),」 �3��2����G�@¯8, 「�
¯ㆍ?C�

�w�),」 �3��3����G�?¯8�!"�「@?¯E<Ù�Í����Jñ��

[��¼」 �16������Xøp�<@�½8���â����19������Xøp�

@¯õ�8��<@_�>�4&�@JQ��DAZ�°Ìô�w�)Q�ANB�@J��

UAZ�?Dô	�X��)����w�)Q�ë�ì�"���v{óô_�ähAJ�m|��.

  �. [\�³�������Q�+%AZ��A"�ËH�#�³�'��A"�������

9+․·%·+(�ò���)��E��R�b)W�9ë+%A"�q_�̀ ��) !"�

��	�+%¢)Q�·)ë�>�4&��o���®��UAZ�?DôX��)Q�

ë�ì�"���v{óô_�ähAJ�m|��.

  �. o�H���26����G�̄ ��1�®Ô¯�Q��sA"�EF&'����HQ�

�NB�%z
�)Q�ë�ì�"���v{óô_�ähAJ�m|��.

  m. 「�HÌoË���ÞF���Jñ��[��¼」, 「®F®kUkË�Jñ��[��¼」, 

「5ㆍ18�vÌoËÞF ���ÙXø��[��¼」, 「�U08Jñ��[��¼」 

��「²�Ò�ÌoË�ÞF����ÙXø��[��¼」_��x�"�ËH�U%ò4&�

�D��Ç
_��®&��oANB�U%Q��)�lAZ��®&��oA"�Ç
��UAZ�

G?DôX��)Q�ë�ì�"���v{óô_�ähAJ�m|��.

  Ë. ��	�?@�AB��CDA"��H���®&��oA"�v{��UAZ�G?Dô

X��)Q�ë�ì�"���v{óô_�ähAJ�m|��.

    1) 「��v{ò'o�」 �43�	2�������v{ò'o�&%M�v{

�®TR·ò®Ô_��"��H

    2) b)v{?DU�(v{°ÌËH�v{��?Dô_�X�A��「��v{ò'o�」 

�2��11�	�ò')[4&%M�·ò��4&�«¬Ëò_�U��"�q_�̀ ��)��

Hh���H

  t. 「Ë,¢b��ò';Ë¯��[��¼」 �229��2����G�%z
Î½;Ë)/H�

���HQ��NB�%z
�)Q�ë�ì�"���v{óô_�ähAJ�§"�.

4. ��v{óô	�I?ähò���1=ñ4&���. �=, 1=ñ�P=	���H��_�

EF��#���H�5-ñ��k�1=ñ�P=$�ì�"��Q�1=ñ4&�A�, #���H�

5-ñ�P=$�ì�"���H�I"�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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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개정 2022. 12. 2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상  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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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엽총소지허가 30,000

2. 사행행 업허가

가. 복권 발행업  상업 500,000

나. 그 밖의 사행행 업 300,000

3. 주류 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6. 건축허가( 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주거 용건축물은 주거 용면 [공동주

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

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 당 주거 용면 을 말한다]이 국민

주택규모를 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 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

면 에 포함되는 부 ㆍ복리시설은 제

외한다)은 연면 ( 지에 둘 이상의 건

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

면 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

우에는 연면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하되, 증축 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액을 뺀 액

(1973년 2월 26일 이 에 건축허가 받

은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 에 건축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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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용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

용면 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 용

건축물에 해서는 증축 후의 주거 용

면  는 연면 에 해당하는 란을 기

으로 하되, 증가면 에 한정하여 산정

한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 용면  는 연면 을 기 으로 

하되, 용도변경 에 매입한 액을 뺀 

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 용건축물

    1) 주거 용면 이 국민

주택규모 과 1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 용면  

제곱미터당 300

    2) 주거 용면 이 100

제곱미터 이상 132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1,300

 나) 공동주택 "     1,000

    3) 주거 용면 이 132

제곱미터 이상 16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2,400

      나) 공동주택 "     2,000

    4) 주거 용면 이 165

제곱미터 이상 231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5,000

      나) 공동주택 "     4,000

    5) 주거 용면 이 231

제곱미터 이상 3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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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거 용면 이 330

제곱미터 이상 66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 용 면 이 66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나. 주거 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는 읍ㆍ

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

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의 공용면 에 

포함되는 부 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1) 극장ㆍ 화 , ｢식

품 생법｣에 따른 

유흥주   단란

주 , ｢게임산업진

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

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연면  

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와조  석조의 

건축물

"    1,000

    4) 시멘트벽돌  블

록조의 건축물 

"      600

  다. ｢ 진흥법｣의 용

을 받는 숙박시설

"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 에 하여 각각 가목  

나목을 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 이 165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액

과 체연면 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액  많은 것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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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 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는 제외

한다)

자본 (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 . 개인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

가로 이 호 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이 호 

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은 매입 액 산

정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 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기

공사업  소방시설공

사업 등록(갱신의 경

우는 제외한다)

자본 (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 . 개인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

가로 제7호 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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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입 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 업허가

  가. 유흥주 업 700,000

  나. 단란주 업

    1) 특별시  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

공업,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 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

용에 한 법률｣에 따른 

골 장업의 신규 등록

5,000,000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 액(이하 “시가표 액”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 당 시가

표 액을 각각 기 으로 하며, 이 경우 공

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 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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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유권의 보존 는 

이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는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 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 액으로 

한다.

      가) 시가표 액 2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

시가표 액의

13/1,000

      나) 시가표 액 5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 액 1억

원 이상 1억6천

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 액 1억6

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 액 2억6

천만원 이상 6억

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 액 6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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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  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 액 5백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 액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 액 1억

원 이상

        (1) 특별시  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토지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 액 1천만

원 이상 1억3천만

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 액 1억3

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 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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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 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 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 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당권의 설정  이 (가) 당권 설정 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

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는 

탁자에게 당권을 이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권 설정 액의 

10/1,000. 다만, 매

입 액이 10억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허가

500,000

17. 자동차정비업  자동

차매매업등록

  가 .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

으로 한정한다)

    1) 특별시  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 에 

계약 액의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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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과의 건설공

사도 계약

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 만 해당한다.

(나) 도 계약 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

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19.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토석ㆍ

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용료의 5/100

20. 카지노업허가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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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W�1��Iï&�ä

h��Ë

2) 1998µ� 5¶� 22$��R%M�

1999µ� 6¶� 30$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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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7. 1] [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부개정]

�1�(>�) �����ó(國債)	��s·����ñò�kü(償還) ���[��),�8 

�¿_�ú��4&»��ó¢b_�±��4&�[OA���ó�[S�¯�Q����

4&��sA¾��_�>�4&���.

�2�(�	) ���'��xA"�x?	�k������â�.

  1. "�ó"*��%H������G�¼�����oo>���i	��Ëò	�.®�

�_�lAZ��sA"�óô(債券)_�`��.

  2. "õ\"*�｢�HÇ�｣ �4����G�$Wõ\,�²�õ\Q�`��.

  3. "�G�)ò"�*�｢�HÇ�｣ �5����G�)ò_�`��. �=, ｢ooËò

[O)ò｣ �2����G�ooËò[O)ò���]��.

�3�(�G�¼�	�[\) �ó��[AZ��G�¼��²���ú����"�EFQ 

�]A�"����'��A"�����G�.

�4�(�ó	�����)

  ① �ó	���"�������,�â��/9��.

  1. ｢ooËò[O)ò｣ �2����G�ooËò[O)ò	�%�4&��sA" �ó

(�A�"��óô"�����)

  2. �G�¼��²���ú����"�EF�#�¼�����õ\, �G�)ò�!"�

²��\�	�%�4&��sA"��ó

  ② ��óô	��>��Ç���	,��ó¢b	�k%��_��êAZ���óô	 

kü)���!"����&�)0Ç�%b[�����.

�5�(�ó	��s)

  ① �ó"��õ	�	¸_��m�)0Ç�%b[���s��.

  ② �ó"�oè¢b�'��sA"�q_�ñû4&���.

  ③ )0Ç�%b[���2¿�¡�=/A���13��!"��G�¼�����²�84&�

AZò��óQ�äh(買入)A¾�ANB�²�8�¾�æò_�J�A"�U� �óQ��s

ë�����. ��EF�#��ó	��Ë���#��s>���%½A" Pl�'�kü

)����s�D¢	�¢bòOQ��êAZ�����Ê4&��AZ� ��.

  ④ �4��1¿��2����G��ó	�EF��G�¼�����õ\, �G�)ò�!" 



�)5� �������'($)

²��\�_�[OA"�1Bs�)[	�b��Ur³³4&��A"������ )0

Ç�%b[�¾�#��s_�	�AZ����.

  ⑤ �2¿���3¿���G��ó��s	������i	���¿��)0Ç�%³

4&����.

  ⑥ �1¿%M��5¿^J�'�ú����¿�]���ó��s	�/Ù�8�����

Pl����i	���¿��)0Ç�%b[�����.

�6�(] �ó��) ]��'�ñ �!"�]�r &�Õ¢A"��óQ��sANB�

���'�]�r &�Õ¢A"��óQ��së�ì�"��&��õ	�	¸_��m� ��.

�7�(��óô	�r½�s) 

  ① )0Ç�%b[���ó	�Ìz������_�lAZ�i	��EF�"�3µ���	 

Pl�'�$���)W_��AZ�â���>4&���ë����¡���Ë�� kü

)�����â����óô_�#�$���)W�z±�r½AZ��së�����.

  ② )0Ç�%b[���ó¢b	�±���[O��_�lAZ�i	A���8�A" 

EF�"��1¿�����r½AZ��s����óô��UAZ�#�$���)W� LV�

R�¡�CD���óô_��¢��së�����.

  ③ �1¿���2¿���G���óô	��s·Ç�s	�����Pl����i	��

�¿��)0Ç�%b[�����.

�8�(�ó	��������	�`°) 

  ① �5�������sp��ó"�Ôô(證券)_��sAJ�m|A��w
�®$O

��_��xAZ��ó��%��wË�8�����	AZ�)!�(記名式) !" �)

!�(無記名式)4&�����. �=, w¢·�]�B����ÊA"��H-k����	�

EF�"�)!��!"��)!��Ôô_��së�����.

  ② �1¿����������ó"�ñò	�kü, �13����G�äh·�ü, ¢�& 

8��°^��4&��ó��U��ôOH�°^p�EF�"�#���_�`°��.

  ③ �1¿���2¿���G��������	�`°�¯�Q��sA"�)[��｢��

�s｣���G����s(�A�"���s"�����)4&���.

  ④ �1¿���2¿���G��ó	���, ����¿	�]E�����	�`°,�Ôô	 

�s����i	���¿��Ur³³4&����.

�9�(���ó	��w��) 

  ① �8�����������ó(�A�"���ó"����)Q��w(移轉)ANB���

�ó��lô(質權)_�X���EF�"�#��w����!"�lô�X����_���



#~$� <j>�� �)4

AJ�m|A���%B�#�+	��3Ë�¾�U¿ë���I�.

  ② ���óQ�³������®&��oA)�lAZ�o)(供託)ANB�ÒY(任置)

A"�EF�"�#�o)�!"�ÒY���_����4&»����ó	��®��o_�

U�ë�����.

  ③ �1¿���2¿���G����ó	��w�!"�lô	�X�����®��o	�

�t,���	�`°��[AZ�i	���¿��Ur³³4&����.

�10�(�ó���	��J) 

  ① )0Ç�%b[��ôO��w_�ñ84&�AZ��9����G���_�ë�ì�"�

�ó	�kü)$�!"��ó��U���Ë�J�)$��y)�w�1è¶���	�)W�

z±�Ur³³4&��A"�������#���_��Jë�����. �=, kí, ÌÔ

(遺贈) ��~�Îs	�EF�"�#6AJ�m|A�.

  ② �9��3¿���G���	�`°Q��JA"�EF�"��1¿_�Êx��.

�11�(�ó�ñò	�kü���Ë	�J�) 

  ① �ó	�ñò���Ë"�CD��óQ��së�ì���A"�������kü·J�

��. ��EF��ó�ñò	�kü)$��CD��óQ��së�ì���A"��� �G�.

  ② �1¿���G��ó�ñò	�kü���Ë�J�	�/Ù�8������i	��

�¿��Ur³³4&����.

�12�(�ô�m¸���G�o�) 

  ① �ô(利券) �"��)!��Ôô_��s���óQ�küë�ì��ô��m¸p�

EF�"�#�m¸p��ô��kDA"�ò�_�kü�4&%M�o�(控除)��.

  ② �1¿���G��ô	�°J8��X�nJ�#�m¸p��ô��küAZ�o��	 

J�_��/ë�����.

�13�(�ó�kü)$��w	�äh·�ü) 

  ① )0Ç�%b[���ó�kü)$	�9
�B��ó	�Ìz������_�lAZ 

i	A���8�y"�EF�"�kü)$��¡nAJ�m|���óQ�ähë�����.

  ② )0Ç�%b[���1¿���G��4&��óQ�ähA�'�z¢���óQ 

�sAZ�äh��U��UH&�J�A�, #�t����
A"��4&��óQ �üë�

����.

  ③ �1¿���2¿������ó	�kü)$��w��A"�äh·�ü��[���� 

���	��¿��)0Ç�%b[���AZ��¢��.



�):� �������'($)

  1. �1¿���G�kü)$��¡nAJ�m|���ó	�äh��

  2. �1¿���2¿�����ähANB��üAZ��s���ó	�kü�

  3. �2¿���G��ü�Uk��ó	��>

  4. �2¿���G��ü��i	���ó	��s�Þ��

  5. �2¿������üAZ��s���ó	�kü)$

  6. #�+���ó	�kü)$��w�äh·�ü��i	���¿

�14�(�ó	�°^¢�) �ó	�ñò����ËQ��_�ôO"�5µW�s�AJ�m|A��

¢�(時效)	�N�4&�°^��. �=, 1µ���	�)W���)�4&�J�y"�

�ËQ��_�ôO"�3µW�s�AJ�m|A��¢�	�N�4&�°^��.

�15�(�ó��[����	�$O) 

  ① ��óô	��s���ó�ñò	�kü����ó��[����"�)0Ç�%³

4&��A"����������s��$O��.

  ② �1¿��������s��$OA"��ó��[�����1��ó��s�����

�hy"�Ëò���ó�ñò	�kü����Ë�J�_�l��Ëò��	��+��®[� 

[AZ"�｢��ò�[O｣ �36��4¿����5¿_�Êx��.

�16�(�ó��[�����$O	�®�) ���s�oÇ"��15����G��ó��[��

��	�$O��x_�)0Ç�%³4&��A"�������)0Ç�%b[�¾�

®�AZ����.

�17�(Ë����	�	��� 	) 

  ① )0Ç�%b[���ó	��s��[OQ���A¾�A)�lAZ�i	��EF

�"�[\�1Bs�)[	�b, ���s�!"�｢Ë,¢b��ò';Ë¯��[��

¼｣ �8�	2�2¿���G�Nn°����ó��[����	�$O,�[Sp�)[

4&'�Ur³³4&��A"�Ë(�A� "�ó���[\)["�����)�¾��ó�

[S�Ë�	���_�	�ë�����.

  ② �1¿������ó�[S�Ë�	���_�	����Ë"�²����ÌH�I4� 

	���������.

  ③ )0Ç�%b[���ó¢b��[���6	��ø·ù<��i	��EF�"�[\ 

1Bs�)[	�b�B��ó���[\)[���w�� 	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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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5] [ 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1�(>�) ��<���ó(�A�""�����)�'�lÒp��¿��#�¢s��[AZ 

i	���¿_�ú��_�>�4&���.

�2�(�ó�s	�	�) ��5��4¿�����1Bs�)[	�b��)0Ç�%b[

�¾���4��1¿��2����G��ó	��s_�	�A"�EF�"������

�	��¿_�!¢AZ����. 

  1. �s�¡�

  2. �s	��

  3. ��ò�	���

  4. ° (消化)\0

  5. ñOòkü\0

  6. #�+���ó�s��[AZ�i	���¿

�3�(�ó	��s$) 

  ① ��8��1¿�,å������óQ�����EF�"�CD��ó	���$_�

�ó	��s$&���.

  ② ��8��1¿��'������óÔô_��s��EF&'��ó	��s$��

�óÔô��)ÇyJ�m|��EF�"�CD��óÔô	�ä�$�!"��%$_ #�

�s$&���.

  ③ �1¿����2¿�¡�=/A����7������r½AZ��sANB�Ç�s

A"���óô	��s$	�¸���[AZ"�)0Ç�%b[���AZ��¢��.

�4�(�óÔô	�)Ç�¿) 

  ① �óÔô�"�������	��¿_�)ÇAZ����. <è��2015.6.22.>

  1. �ó	�!L

  2. �ó	��sGN

  3. �ó	��sõt�!"�)����K�

  4. �ó	���ò�

  5. �ó	���

  6. ñOò	�kü����¢)

  7. óôË	�v°,��!()!�óÔô	�EF�����)



�5�� �������'($)

     8. #�+��i	���¿

  ② �1¿������ó	�!L_�)ÇA"�EF���4��1¿��1�������s

A"��ó	�!L��"��óô"4&���. <è��1998.11.13., 2015.6.22.>

�5�(���ó��U��)!Ôô	��s��) 

  ① óôËH��/A"�EF�"���8�����������ó(�A�"���ó"� 

��)��UAZ�)!4&��óÔô_��së�����. 

  ② �1¿������s��)!�óÔô_��w��EF��DË	�v°,��!_�

CD��óÔô���ó��%��)ÇAJ�m|A���%����#�+	��3Ë�¾�

U¿AJ�p��. 

�6�()!�ㆍ�)!��ó	�wü) �óÔô	�°ÌË"�)!�óÔô_��)!�

4&, �)!�óÔô_�)!�4&�wüAZ�q�q_��/ë�����. �=, )!� 

!"��)!����A¡������óÔô_��]��.

�7�(�óÔô	��ü�/) 

  ① �óÔô��:Ü�!"�rÅp�ì�"�°J8��#�Ôô	��ü_��/ë���

��.

  ② �1¿	��/Q�A�Ë�A"�Ë"��/'��)!&8A�, :Ü�!"�rÅp 

�óÔô_�<%AZ��Q����s�!"��G�³������ó��[����Q�

$OA"�)[(�A�"�ó��$O)["�����)����AZ����.

�8�(m¸p��ôò�	�+%) 

  ① �7�	�ú���	AZ�:Ü�!"�rÅp��óÔô	��ü_��/����?' 

DC��óÔô	��ô1�m¸p�%9���_�ì�"�#�m¸p��ô	�ò�� kD

A"�æò_��ó��$O)[��+%AZ���.

  ② �1¿	�ú���	��m¸p��ô	�°J8��#��ô�	�kü4&�+%ò	 

J�_��/ë�����.

�9�(�óÔô�!"��ô	�^��!"�9�	���) 

  ① �óÔô�!"��ô_�^��!"�9�AZ��Q���A�Ë�A"�Ë"���	 

�¿_�)Ç����'Q��ó��$O)[����AZ����. �Q��¢�s��

EF�¡�!��â�.

  1. �ó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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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óÔô	���ò�	���

  3. �óÔô�!"��ô	��

  4. �óÔô�!"��ô	�)����K�

  5. �ô��)ÇA"��ËJ�¢)

  6. óôË	�v°,��!()!�óÔô	�EF�����)

  7. ��·¶$

  8. ��8	�v°����!

  ② �1¿	�ú���	����Q���Ë"���R�10$����o¢I����!" 

o���q_�Ô!A"�'�Q���AZ����. �=, óôË	�v°,��!� �ó

��%��)Çp�EF�"�#6AJ�m|A�.

  ③ �1¿����2¿	�ú���	��^��!"�9�	���H��"��óÔô�!" 

�ô��UAZ"�ñòkü)$�!"��ËJ�¢)H�¡nA��¡�ñò_�kü

ANB��ËQ�J�AJ�m|��. �=, �22��1¿	�ú���	���/H��"�

EF�"�#6AJ�m|A�.

�10�(UÙÔô�!"�UÙ�ô	��%�/) 

  ① óôË	�v°,��!���ó��%��)Çp�)!	��óÔô�!"��ô� 

UAZ�^��!"�9�	���Q���Ë"���R�2¶��E���ì�"�UÙÔô�

!"�UÙ�ô	��%Q��/ë�����. ��EF�ñò	�kü)$��¡nA;NB 

�Ë	�J�¢)H�è¢p�R�"�UÙÔô�!"�UÙ�ô_��%AJ�m|��.

  ② �1¿	�ú���	���/Q�A�Ë�A"�Ë"��9���1���J��7�	�

�¿_�)ÇA��)!&8���/'Q��ó��$O)[����AZ����.

�11�(�óÔô	�9ë�!"�Ý½	��/) 

  ① �óÔô	�°J8����ò�	���������óÔô	�9ë�!"�Ý½_ 

�/ë�����. �=, �ó	�!L, �óÔô	��sõt�!"�)�, �s·¡, 

kü)�, )!�óÔô	�)!ËH�����G�q��UAZ"�9ë�!"�Ý½_�

�/ë���I�.

  ② �1¿	�ú���	���/Q�A�Ë�A"�Ë"��/'��)!&8A�, DC 

�óÔô_�<%AZ��Q��ó��$O)[����AZ����.

�12�(�É_�k����óÔô�!"��ô	�Wü) �É_�k����óÔô�!" 

�ô_�°J��Ë"�t¢��Q��ó��$O)[����AZ����.

�13�(�ó����) 

  ① �ó	�����"��ó��$O)[	�,u(vp���°)ã����Ê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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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â�)�'�$O��. �=, �ó��$O)[	�b� i	

A���8�A"�EF�"�#���	�$%Q��ó��$O)[	�Ju(9��°�

)ã����ÊA"���°Q�����. �A�â�)�'�$OA¾�ë�����.

  ② �ó��%"�vㆍ_�2�4&�A", v��ó��%�"�Ôô_��sAJ�m|� 

�óQ���A�, _��ó��%�"�)!Ôô4&��s���óQ�����.

  ③ �ó��%"��ó��$O)[	�,u��w�, #�%,���ó��$O)[	

b���A"�Ju��x�.

  ④ �ó��%"��ó	�!Lㆍ�sõt�!"�)��&�\yQ�9ëAZ�#�

AZ���.

�14�(�ó	����/)

  ① �ó	�>ÀË�!"�8�8���ó	���_��/A�ËA"�EF�ÀÎ¸�R 

!"�8�ë�ì���/'��)!&8A�, �Q��ó��$O)[����AZ��

��.

  ② �óÔô	�°ÌË"��ó	���_��/A�Ë�A"�ì�"��/'��)!

&8A�, DC��óÔô_�<%AZ��Q��ó��$O)[����AZ� ��.

�15�(���ó	���]E��/) 

  ① �ó��%�������ó��UAZ����¿	�]E_��/A�Ë�A"�Ë"�

�/'��)!&8A�, �Q��ó��$O)[����AZ����.

  ② �1¿	�EF���ò�	�]E�!"�)!Ë	�]E_��/A"�Ë"�#���]E	 

�ÌQ�Ô!A"�'�Q���AZ����. �=, ôO	��w4&�8AZ���

]E_��/A"�EF��D�Ë�z���#��/'��)!&8� ì�"�#6AJ�

m|A�.

�16�(�ó��	�`°�/) �ó��%�������ó��UAZ�#���_�`°

A���óÔô	��%Q���Ë�A"�Ë"��/'��)!&8A�, �Q��ó��

$O)[����AZ����.

�17�(���ó	�lôX�) 

  ① ���ó��UAZ�lôX��!"�wl	���_��/A�Ë�A"�Ë"��/'� 

D�Ë�z���)!&8A�, �Q��ó��$O)[����AZ����.

  ② �1¿	�ú������ó��[��lô��	�]E�!"�`°Q��/A"�EF� 

�Q�Êx��. �=, `°�/	�EF�`°	��ÌQ�Ô!A"�'�Q <%ANB�

lôËH�`°Q��/A"�ì�"��/Ë�$���)!&8���/'��	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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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lô��m8��®	����/) 

  ① ³��	AZ����óQ�lô��m8��®	�>�4&�AZ�#���_��/

A�Ë�A"�Ë"��/'��)!&8A�, �Q��ó��$O)[����AZ��

��.

  ② �1¿	�ú���lô��m8��®	���	�]E�!"�`°Q��/A"�EF� 

�Q�Êx��. �=, �®ôËH�`°	��/Q�A"�EFQ��]A�"�]E�

!"�`°	��ÌQ�Ô!A"�'�Q�<%ANB, D�Ë�z���#��/'��

)!&8AZ����.

�19�(��ò�	���) �óÔô	��ú��ò�, ]E��ò�, lô�)ã��®	 

��ò������`°ò���DC��óÔô	���ò��!"���ò�4&�9ë

y"�ò�4&�AZ����.

�20�(�ó	���ㆍ��`°��J��[���¢) )0Ç�%b[����10�� 

����ó���_��JANB����ó	���`°Q��JA"�ì�"�#���� 

�J)W_��¢AZ����. 

�21�(ñòkü����ËJ�) 

  ① �)!	��óÔô�!"��ô��U��ñò����Ë"�DC��óÔô�!"�

�ô	�°J8�¾�#�Ôô�!"��ô���üAZ��Q�J���.

  ② )!	��óÔô�!"��ô��U��ñò����Ë"�DC��óÔô�!"��ô	 

)!Ë�!"�#�UO8�¾�#�Ôô�!"��ô���üAZ��Q�J���.

  ③ ���ó	�ñò����Ë"�<�Ô',��üAZ�)!Ë�!"�#�UO8�¾ 

�Q�J���. �=, �5��1¿	�ú���	AZ�)!�óÔô_��s��EF

�"�#�Ôô�!"��ô���üAZ�J���.

  ④ �ó	�ñò���ËQ�z¢��J�AZ��A"�EF�#��Ë"�ñò_�J�

A"�ì���óÔô���üAZ��Q�J���.

  ⑤ �2¿����3¿	�EF��)!ËH�#���<�Ô'Q�°J��Ë,�PO���p 

¡b��	AZ��/A"�Ë"��Q�)!Ë�!"�#�UO84&�,�.

�22�(^��!"�9����óÔô�	�ñòkü�!"��ËJ�)

  ① ^��!"�9����óÔô�!"��ô��U��ñò	�kü�B��Ë	�J�_ 

�/A�Ë�A"Ë"���	��¿_�)ÇA��)!&8���/'Q��ó��$O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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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ó	�!L

  2. �óÔô	���ò�	���

  3. �óÔô�!"��ô	��

  4. �óÔô�!"��ô	�)����K�

  5. óôË	�v°,��!()!�óÔô	�EF�����)

  6. J��_�ñò��!"��Ë�

  7. ñòkü)$�!"��ËJ�¢)

  8. ^��!"�9���	�·¶$

  ② �1¿	�ú���	���/Q�A�Ë�A"�Ë"�^��!"�9����óÔô�

!"��ô��UAZ�PO��ô{¸_��m����.

  ③ �ó��%����p�)!	��óÔô�!"��ô_�^��!"�9���Ë"�

�2¿	�ú���=/A��^��!"�9���$%M�2¶��E�p�ì�"��1¿	 

ú���	���/Q�ë�����.

  ④ ^��!"�9����óÔô�!"��ô��U��ñò�!"��Ë"�<�Ô', 

�üAZ��Q�J���.

�23�(ñò	�kü)$) 

  ① �óñò	�kü)$���ó�s�D¢���������G�. �=, kü)W�

=�w���óñò	�w%Q�küA"�EF�"�)0Ç�%b[��#�kü)$_ 

�AZ��¢��.

  ② kü)W�=�w���óñò	�$%Q�á<��	AZ�küA�Ë�ë�ì�" 

)0Ç�%b[��#�kü�ㆍkü)$ㆍá<$ㆍá<��_��AZ��¢��. 

  ③ �2¿	�ú���	��á<���ó��$O)[	�,u�'��Q�s��.

�24�(�Ë	�J�)$) �ó�Ë	�J�)$���ó�s�D¢���������G�. 

�=, �ËJ�)$w��ñò_�küA"�EF�"�DC�J�)9	��Ë"�ñò� 

z¢���Q�J���.

�25�(�Ë	�\
) �óñò_�küA"�EF	��Ë"��s$%M�ñòkü)$ 

w&^J	�)W��UAZ�\
��. �=, 
&»��ËJ�)Q����EF�¨J| 

J�)	��Ë"�ñòkü)$��íA"�
�w%��UAZ��Q�\
��. 

�26��}��<2000.4.1.>

�27��}��<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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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00.4.1.>

�29��}��<2000.4.1.>

�30��}��<2000.4.1.>

�31��}��<2000.4.1.>

�32�(�óÔô\�	�XY) �ó��$O)[	�b���ó	��s4&��hy" 

Ëò���óñOò	�kü_�l��Ëò_�õ\�$OA)�lAZ��ó	�!L�& 

�sËò\���küËò\�_�XYAZ����. <è��2015.6.22.>

�33�(b%	�-Y) 

  ① )0Ç�%b[���ó	��s��ñOòkü��[��b%Q�-YA��i	� 

�¿_�)ÇAZ����. <è��1994.12.23., 1998.11.13., 2008.2.29.>

  ② �1¿	�EF���ó	��s���ñOòkü����ó	�!L�&��sõt� 

����Q�/9AZ�)Ç��. �=, �sõt	�/9��I"��ó"�·¡�&�

ä¶�`$_�)Ê4&�)Ç��.

�34�(Ë����	�	�) ��17��1¿�'�"���s�!"�｢Ë,¢b��ò'

;Ë¯��[��¼｣ �8�	2�2¿���G�Nn°����ó��[����	�$O, 

[Sp�)[4&'�Ur³³4&��A"�Ë"*�������	�ËQ�`��.

  1. ���s

  2. ｢ò'lñõ	�XY����[��¼｣ �24������Xøp�ò'Æßñ

  3. ｢Ë,¢b��ò';Ë¯��[��¼｣ �283������Xøp���ò';Ë õ

  4. ｢Ë,¢b��ò';Ë¯��[��¼｣ �294������Xøp���Þ)¸�ñ

  5. ｢Ë,¢b��ò';Ë¯��[��¼｣ �324������ò'lñõ	�8HQ ���

Ôôò'õ�

  6. ｢Ë,¢b��ò';Ë¯��[��¼｣ �373�	2�����ò'lñõ	��HQ 

���Nn°

  7. #�+��)0Ç�%b[���ó��[����	�$OQ�lAZ�i	A����AZ 

�¢A"�)[

       %û��<�26320�, 2015.6.22.>  

�1�(¢s$) ��<��2015µ�7¶�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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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ó	��s$��[��E��Y) ��<�¢s�w���sp��ó	��s$� 

[AZ"��3��2¿	�è�ú��¡�=/A���w	�ú����G�.

�3�(�Ë	�\
��[��E��Y) ��<�¢s�w���sp��ó	��Ë�\
� 

[AZ"��25��,å	�è�ú��¡�=/A���w	�ú����G�.

        %û���<Ur³³��31380�, 2021. 1. 5.>

       (?êù�³x?��-Q�l��473è�³	�$%è���[��Ur³³)

 ��<��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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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1조(목 )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발행방법) 

  ① 국채는 액면 액 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융시장의 자 사정

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 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

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액의 100분의 1의 

범 안에서 탁받은 자 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 할 수 있다.

제3조(이자율등) 

   ① 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

당시의 국·공채  보증사채의 리수 등 시장실세 리를 참작하여 기획

재정부장 이 정한다.

   ② 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 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기획재정부장 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 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제5조(국채사무처리기 ) 

   ① 국채에 한 사무는 한국은행의 본 ·지   리 에서 이를 처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

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리 은 한국은행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 에게 



�5:� �������'($)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

은행에 하여 그 리 의 설치 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해당기 (이하 "국채사무처리기 "이라 한다)은 국채응모상황·모집액

결정내용·국채 납입상황등 국채발행상황에 하여 기획재정부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 은 기획재정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는 상환내용을 게시 에 게시하거나 보 는 신문에 게재

하는등 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채발행수입 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 , 

흠결된 이권에 한 납부 , 불용자 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국채자 의 회계처리) 

   ①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 과 국채원리 의 상환을 한 

자 의 수지를 국고 총 장에 기입하고, 국고 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 ·응모신청 ·

연체이자등의 수입 을 당해국채의 발행자 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의 원리 상환과 이자지 에 필요한 자 을 소요

기일 에 교부받아 당해국채의 상환자 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 과 국채원리 의 상환을 한 자 을 ｢국고 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 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 계정에서 정리한다. 

제10조(보증 의 반환등) 

   ①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  보증  는 증권 용납부

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증서와의 상환으로 당해국채의 발행자

계정에서 지 하여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 은 과 지 하 거나 잘못 지 한 국채원리 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 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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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 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

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1부를 기획재정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채원리 의 지 마감) 

   ① 국채사무처리기 은 매년도의 국채원리 의 지 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

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기획

재정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 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기획재정부

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

재정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

사무처리기 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 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수량  인수연월일을 기획재정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폐기) 

   ① 국채사무처리기 은 원 상환·이자지  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

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  는 이자를 

지 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  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① 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4�� �������'($)

   ② 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제19조(자격의 증명) 

   ① 등록국채의 기명자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기명자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국채의 기명자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  때에는 그 후임자 

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 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표자가 바  때에도 한 같다.

제20조(인감  주소변경의 신고) 

   ① 등록국채의 기명자  그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

처리기 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등록과 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

계인으로 하여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 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 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 은 등록국채에 한 원 상환 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수취인의 수증서 는 국채등록통지서에 의한 확인

으로 그 등록국채에 한 등록을 말소한다.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국채에 한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한 것은 국채등록부에, 국채증권에 한 것은 국채증권신탁

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

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는 신탁에 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국채등록부  부본의 반출 지등) 

   ① 국채등록부  그 부본은 이의 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 의 본 (주사무소 기타 이에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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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비치지 (분사무소 기타 이에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 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부본비치

지 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① 국채사무처리기 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 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는 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계인이 열람 는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 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당해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국채사무처리기 은 국채사무처리에 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채발행자 수 장

      2. 국채발행액원장

      3. 국채등록부

      4. 등록국채공유자명부

      5. 국채원리 상환자 수 장

      6. 국채증권신탁표시부

      7. 국채증권출납장

      8. 국채증권 사고신고 수부

   ② 제1항각호에 규정된 장부는 당해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 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채발행명세표

     2. 국채등록액보고서

     3. 국채원리 상환자 수 명세표

     4. 국채증권재고  동태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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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0.4.1>

제29조 삭제  <2000.4.1>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이 국채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제697호, 2018. 11.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 의 「정부유

가증권취 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 규정」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 의 「정부유가증권취

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 규정」 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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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정부․공공기 ․특수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등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  장기의 자 을 일시에 집단 ․ 량 으로 조달하기 

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는 보통의 차용증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법 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첫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써 정하여 진다. 일반 으로 

정부․공공기 ․특수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둘째,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공모할 경우 융감독 원회에 등록을 한 후 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은 어음, 수표 등과 달리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

하다. 한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을 달리하고 있으나 

채권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은 공통 을 가지고 있다.

   ① 확정이자부 증권

    - 채권은 발행시에 발행자가 지 해야 할 이자와 상환 액이 확정되거나 

는 그 기 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원 에 한 수익은 리수 의 

변동에 의한 것이외에는 발행시에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발행자의 

원리  지 능력이 가장 시된다.

   ② 이자지  증권

    - 채권을 주식과 달리 발행자는 수익의 발생여부와 계없이 이자를 

지 하여야 한다. 

    - 채권의 이자지 은 채권 발행자가 부담하는 융비용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므로 기업의 손익과 성장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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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한부 증권

    - 채권은 원리 의 상환기간이 사 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기한부 증권이라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잔존기간이 투자결정요소로서 

그 요성을 가지며,

    - 실세 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잔존기간의 

길고 짧음이 채권투자수익에 큰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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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그 소유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채권소유자는 회사경 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주식의 발행은 자본 의 증가를 수반하지만 채권은 부채의 증가를 수반

   채권은 회사의 해산시 주식에 우선하여 원리 을 지 받을 권리가 있음

5� � � 6 �� � � �� ��

①발행주체 정부, 공공단체 등 주식회사

②자본조달형태 부증권 출자증권

③자본의 성격 타인자본(부채) 자기자본(자본)

④증권의 존속기간 한시 구

⑤소유자의 권리 이자․확정 배당․가변

⑥소유자의 지 채권자 주주

⑦조달자 의 상환 만기상환(기한부) 불상환( 구)

⑧경 참가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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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 수익의 발생가능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이 있음

   - 이자소득 :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로서 투자한 자 에 한 보상

   - 자본소득 : 채권가격 변동으로 인해 채권 매수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

  채권투자는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운용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음

��� �c�

  채권의 험은 채무불이행 험과 시장 험의 두 가지로 나뉨

 채무불이행 험은 비체계  험으로써 원리 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험을 말하나 채권은 발행주체가 정부․지자체․특수법인  주식회사

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매우 높음

  시장 험은 체계  험으로써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질 

험을 말하며, 이때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험회피 가능

 �� ¡E�

  채권은 상환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 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일 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화 가능

  유동성이란 화폐가치의 손실없이 으로 환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일반 으로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 신속하고 원활한 채무이행이 

보장될수록, 만기가 비교  단기여서 시장이자율이 변화하더라도 채권의 

가치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을수록 유동성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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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으로 발행주체, 이자지 방법, 보증유무, 상환기간, 

이자지 율 변동여부 등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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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체 국채, 지방채, 특수채, 융채, 회사채

이자지  방법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거치채

보증유무 보증채, 담보부채, 무보증채

상환기간 단기채, 기채, 장기채

지 이자율 변동 확정 리부채권, 리연동부채권

원 상환방법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표시통화 원화표시채, 외화표시채

모집방법 사모채, 공모채

발행가액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 \#�%1�23�^¢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융채  회사채 등으로 분류

  ① 국채(government bond)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무주택서민 주택 융자  지원을 해 발행

하는 국민주택채권

   - 정부회계의 일시  부족자  조달  유동성 조 을 한 국고채권

   - 통화증발 완화를 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 채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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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1종 복리채 5년 1.3% 1년단  복리

상환일 후

기획재정부

(우리은행 등)

첨가소화

2종 복리채 10년 0%

재정증권 할인채 1년이내
실세 리

(유동 )
발행시 할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경쟁입찰

외국환평형기 채권 이표채 10년이내
실세 리

(유동 )

3개월 단

상환일 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경쟁입찰

 ② 지방채(municipal bond)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 지역개발 재원조달을 해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 지하철건설을 한 소요재원 조달을 한 도시철도채권(서울․부산)

  - 상수도시설 확장재원 조달을 해 발행하는 상수도공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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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서울제외)

복리채 5년
1.05∼

1.25%

1년단  복리

상환일 후
각 시․도 첨가소화

도시철도공채

(서울)
복리채 7년 1.00%

1년단  복리

상환일 후
서울시 첨가소화

 - 지방채 첨가소화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개발/도시철도공채는 만기5년, 1년단  상환일 

후 되는 복리채이며, 서울도시철도채권(서울지역개발채권)은 만기7년, 5복2단(5년동안은 복리, 2년

동안은 단리)의 이자지 방법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③ 특수채(specific law bond)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 부족자  발생시 자 조달을 해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 력공 확 를 한 시설자  재원조달을 한 력공사채권

  -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자 을 조달하기 한 기술개발 융채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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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채권
이표채

/복리채
3~40년

실세 리

(유동 )

3개월단

상환일 후
한국토지공사 경쟁입찰

한국 력공사채권 이표채 3~20년
실세 리

(유동 )

3개월단

상환일 후
한국 력공사 경쟁입찰

 - 최근 채권시장의 확 에 따라 특수채의 발행 형식이나 만기가 매우 다양해 졌습니다. 

수요의 요청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이자 지 단 도 1개월 이표, 

3개월이표, 만기일시지 (복리채), 변동 리부채권 등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④ 융채(financial bond)는 특수채  발행주체가 은행인 채권으로

  - 시 의 통화조 을 통한 통화의 효율  리를 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주요 산업개발 지원을 한 산업 융채

  - 소기업 지원을 해 발행하는 소기업 융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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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할인채 2년이내
실세 리

(유동 )
발행시 할인 한국은행

경쟁입찰

창구매출

산업 융채권
할인채

/이표채
1-20년

실세 리

(유동 )

발행시 할인

/ 3개월단  

상환일 후

산업은행
직 발행

(매출발행)

소기업 

융채권

할인채

/이표채
1~30년

실세 리

(유동 )

발행시 할인

/ 3개월단  

상환일 후

소기업은행
직 발행

(매출발행)

 - 통안채는 만기 1개월부터 2년까지 발행되고 있으며, 만기 1년 미만은 할인채로, 

만기 2년짜리는 3개월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최근 채권시장의 확 에 따라 산 채  채의 발행 형식이나 만기가 매우 

다양해 졌습니다. 수요의 요청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이자 지 단 도 

1개월 이표, 3개월이표, 만기일시지 (복리채), 변동 리부채권 등 다양하게 발행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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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회사채(corporate bond)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사채, 무보증

사채, 담보부사채,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옵션부사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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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원 상환  이자지 을 융기 이 보증하는 사채로 IMF이

까지는 우리나라 사채발행의 종을 이루었으나,

    - IMF이후 은행의 BIS비율 수, 보증보험회사의 부실화 등으로 보증

기 이 보증을 기피함에 따라 발행이 격히 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나 

발행자입장에서는 보증료 지 으로 발행비용 상승요인이 있으며,

  
    - 사채원리  지 보증기 은 은행, 신용보증기 , 기술신용보증기 , 

종합 융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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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원 상환  이자지 을 물 으로 담보하기 하여 물 담보가 

붙여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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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원리 상환에 하여 융기  보증이나 담보공여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

  무보증사채는 투자자 입자에서 볼 때 보증사채나 담보부사채보다 투자의 

안정성이 기 때문에 신용이 우수한 회사를 심으로 발행됨

  발행조건은 자율화되어 있으나, 발행시 복수의 신용평가 문기 으로

부터 동 사채에 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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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 환 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환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간형태를 취한 채권

   장

    -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①일반사채보다 낮은 리로 발행되므로 자

조달비용이 경감되며, ②사채와 주식의 양면성을 지니므로 상품성이 

크고, ③주식으로의 환시 고정부채가 자기자본이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지님

    - 투자자 측면에서는 사채로서 투자가치의 안정성과 잠재  주식으로서 

시세차익에 의한 고수익을 기 할 수 있음

   단

    -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주식 환에 의해 경 권 지배에 향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자본  변동 등으로 사무처리가 번잡

    - 투자자 측면에서는 보통사채보다 낮은 이자율과 주가의 하락 등으로 

환권을 행사하지 못할 험이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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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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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①사채발행에 의한 자 조달의 진 ②낮은 표면

이자율을 가지므로 자 조달 비용의 감 ③인수권 행사시 추가자 의 

조달 가능 ④재무구조의 개선효과 ⑤자 조달의 기동성 부여 등

    - 투자자 측면에서는 ①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 ②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획득 ③투자의 융통성 보장 등

   단

    -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①신주인수권이 행사된 후에도 사채권 존속 ② 주주의 

지분율 하락 ③주가변동에 따른 행사시기의 불확실에 따른 자본구조 

불확실 등

    - 투자자 측면에서는 ①주가가 약세시 불이익 ②인수권 행사 후에는 

낮은 이율의 사채만 존속 등

� 5G� ·XP
B¸§� U� ¸¹º´µ©»«µ¯°«� §¨©±G

  교환사채란 교환사채 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사 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함

  교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발행회사 보유 유가증권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보유 유가증권)과 부채(교환사채)가 동시에 감소

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 수시로 주식과 교환할 수 있고, 추가 인 자 유입이 없다는 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다르고 자본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에서 

환사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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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참가부사채란 기업수익의 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익분배부 

사채 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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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는 지 여부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와 비  이익참가부사채로 구분

   이익참가부사채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한 참가권이 부여됨으로써 

투자상의 매력이 높아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 조달을 진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 그만큼 주식에 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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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부사채란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Call Option)를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Put Opion)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풋옵션이 부여되는 새로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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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 일에 이것으로 일정

이자를 지 받는 채권으로 회사채와 융채  일부가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으며, 매 3개월 단 로 이자를 지

  할인채란 액면 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액으로 발행

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 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표채와 달리 채권

매입과 동시에 이자와 만기상환 액이 확정되어 만기수익율이 결정됨

     ※ 통화안정증권, 산업 융채권 등 융채  일부가 해당

  복리채는 이자가 단 기간수 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 과 

이자가 지 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융채  

일부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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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리채는 이자지 동안 이자가 단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에 원 과 

이자를 동시에 지 하는 채권으로 양곡채와 토지채 일부가 이에 해당됨

  거치채는 일정기간 거치후 이자가 지 되는 채권으로 서울도시철도채권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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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란 정부 는 융기 이 원리  지 이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정부보증채, 일반보증채(시 은행, 보증보험, 신용보증기  등) 등이 있음

  담보부채란 채권에 물상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권으로 융채, 회사채  

일부가 이에 해당

  무보증채는 제3자의 보증없이 발행자의 신용도에 의하여 발행되어 유통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상수도채권  융채․회사채  일부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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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음

  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에서 5년 미만인 채권으로 국고채권, 외국환

평형기 채권, 회사채 등이 있음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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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리부채권이란 확정이자율에 의한 일정 액을 약정기일에 지 하는 

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부분이 이에 해당됨

  리연동부채권은 정기 리 등 기 리에 연동되어 지 이자율이 

변동되는 채권으로 산 채, 장기채 등 일부 융채와 일부 회사채가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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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상환채는 채권을 일시에 상환하는 채권으로 일반 인 형태임

   분할상환채는 정기상환채와 임의상환채로 구분

    - 정기상환채 : 채권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거치한 후에 일정액을 

정기 으로 추첨 는 매입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고 잔액을 최종

상환일에 상환하는 채권

    - 임의상환채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기일내의 어느 날이든지 발행

주체의 상환용 여유자 에 따라 발행액의 부 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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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표시채는 우리나라의 법정통화인 원화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이며, 

외화표시채는 채권의 액면표시를 외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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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채는 채권의 발행자가 특정의 몇몇 사람과 채권의 인수, 인도계약을 

맺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연고채라고도 함

    - 특수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서는 발행자와 연고 계가 있는 일부 융

기 이나 법인 등을 상으로 사모채를 발행

   공모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으로 채권을 발행

 

    - 직 발행 : 증권발행에 따른 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간 발행 : 인수업자가 발행자로부터 발행증권의 부 는 일부를 

인수하여 발행 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  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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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발행은 사채의 발행이율이 투자자가 기 하는 수익률과 일치하는 

경우에 채권의 발행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함으로써 액면가격 액을 납입

시키는 방법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은 채권의 발행이율이 투자자가 기 하는 수익률

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가격을 액면가격이하로 하고,

    - 발행이율이 투자자가 기 하는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

가격을 액면가격 이상으로 하여 채권의 실질수익률을 투자자가 기

하는 수익률에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가 할인발행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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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채권 1장마다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1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 

등의 액을 지칭

 È� � � � -� :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의 매매단가는 용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단가를 말함

 �(VW� : 액면에 한 1년당 이자율(연이율)을 의미. 할인채의 경우는 

할인율로 표시

 ØÙ g� : 기 발행된 채권의 도매매시 매매일로부터 원  상환까지의 

기간을 말함

 �� �� Ú : 이율은 액면에 한 이자의 비율이고, 수익률은 투자원본에 

한 수익의 비율로서 통상 만기수익률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최종 상환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되는 1년당 체

수익을 투자원본으로 환산하 을 때의 비율을 말함

 ÛQV�� : 발행일(매출일) 는 이자지 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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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이자수익

   - 이자의 재투자수입

   - 상환시의 상환차 손익

   - 도 매각시의 매매손익






